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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conceptofmoderncriminalprocedurewasinclinedtoprotectionof
the criminals such as the accused,orthe prisoner,and practicalcase of
criminalprocedureswasinclinedtotreatmentofthecriminals,thevictimshave
beenignoredatthecriminalproceduressofar.
However,thoughthevictimsweredamagedbycrimes,theirinfringedright

has been ignored and ratherthe human rightofthe criminals has been
emphasized,whichcanbeahugebarriertoultimatediscoveryofsubstantive
truthincriminalprocedures.
Therefore, to realize justice in criminal procedures and to discover

substantivetruth,weneedactiveandsubstantivecareandprotectionofthe
victimsbythepolicewhodirectlycontactthem.
Ofcourse,Koreahasmanyinstitutionaldevicesforprotectionofthevictims

byenactingandrevisingmanyspecialcodessuchashelpsystem inthevictim
help act,the indemnity law in exemption law on lawsuitpromotion,the
exemptionlaw onpunishmentofspecificmajorcrimes,law onpunishmentof
sexualviolenceandprotectionofvictim,andtheexemptionlaw onpunishment
offamilyviolencecrime,butallofthem arespecificcodesneededatindividual
situations,areconfinedtospecificcrimesorregulaterequirementsofprotection
andsupporttoostrictlyandhavelimitationsinhumanresourcesorbudg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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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them.Soasitwassuggestedthatweneedageneralandbasiclaw
thatcovers protection policy ofvictims more comprehensively,the victim
protectionlaw wasenacted.
Thus,institutionalsystemsforprotectionandsupportofvictimshavebeen

steadily expanded,networksofvictim rightprotection wasdevelopedwithin
jurisdictions ofallthe local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s,and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rotection ofvictims'right.In particular, for
constructionoforganizedvictim supportsystem betweenprivatevictim support
associations,everypoliceofficeorganizedvictim supportcommitteestosupport
victims in each area such as medicalcare,counselling and law,and the
detectiveinchargeofthecasecontactssupportcommitteessuchasvictim
supportersforsupportofvictims.Andthedepartmentofvictim countermeasure
wasorganized in thehuman rightprotection centeroftheNationalPolice
Agency to supervise support of victims.It is very encouraging that a
compositemeasurewasdevelopedforreinforcementofprotectionandsupport
includingenactmentofthefundamentalvictim law andthevictim protection
regulation.However,they arenotcompletecompared to police systemsof
advancedcountriessuchastheU.S.A.andJapan.
Therefore,thisstudyiscategorizedintofivechaptersasfollows:tofindout

measures forbalance ofsuch ideas involved in victim protection,examine
victim support measures, discuss problems and improvement of victim
protection by the police,and speculate effectiveness ofthe victim support
throughexaminingitsduality.Finally,itexaminesthevictim protectionsystem
ofeachcountryinthe protectionlaw andthepossibilityofitsintroduction
intoKoreansystem.Theimprovementmeasuressuggestedshouldbelegislated
centeringonthecriminallaw orcriminalproceduresandvictim protectionlaw
shouldberevisedtoincorporateinstitutionsonvictim protection,whichwill
contributetoeffectivenessandimprovementofKoreanvictim protec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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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111章章章 序序序 論論論

第第第111節節節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게 된다면 형사사법의 대명제라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피해자의
권리 신장은 무시당한 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신장에만 얽매여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소외 되어 왔던 피해자의 권리문제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게 된 것은 1957년 7월 7일 영국인 페리(M.Ferri)가 ‘옵저버’지에 ‘피해자를 위한 정
의’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부터이다.1)이를 계기로 학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
한 피해자보상의 문제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각 국가에서는 이 논의를 토대로 한 피
해자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쇠퇴의 시대로부터 부활 시대로 전환’이라고 칭하고 있다.2)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논의가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그

이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측면에 치우쳐 있던 논의의 중심도,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의 개선 그리고 제2차적 또는 제3차적 피해자화3)의 방지 노력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갔다.그리하여 1985년 제7회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서 “범죄피
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이 채택되는 등,범죄피해자
관련분야가 형사사법상 또 하나의 기본원리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69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상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비롯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295호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

1)오재환,“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형사정책연구 제2권,1991,28면.
2)大谷實 “犯罪被害者對策の理念”,「ジュリスト」,1995.7頁.
3)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제1차적 피해’,형사사법기관의 배려없는 처
우로 인해 더 깊은 피해를 입는 것을 ‘제2차적 피해’,매스컴을 비롯한 주변환경에서 적
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자기파멸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제3차적 피해’라
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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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특별법을 제정․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고 범죄피해자와 최일선 접점에 있는 경찰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인력․예산․법제의
미흡 및 현재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
호․지원하고 있는가,피해자서포터 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경찰과 상
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일정한 한계
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피해자보호 방안 모색과 더불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각종 특별법,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경찰의 피해자 보호 매뉴얼 등
의 분석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원성의
검토를 통해 예산지원 등의 실효성과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전반을 살펴본 후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의 효율성이 담보되고 우리나
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第第第222節節節 硏硏硏究究究 範範範圍圍圍와와와 方方方法法法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수사방법이 동원
된다.경찰을 형사사법행정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gate-
keepers)’에 비유할 수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정보를 알려주는 ‘전달자
(messengers)’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4)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사기법이나 방법 중 오로지 피해자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초

점을 맞춘 뒤 이를 수사관의 의식․태도 문제,행태적 문제,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령
의 문제,제도의 문제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보았고 각 관점별로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피해자보호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형사절차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형사절차

4)김재민,「범죄피해자대책론」,진리탐구,200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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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5)피해자보호에 대한 일반
론으로 피해자보호의 절차상의 과정,경찰의 태도,회복적 사법 등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작성하였고,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입법 동향들과 피해자의 수사절차상 지위,피해자보호의
현실 등을 기술하였다.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
피해자보호규칙(2004.8.17경찰청훈령 제428호)6)과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을 살펴보
고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일반적인 피해자지원정책 및 경찰의 피해자보
호체계를 소개한 뒤에 분석해 보았고 특히 우리나라 피해자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현행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적
인 방법상,환경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그 문제점들은 크게 피해자보호에 관한 경
찰관의 인식과 태도,경찰관의 피해자 수사의 행태,그리고 피해자 수사와 관련되는 법
령과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하였다.이 중 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살펴봄에 있
어서는 피해자 보호적 측면과 증거수집 활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보았다.특히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피해자수사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하여
서는 다른 연구결과에 나타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논술하였다.
경찰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태의 개선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한 교육을 중시 하였

다.진정으로 피해자 수사의 개선을 한다면 경찰의 행태개선과 같은 미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수사 환경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 접근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해
자수사를 둘러싸고 있는 방법상․환경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제4장에서는 그 동안 살펴보았던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

5)‘회복적 사법(restorativejustice)’에서는 형벌의 근본목적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하여금
각자가 범행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데 그 기본 철학이 있으며,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과 사죄과정 등을 통하
여 피해자나 지역공동체가 잃어버렸던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구조나
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6)검찰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권리를
보호하고,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필
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2006.9.1부터 시행)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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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는데 수사경찰관의 인식상의 문제에 대
한 해결점과 수사 방법상,환경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마
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에 대한 지원방안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문헌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주

로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및 피해자수사방법과 관련된 국내의 단행본․논문․간행물
을 수집한 후 분석하여 정리한 후 활용하였다.그리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
진국의 관련 분야 연구문헌들과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설문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를 대
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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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222章章章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槪槪槪觀觀觀

第第第111節節節 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의의의 理理理論論論的的的 背背背景景景과과과 立立立法法法動動動向向向

ⅠⅠⅠ...理理理論論論的的的 背背背景景景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學學學

111)))初初初 期期期

1940년대에 被害者學(victimology)의 기초를 세운 멘델존(BenjaminMendelsohn),폰
헨티히(VonHentig),볼프강(Wolfgang)같은 학자들은 피해자학을 범죄학과 독립된 학
문영역으로 하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있다.7)
슈프링고름(H.Schüler-Springorum)에 의하면 피해자학적 관점은 특별한 범죄학적 관점
으로서 유익하고,특히 범죄원인론과 관련해서 소질과 환경이라는 구분에 의한다면 피
해자학은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이러한 배경에서 피해자학은 원
래 범죄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으로 지칭된다.8)
즉 피해자 유형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범죄유발에 관한 ‘피해자의 유책성’9)문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7)諸澤英道,“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 被害者學 へ”,ジユリスト991號 ,1991.12,pp.113-118頁.
8)宮澤浩一․장규원 역,「피해자학 입문」,길안사,1999,33면.
9)피해자의 유책성 개념은 Mendelsohn의 초기 논문에서 피해자의 유형화를 논하면서 주장한
것이다.이후 피해자학 관계문헌에서 범죄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피해자의 특징을
분류해 “동의하는 피해자”,“침묵하는 피해자”,“투쟁하는 피해자”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했
고,오늘날 피해자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자 유책성 개념을 규
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멘델존과 샤퍼,미야자와 고이치 등을 들 수 있다;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백산서당,200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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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999555000年年年代代代

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의 증가와 양상의 심각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용과 보호도 약화되는 현
상이 발생하였고,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범죄자(가해자)-피해자 화해(Täter-Opfer-Ausgleich)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0)

333)))111999666000年年年代代代

196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전개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이다.즉 196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같은 해 영국,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국가보상제도가 정착되었다11).

444)))111999777000年年年代代代

1960-70년대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풍미하였는데 이에 따라 형사사법영역에서는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중시되었다.이런 상황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초기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피해

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을 보였다.이러한
피해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펼쳐졌는데,예를들어 피해자학적 형법이론
(Viktimo-Dogmatik),원상회복(Schadenswiedergutmachung)12)과,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10)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
서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1)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2003,91면
12)1975년 독일 형소법 제153조의 a제1항 제1호에서는,검사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조건부 기소제도를 도입하였다.이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소중지 및 가벌성을 조각하는 조건부 기소제
도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중지의 적용률은 낮아
서(실제로 매년 1% 이하)대개의 조건부 기소중지는 제153조의 a제1항 제3호의 사회
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지위 그리고 피해자구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징벌적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움직임이 피해자학의 발전

을 촉진하고 또한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시작된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의 활동시기이다.1974년 영국의 Victim Support
(피해자보호협회:VS),1975년 미국의 NationalOrganizationforVictim Assistance(피해자보
호협회:NOVA),1976년 독일의 WeiβerRing(백색고리)등과 같은 민간지원단체가 등
장하였다.

555)))111999888000年年年代代代 以以以後後後

1980년대에는 보수주의의 물결 하에(영국의 대처,미국의 레이건)강력한 범죄억지정책
이 채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피해자화 방지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범죄자
를 중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해자학적 인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 시대 이후,형사사법개혁의 방향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형사절차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된 시기이다.13)이 시기에 유엔의 기본선언(1985),유럽의회의 권고(1987)등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형사절차상의 지위 향상을 꾀하도록 요구하였
다.1990년대 이후로서 범죄피해자 등의 법적 보호와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정비 시
기라 할 수 있다.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우리의 경우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
법의 제정으로 시작하여 국가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
정되기에 이르렀다.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와와와 回回回復復復的的的 司司司法法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

자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고,최근에 들어와서야 광범위한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법과 제도,그리고 정

13)‘피해자화’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의 대통령위원회보고서「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그 후 미연방 법무부에 설치된「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
한 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號,日本被害者學會,1992.3,pp.26-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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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으로 광범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현행 사법체계 자
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략제시차원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낳고 있다.예컨
대 기소유예에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하는 실무와 양형에
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 형법규정 등은 이러한 피해자입장을 고
려하고 있는 실무와 제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형사화해를 법정화 하려고 한다든가 하
는 것은 중요한 피해자관점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행 실무 및 제도
의 입장을 완전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오히려 가해
자가 피해자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가 하는 점을 일련의 제재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즉 현행 기소유예,양형 등은 여전히 기존의 제재체계 속에 있다.이
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한 결과가 아니라,강제된 피해자 참여 내지 고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
다.14)현재는 현행 사법제도 속에 회복적 사법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 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도이다.
회복적 사법모델에 대한 소개차원의 논의가 2000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15)구체적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모델 프로그램을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거나,현행 형사사법체계 내
제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소년사법실무

14)‘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1985년 응보적 사법은 법위반에 초점을 맞추고,회복적 사법은
사람 및 관계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 하워드 제어(HowardZehr)가 북아메리
카에 존재하였던 피해자-가해자-화해 실무를 묘사하고 나아가 그러한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C.Hoyle/R.Young,

,TheHandbookofTheCriminalJusticeProcess(OxfordUniversityPress,2002),
p.529;그러나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 보다 앞선 1977년의 알버트 애블래쉬(Albert
Eglash)라고 하기도 (박미숙,“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피해자학연구 2000제8호,206면.)
하고 1977년 바아넷트(R.E.Barnett)에 의해 미국에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arnett,
R.E., ,AnInternationalJournal
ofSocial,PoliticalandLegalPhilosophy,Vol.87No.1,pp.279-301:박광섭․김용세․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11면.

15)박미숙,“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보호”,피해자학연구,2006,6.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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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회복적 사법모델의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적 사법모델의 운용가능성을 타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론적인 검토와 더불어,비록 이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형사사법
제도의 기본원칙과의 상충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로서의 운용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16)물론 회복적 사법
모델을 아직까지는 형사사법모델이 아닌 여전히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파악하는 입장
도 있다.17)
사실 회복적 사법체계를 기존의 응보적 사법이나 징벌적 사법체계에 대체하는 새로

운 사법모델로 구성하기까지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다.최근 형사사법의 체
계 내에서의 피해자의 해방을 형사법과 형사절차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발전의 하나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이념에 대신하여
또는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반하여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의 도입
은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개정노력
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라고 보아 새로운 피해자의 권리라는 적극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 대립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회복적 사법의 개념 자체
도 여전히 불투명한데,나아가 이를 새로운 체계로 구성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이념과 기능 그리고 구성을 한층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복적 사법을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

행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서,이러한 체계 내 활용방안을 생각할 때에도 회복적 사법을 공식 법원시스템과 연결
하여 그 역할을 구성할 것을 제안,즉 회복적 사법을 공식법원시스템과 연결하여 구성
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을 제재체계 내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대안으로서의
사법체계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많은 사건들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다.예컨대 검찰
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피해자와의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조정을 명하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리하여 회복
적 사법모델은 완전히 현행체계와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
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18)이렇게 본다면 회복적 사법은 결국 새로운 범죄통제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6)이러한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은 이호중,
“회복적 사법”-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피해자학 연구,2001,51면.

17)이백철,“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법체제로서의 이론적 정당성”,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3호,
2002,165면.

18)이호중,“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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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刑刑刑事事事司司司法法法機機機關關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二二二次次次被被被害害害
‘피해자화’19)라는 용어는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

는 ‘범죄화’(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범죄 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20)
제2차 피해자화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보다는 그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개인적 대응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21)범죄사
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하다.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대도시인지 아니면 작은 시골 마을인지에 따라 그 사건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진다.제
2차 피해자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전후의 사정,특히 피해를 받은 사실이 직접피
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과 같이 간접피해자도 사회적 반응에 따라서 생활에 지장을

19)미국의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CommisiononLaw Enforcement
andAdministrationofJustice)가 제출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TheChallengeof
crimeinfreesociety)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

20)피해자화란 범죄나 불법행위,기타 개인·단체·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여기서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피해자화 과정을 보
다 세분하여 제2차 피해자화 및 제3차 피해자화로 나눌 수도 있다.즉 형사절차 진행과정에
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
로,가족·친지를 비롯한 주변사람이나 지역사회 등의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3차 피해자화로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범
죄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화현상을 형사 사법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
인한 것과 피해자의 가족 친지 기타 주변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익도 거의 없고,또한 전자가 언제나 후자에 선행하는 것은 아
님에도 불구하고,제2차 또는 제3차 피해자화라는 표현은 선후관계에 따른 분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피해자화와 제3차 피해자화를 구별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에 부
수 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화 전체를 그 요인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김용
세,류병관,“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피해자학연구,2002.14면

21)Weisaeth/Lind,"Afollow-upstudyofatorturedNorwegianship'screw",Lundeberg,J.E.,Otto,U.and
Rybeck,B.eds.,WartimeMedicalServices:Proceedingsofthe2ndInternationalConference(Stockholm
SwedishDefenceResearchInstitute,1990),p.397-412.,HandbookonJusticeforVictims(15United
NationsOfficeforDrugControlandCrimePrevention,HandbookonJusticeforVictims,Centrefor
InternationalCrimePrevention,1999,p.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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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주변 사람들의 책망,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은 상처를 준다.또한 범죄사건
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형사사법기관에서의 권위적 태도나 불친절,수사과정에
서 야기될 수 있는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이처럼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다시금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2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여 고소하지 못하거

나,가족들로부터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탓이라고 비난을 당하고,직장에서는 문제를 일
으킨 주인공으로 주목되어 억울한 퇴직을 강요당하는 등,다양한 형태로 재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그 결과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정신 심리적 상처로 인하여 술
에 탐닉하거나 무위도식에 빠질 수도 있다.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인하여 반
사회적 행동양식을 나타내거나,또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노이로제에 걸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제2차 피해자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에 동참하기를 꺼린다.23)다른 사람이 겪는
끔찍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자신도 같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
을 것이라는 불안,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
이다.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의
미를 축소하거나 불법적인 침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즉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예컨대,고문 피해자 중에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이처럼 피해에
관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스스로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적 범죄통제기간(경찰·검찰·형사재판)의 대응 여하에 따라,본래의 범죄 피

해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상처를 받고,정신적으로 완전히 질려버리는 제2차 피해자
22)宮澤浩一,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号(1992.3),日本被害者學會,28頁 참조.
23)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정신장애 진단메뉴얼
(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DSM)」제3판에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추가됨으로써 PTSD는 공식적으로 질병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UnitedNations
OfficeforDrugControlandCrimePrevention,HandbookonJusticeforVictims,Centrefor
InternationalCrimePrevention,1999,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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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유럽 국가에서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주요한
주제였다.공적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를 막는 수단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
야 하는가의 문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연계된다.
‘제도로 인한 제2차 피해자화(institutionalizedsecondaryvictimization)’는 특히 경찰·

검찰 또는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야기되기도 한다.24)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인 태도와 편견,불친절,피해자에 대한 불신 등 피해자가 제2의 피
해를 당할 요인은 얼마든지 많지만,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하
여 범죄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공개법
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 형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
항을 추궁 당하고,그로 인하여 방청객이라든가 아는 사람 또는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을 맞게 되거나,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증언을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리
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형사사법 주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ⅡⅡⅡ...立立立法法法動動動向向向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
면 대부분 특별법에 산재해 있다.이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특별법에
산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법에 정통하지 못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법집행기관 종사자들
조차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
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보다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범죄 피해자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통합적인 범죄피해자기

24)宮澤浩一,被害者學の現況,被害者學硏究 創刊号(1992.3),日本被害者學會,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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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권리및원상회복법(Victims'
RightsandRestitutionActof1990)’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규정해 놓고 있다.25)여기에서는 피해자 관련 기본법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살펴
보고,피해자관련 특별법,피해자 관련 경찰법규 등 범죄피해자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 關關關聯聯聯 基基基本本本法法法

111)))憲憲憲法法法 및및및 刑刑刑事事事訴訴訴訟訟訟法法法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
고,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 구조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
용하며,또한 당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하자는 것 등이다.26)
이와 같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1987년 개정 형사소송법도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

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 본문).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이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보호와 절차에의 참여

25)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로는,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② 기소된 범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③ 재판절차를 통지받을 권리,④ 당해 범
죄에 관한 모든 재판에 참석할 권리,⑤ 당해 사건 담당 검사와 상담할 권리,⑥ 원상회복을 받을
권리,⑦ 범죄인의 평결,양형,수감 및 석방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재
민,“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314면.

26)최근에 형사정책분야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면서,형사절차에서
도 피해자의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현행법하에서
도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취소권과 같은 전통적인 방안 이외에 배상명령신청권이나 피
해자진술권 그리고 보석사유의 제한,범죄신고에 따른 보호방한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
고,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의 공개를 제한한다든가 피
해자에게 공판정출석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신양균,형사소송법,법문사,2004,6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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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즉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돌하
게 될 수 있고,피해자의 개인적 보복 감정에 따라 형사재판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이
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진술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여,피해자의 진술권이 증인신문절차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소송법적 효과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것
은 문제였다.
수사절차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따라서 형
사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뚜렷
한 명문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각종 수사지침서에27)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주
변인물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은 있지만,피해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제2차 피해자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28),개정 형사소송법29)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규정을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30)

(((111)))신신신뢰뢰뢰관관관계계계에에에 있있있는는는 자자자의의의 동동동석석석(((동동동법법법 제제제111666333조조조의의의222)))333111)))

현행 형소법은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 사건의 노인ㆍ아동
을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등에 의하여 신뢰관계

27)범죄수사규칙 제10조도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28)장규원,“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2005,20면.
29)이하에서는 법무부,「개정 형사소송법」,2007.103면;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
률 해설」,2007.152면 이하 참조.

30)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에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
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
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밀엄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31)법무부,「전게서」,75면;법원행정처,「전게서」,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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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다.32)33)그러나 일반 범죄의 피해자도 법원의 증인 신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불안감이나 긴장을 느껴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따라서 개정법은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과 원활한 진술을 도모하였다(동법 제163조의 2).
특히,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력이 미

약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자를 필요적으로 동석하도록 하되,신뢰
관계자의 증언 방해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원만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였
고,동석하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범위․동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서 정
하도록 하였다.34)

(((222)))비비비디디디오오오 등등등 중중중계계계장장장치치치 등등등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증증증인인인 신신신문문문(((동동동법법법 제제제111666555조조조의의의222)))333555)))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그 외,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을 잠시 법정에서 퇴정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97조)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6)

3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복지법 제39조의8,아동복지법 제28조.

33)일본은 증인 신문시 증인의 연령,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피고인
등의 의견을 들어 긴장 완화에 적당한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 경우 대상범죄
에 제한이 없고,증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문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독일
은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의 목적이 저해되
지 않는 한 그가 신뢰하는 1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6조f제3항).

34)수사기관의 범죄 피해자 조사시의 신뢰관계자 동석은 제2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다(제163조의2준용).

35)법무부,「전게서」,77면 ;법원행정처,「전게서」,150면.
36)독일은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의 진술이 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거나,
증인의 출석 불가능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외에서의 증언이 가능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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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범죄의 성질,증인의 연령,심신의 상
태,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피고인과 증인’및 ‘증인과 방청인’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신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3).증인 일반에 대하여 범죄의 성질,피고인
과의 관계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정 외
의 증인을 상대로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7조의4).
그러나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그 심리

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
요하다.따라서 개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
우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있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 압박이라는 2차적 피해
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 외의 별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판사,소송관계인 등이 비디
오 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
고인 간에 차폐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고도 증인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16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 등에 의하여 신문할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다소 제한되지만 반대신문권은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문제는 없다.

(((333)))피피피해해해자자자 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통통통지지지(((동동동법법법 제제제222555999조조조의의의222)))333777)))

현행법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38) 그러나,현재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대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지침
(2004.10.1.시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9)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전담 검사 및 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a)고 규정하고 있으며,미국은 연방은 법정증언 대
체 수단으로 양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증언 방식,아동에 대한 비디오 선서녹취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아동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 형사소송법 제3509
조),각 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37)법무부,「전게서」,103면 ;법원행정처,「전게서」,152면.
38)독일 형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된 사법절차의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변호인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06조d).

39)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우편으로 사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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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을 두고,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건 처분 결과,공판 개시,재판 결과,출
소 사실 등을 통지한다.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하
여 피고인 못지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따라서 형사사법이 단지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는 달리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사건에 따라서는 형사
피고인의 석방 여부 등 동향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공판의 일시․장소,재판 결과,구속․석방 등 피의자․피고
인의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였다.신청에 의하여서만 통지하도록 한 것
은 피해 사실이나 소송 관련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44)))피피피해해해자자자 등등등의의의 진진진술술술권권권(((동동동법법법 222999444조조조의의의222)))444000)))

현행법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다만,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신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증인
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신청권자를 피해자에 한정하고,폭넓은 신문 배
제사유가 인정되고 있어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보장이 미흡하다.

사항을 통지받아야만 했다.이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담당자가 없어 통화하기 어
렵거나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
찰청에서는 SMS자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SMS자동통지
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하여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
송․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상급기관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중간통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통지를 내실화하였다.주요통지내용으로는 1.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2.피의자 검거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3.타 관서 또는 타 경
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4.사건종결 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이며 사건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하고 있다.

40)법무부,「전게서」,214면;법원행정처,「전게서」,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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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최근 형사정책의 동향이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고전
적 형사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고,세계적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필요도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증 처벌 등의 부담 없이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게 하고,
그 진술의 증거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장,합의부원,소송관계인 등에게 질문권
을 부여하고,중복진술이나 질문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피해자는 검사를 거쳐
진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양형 절차에서 피해결과 진술(victim impactstatement,VIS)과 양형의견 진술(victim
statementofopinion,VSO)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
고 있다.41)피해결과 진술이 증명된 사실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양형 의견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대하여 자신의 의
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피해자는 피해결과 진술을 통하여 범죄로 인
한 의학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이것은 양형의 판단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이 절차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고,피해자의 적
극적 지위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증인신문절차와는 관련이 없다.독일의 경우에는
공판정에 출석한 자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증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거나,증
인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경우 법정 외에서 증언이
가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a).국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안42)대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주체를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

41)연방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양형 절차에서 보호관찰관
이 법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피해자의 범죄 피해 결과에 관한 진술을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2(c)(2),(i)(4)〕.

42)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2005.6.20.)에서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방식에 관하
여 증인신문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일본과 같이 자유로운 진술기회 부여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① 피해자가 위증 부담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도 없이 강력한 유죄심증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②
사법참여 재판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증인신문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문과정에
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제출안이 성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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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피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였
다(동법 294조의 2).피해자 진술권의 배제사유 중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
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동법 294조의 2).또한 증인신
문 절차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에게 ‘피해의 정도와 결과,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동법 294조의 2).

(((555)))피피피해해해자자자 진진진술술술의의의 비비비공공공개개개(((동동동법법법 제제제222999444조조조의의의333)))44433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
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한편,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성관련 범죄,공갈 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독일은 유사한 취지의 명문 규정(법원조직법

171b)이 있다.다만,비공개 여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되,사생활이 문제된 자가
비공개에 반대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국은 일부 주에서 성범죄 피해자
가 비공개신청을 하면 반드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원리
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재판을 할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하되,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서만 비공개할 수 있
도록 하였다(동법 제294조의 3).한편,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그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수 있는 자를 허가할 수 있다.

(((666)))피피피해해해자자자 등등등의의의 공공공판판판기기기록록록 열열열람람람․․․등등등사사사(((동동동법법법 제제제222999444조조조의의의444)))444444)))

법률 규정은 없다.다만,대검예규45)로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에 수사

43)법무부,「전게서」,217면 ;법원행정처,「전게서」,156면.
44)법무부,「전게서」,219면;법원행정처,「전게서」,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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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하고 있다.그러나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법정진술권을 강
화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송계속 중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일본의 경우는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도모하기위

한형사절차에부수하는조치에관한법률’에서 피해자의 공판 중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6)이에 따라,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심리의
상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또한 독일은 민사
소송 제기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만 열람을 허
용한다.피해자의 정당한 이익보다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거나,절차의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권자는 피해자(피해자가 사망,중대한 심신 장애

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포함),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
은 변호사 등으로 한다.신청시기는 기소 후 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
한이 없다.신청의 상대방은 ‘재판장’으로 한다.또한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 취지를 신속히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
다.일본 및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①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성질,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
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재판절차가 지연될

45)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대검예규 기획 제381호,2005.6.20.)제4조 제3항.
46)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공판기록
의 열람 및 등사)① 형사피고사건이 계속하는 재판소는 제1회 공판기일 후 당해 피고사건의
종결까지 사이에 당해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이나 당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 당해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는,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당해 피해자등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한 자에게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사를 시킨 경우에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
나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지득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 또
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공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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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등을 이유로,열람등사 허가 여부 및 등사한 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및 조건부가
처분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22)))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救救救助助助法法法

1987년에 신설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범죄피해
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
는 중장해를 말하나 정당행위,정당방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일시금으로 지급한다.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
급한다.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
자·자,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
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
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를 둔다.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구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
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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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이러한 범죄
피해자구조법은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05년 10월 6일,정부가 제출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범죄로부터 국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

고,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혜택을
입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요건 완화하였다(안
제3조).구조요건 중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요건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을 삭제하였으며,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확대 등을 하였다(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즉 가정의 유지와 유족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족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

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할 필요가 있으며,피해자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나머지 유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생계의존여
부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또한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유
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고,특
히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 연장
하여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정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
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구조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금 지급신
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안 제12조제2항).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지급신청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33)))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法法法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대책 추진 노력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범죄 피해자 보호
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47)헌법 제30조에서



-23-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
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즉 ｢범죄피해자구조법｣등 개별 법률에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이고 통일적인
정책방향이 없어,그 근거법을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범죄피해자는 피
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
할 권리가 있으며,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 해석 및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을 규정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1조),효율적인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다각적
인 노력이 요구되나,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
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연구․홍보 및

47)2004년 9월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마련해 2005년도부터 시행할 방
침임을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이 입법예고안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
호․지원을 위한 기본이념과 시책을 규정하고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
거규정을 담고 있는 바,그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었다.즉 이 법안의 체계를
보면 총칙,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
획,범죄피해자지원 법인 설립,벌칙 등 총 5개 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칙에서는 범
죄피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당해 사건 등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
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직
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간주하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의 구축,연구․홍보 및 관계자 교육,법령 정비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법무부,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안)입법에
고,법무부공고 제200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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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
할 책무가 있고,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형사절차 참여 보장,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
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12조 및 제13조).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
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
호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제15조).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제17조).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헌법」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형사피
고인의 무죄추정․형사피해자진술권)제5항에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형사피해자)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로는「범죄피해

자구조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구조법」등이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종
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등 사회방위의 기본적인 책임

이 있으므로 범죄예방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은 국가가
이와 같은 범죄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
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접적 또



-25-

는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범죄피해자구조법」,「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으나,이러한
법률들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범죄피해자의 법정내 진술권 보장,
특정한 범죄의 신고자나 피해자인 증인의 보호,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을 간이
한 소송절차로 배상,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비디오중계에 의한 피해자 증인 신문 및 신
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피
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지위보장,후속적 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피해의 원상회복 및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의 보호⋅지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범죄피해자구조법」등의
개정 방향에 지침적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을 이 법에 포함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의

료적 보호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의 범죄피해보상에 관한 내용도 담아 범죄피해자 보
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안 제1조 및 제2조48)제정목적 및 기본이념에서는 이 법의 목적은 ①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②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③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이고 이를 위하
여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
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기본이념으
로는 ①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② 명예와 사생활
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③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

48)일본의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2004년 12월 8일 공포,동년 4월 1일 시행)’은 “이 법률은 범죄
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더불어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
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
해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이로써 범죄피해자 들의 권
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에서는 ‘기본
이념’으로 “모든 범죄피해자 등은 개인의 존엄이 존중 받고 그 존엄에 걸맞은 처우가 보장될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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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목적과 기본이념은 모두 선언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제3조49)에서는 범죄피해자 등 정의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 정신적,신체적,재산

적 피해를 입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순수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이지만,이 법은
그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인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직
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자까지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그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범죄피해방지 및 구조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자까지 범죄피해자로 봄으로써 이들도 안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에서 정한 재판결과,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에 대한 기본방

향을 설정해야 하고,구체적인 권리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개별
법50)이나 하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와 보다 넓은 의미로 범죄피해자를 정의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범죄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고,범죄라고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한

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최소한 형사 입건은 필요한 것은 아닌지,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행위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등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범
죄의 정의 내지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49)제3조① 1.“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
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수
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3.“범죄피해자지원법
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50)「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피해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제12조,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
하며,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한하다.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피해자라 함은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타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에서의 신고자의 개념 등도 모두 엄격하게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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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51)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국
가․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형사절차의 참여보장,사생활의 평
온 및 신변보호,교육․훈련 및 홍보 및 조사연구를 위한 대책이나 조치를 강구하거나 홍
보 또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안 제7조의 피해회복의 지원에 관하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범죄피해자

구조법」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의 형사절차 참여보장 내용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형
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안 제9조의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의 내용은「특정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법률」등

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제1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보

호⋅지원 및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업무는 현재 일정부분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
고,형사사법절차를 법무부가 총괄하므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범죄

51)제7조(피해회복 지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보호․지원 필요성 등
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의료의 제공,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법률구조 및 취
업관련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
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공판기일,재판결과,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제10조(교육․훈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
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
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
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
해의 실태조사,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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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수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검찰청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법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는 주무부처에서 기
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유관부처에서도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여성발전기본법」52)등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법무

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도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5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규정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의결기관

이라기보다는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보다 다양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을 다양
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이 법안의 법문만을 살펴볼 때 위원회의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고,위원의 자격이나 위원회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전
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또 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52)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
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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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안에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여성가족부 등 범죄피해자 관련 부처나
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 설립과 관계가 있는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조정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

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국가기관이 직접 범죄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피의자(피고
인)의 이해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현실적으로도 국가 재정상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
한 국가의 지원은 불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민간단체의 설립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법인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형사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

고,형사절차의 안내와 상담 등 직접 보호⋅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조브로커를 양산하여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등록을 하지 아
니한 경우 사실적으로 그 법인의 성격이나 목적을 알 수 없어 이들을 지원하기가 곤란
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내지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이 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등
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상담소들의 기존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은 없고,기존에
활동하던 상담소가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도 보조금의 중복지원
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53)

53)현재 여성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법무부를
통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법률구조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이러한 단체에 대
하여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범죄피해자지원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법인의 시설과 인원 소요 경비,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사업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중복적인 구
조금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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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신,법무부장관에게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법무부장관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장부․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법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이거나,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서 재정이 소요될 요인 및 관련조문을 살펴보면,① 범죄피해자 상담자 등

에 대한 교육·훈련(제10조),② 범죄피해자의 실태 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제11조),③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제15조),④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제
17조)이고,소요예산으로는 총 10억4000만이 계상되어 있으며,그 용도는 연구용역 및
교육비,시설비(보조금),사업비(보조금)가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이렇게 정부(법무부)가 입안했던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은 200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되고 동년 11월 30일 수정가결 된 다음 동년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써 법률 제7731호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대책수립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이 법률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후속법령의 장비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헌법 제27조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참조)54).
이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형사사법의 적정한 실현의 감시를 위하여 피해자

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
중하여야 한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고소권)가 국가기관

의 소추절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위를 중시하는 우리 법률의 태
도이다.

54)2005년 9월,정부는 배상명령에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고 형사화해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동년 10월에는 범죄피해자구
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동년 11월에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가 담긴 법률구
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http://www.moj.go.kr참조.



-31-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 關關關聯聯聯 特特特別別別法法法

111)))性性性暴暴暴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處處處罰罰罰 및및및 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등등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法法法律律律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
은 1992년도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 강선영․주양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법률안(성
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동년 동월 박상천 의원 외 95인이 발의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년 8월 이우정 의원의 소개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조화순 외 13인이 제출한 성폭력대책에관한특별법 입법청원
그리고 동년 10월에 변정일 위원 외 29인이 발의한 법률안(성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각 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1월에 열린 제 159회 정기회 제
8차 및 제 9차 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각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활발한 입법준비 및 입
법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당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1993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법조계․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러한 모든 결과를 토대로 1993년
12월 16일에 열린 제 1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차 회의에서 위의 3개의 법률안과
1개의 입법청원을 통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
한 1개 안을 만들기로 의결 한 후,1993년 12월 17일 제 165회 제 22차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성폭력특별법 대안이 가결되어 1994년 1월 5일 법률 제 4702호로 공포,시
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55)
제정 당시 함석재 의원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로

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의 대처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법체계로는 현재 발생 하고 있는 성
폭력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특례를 넓게 인정하며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여성과 미성
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56)』
성폭력특별법은 1995년,1997년(4회에 걸쳐 일부개정),1998년,2001년,2003년,2005

년(2회에 걸쳐 일부개정),2006년 등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거듭되었다.최근 개정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법률 제8059호)의 개
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55)국회사무처,제165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22호 3-4면.
56)국회사무처,제165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2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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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1월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
회)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2월 18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2005년 3월 8일 이계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05년 3월 25일 조배
숙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05년 3월 30일 박명광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05년 3월 30일 손봉숙의원 등19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
회(임시회)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4월 19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
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2005년 5월 24일 박세환의원 등 25인이 발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
회(임시회)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6월 14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
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2005년 6월 22일 이은영의원 등 18인이 발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6회(정
기회)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5년 9월 13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
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2006년 2월 23일 문희의원 등 18인이 발의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259회(임시
회)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년 4월 21일)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2006년 5월 11일 나경원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
항에 따라 제262회(정기회)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2006년 9월 22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이계경의원 및 박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제외한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다.제262회 국회(정기회)제11차 법
제사법위원회(2006년 9월 28일)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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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는 13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일반적인 성
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
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재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위계․위
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형법｣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
력 등에 의한 간음)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일부 처벌공백이 발생하였다.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안 제14조).현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앞으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
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동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
고 있다(안 제14조의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

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친고죄의 범위 축소하였다(안 제15조).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
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였으며,성폭력범죄 조
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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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3호,제2항 신설).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진술녹
화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3).또한 현재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
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게 하
고 있다(안 제22조의3).앞으로는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키도록 하였다.

222)))家家家庭庭庭暴暴暴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處處處罰罰罰 등등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特特特例例例法法法

1998년 7월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 법률이 시행된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대응체계 갖추었다는 데 큰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었다.
이 두 법률은 가정폭력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성단체 정치계 학계

사법실무계의 여론이 집약이 된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
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97년 제1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안은

3가지 안이었는데 1996년 10월 30일에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 제 181회 정기국회 제 13
차 법제사법의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신한국당)’,‘가정폭력방지법안(국민회의)’,‘가정폭력방지법안(자민련)’등이 그것이
었다.이때 1996년 11월 22일 신한국당 임진출 의원 등 149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과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하여 전자는 국회의장에게 반려하고 후자에 관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
게 되었음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밝히
고 있다.57)
이러한 연유로 1997년 12월 13일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먼저

제정․공포되었고 동년 동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뒤
를 이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최연희 의원은 1997년 11월 17일 제 185회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의

57)국회사무처,제185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199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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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안 설명에서 “각 당이 제출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여성단체 등 관계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여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각 당의 교섭단체안이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여성특
별위원회의 안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서58)법안 마련이 쉽
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문

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었고,가정폭력범죄의 특수
성을 인식 가정폭력범죄에 특별형사절차나 사회복지적 접근 등이 강조되었다는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59)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처분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는 환경
의 조정과 성행 교정을 통하여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생계곤란 등 경제문제와 가정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60)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12월 법률
제 5436호로 제정되어 2007년 7월 등 9차례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법률은 현행법상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

호하고,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들을 정비․보완한다는 취지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는 다음과 같다.다음 5건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58)국회사무처,제1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1997,10-11면.
59)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2001,97면.
60)김숙자,“가정폭력특별법안(시안)의 방향과 내용”,가칭 ‘가정폭력방지법’시안 공청회
자료,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199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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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111〉〉〉 가가가정정정폭폭폭력력력특특특별별별법법법의의의 제제제안안안과과과정정정

발발발 의의의 자자자 의의의안안안
번번번호호호

발발발의의의일일일
(((회회회부부부일일일))) 상상상 정정정 일일일

홍미영 의원 등 87인 2028 2005.6.13
(2005.6.14)

제256회(정기회)제2차
2005.9.13

우윤근 의원 등 12인 3256 2005.11.7
(2005.11.8)

제258회(임시회)제5차
2006.2.16

안명옥 의원 등 10인 4430 2006.5.26
(2006.5.26)

제262회(정기회)제24차
2006.11.28.

박명광 의원 등 17인 4562 2006.6.30
(2006.7.3)

제262회(정기회)제24차
2006.11.28.

이계경 의원 등 10인 5533 2006.12.1
(2006.12.4)

제267회(임시회)제2차
2007.4.18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7회 국회(임시회)제5차(2007.4.19),제268회 국회
(임시회)제5차(2007.6.22),제268회 국회(임시회)제6차(2007.6.29),제268회 국회(임
시회)제7차(2007.7.2)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
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후 제268회 국회(임시회)제11차 법제사법
위원회(2007.7.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또한 그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안 제2조제3호 차목 삭제하여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

를 위반한 죄를 삭제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조정하였다.또한 동법안 제8조제1항,제3
항 및 제4항에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
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
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청을 받은 사법경찰
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여 임시조치 청구요건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 신설하였다.
동법 제9조의2에서는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였다.동법안 제21조에서는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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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명문화하여 판사는 조사관 외에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
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하였다.동법안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을 개정하여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하나인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대상
에 피해자 외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하였다.동법안 제29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는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보호처
분 중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연장하였
으며,동법안 제29조의2에서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을,임시조치결정을 집
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불복방법,위반시 처벌 등을 고지하도록 하
며 판사가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하였
다.동법안 제40조제6항에서는 감호위탁기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33)))特特特定定定犯犯犯罪罪罪 申申申告告告者者者 等等等 保保保護護護法法法

1990년대 중반에 각종 보복범죄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61)이 발생하면서 범죄신
고자등의 보호문제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이 이러한 특별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
다.1995년 10월 법무부가 주축이 되어 가칭 ‘신고자등 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었고,이러한 노력들이 이러져 1996년 11월 제15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
부가 마련한 ‘범죄신고자보호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때 안우만 법무부장
관은 다음과 같이 이법의 제안 설명을 하였다.

『최근 범죄가 흉포화,조직화 되면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범죄신고를

61)서울동부지원 앞에서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범죄피해자가 범인의 부하조
직원에게 보복 살해당한 사건(1990.6.13),강간범 김경록에 의한 증인 가족 보복 살해 사건
(1994.10)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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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으나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률의 규정들은 법률의 규정들은 범죄신고자나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
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62)
이 제안에 대하여 15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문재 의원은 정부

가 제출한 '범죄신고자보호법안'에 대하여,① 사법경찰관이 형사보좌인 지정 시 검사
에게 승인을 받도록 할 것,② 신원관리카드 열람요청 등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규정해
야 한다는 것,③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퇴정시킬 경우 방청인 퇴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목요상 의원은 ① 악의적인 범죄신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② 범죄신고자 등

의 형의 감면규정이 악질적인 신고자에게 악용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다.안상수 의원은
① 조서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규정이 피의자의 합의노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②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형사보좌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③ 이 법의 적용범위가 일반범죄 전체로 열려있어 악용될 소지
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결국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1소
위로 넘겨지게 되었다.
1999년 8월 6일에 열린 제 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다시 이 범죄 신고자보

호법안이 제1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는 소위원회의 해당 법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하면서 최초 정부안을 수
정하여 보고하였다.즉,‘①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피의자․피고
인의 방어권․변호인 변론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형사보좌인으로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라는 것 사법경찰관의 형사보좌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검
사에게 허가를 얻도록 하라는 것,③ 피의자 등이 합의를 원하여 면담을 희망할 경우
범죄 신고자의 사전승낙 등을 얻어 면담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두라는 것,④ 면담
및 신원관리카드 열람 불허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권을 두라는 것’등이었다.이때에도
안상수 의원 박찬주 의원 등은 적용범위를 조직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수사기관
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으며 박헌기 의

62)제18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199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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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이 형법총칙을 적용하면 당연한 것이기에
불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63)
1999년 8월 11일에 열린 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법률의 명칭

을 최초 '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으로 수정할 것과 이 법
의 목적과 정의,적용범위에 있어서 특정범죄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
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주장,그리고 범죄신고자 등의 자수 시 형의 감면조항이 악용이
되지 않도록 조항 문맥을 다듬은 것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의원이 수정 보
고한 안에 이를 반영.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는바,1999년 8월 12일 206회 국회본회의
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0년 6월 1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시행되기
에 이르렀던 것이다.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 關關關聯聯聯 警警警察察察法法法規規規

111)))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規規規則則則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2004.8.17.경찰청훈령 제428호)에서는 수사단계에
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즉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피해자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3조 참조).64)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서 피해자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말하며,피해자보호대책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
한 각종 지원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보호 및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2조).65)

63)국회사무처,20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1999.3-28면.
64)장규원,전게논문,21면.
65)「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
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이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단계
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시 적용한다.②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서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검사 또는 전담직원이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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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하
고,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피해
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66)

(((111)))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권권권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
건의 접수,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과 피해자 진술권,형사 보좌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
도,배상명령제도,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동규칙 제11조 제1항).67)

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처리시 이 지침을 준용한다.
66)「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시행)제3조【피해자 보호의
무 등】이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2.피해자 전용 대기실이나
조사실 등 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3.피해자 조사시 가족 참관제도가 적극 활용되도
록 조치한다.4.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
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
로써 불필요한 소환조사 와 장시간 대기 사태를 방지한다.5.피해자 조사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6.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67)「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12조【범죄피해자구조제
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범죄피
해자의 상담에 응하고,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
로 홍보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제13조【배상명령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
해자지원담당관은 배상명령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
하게 상담에 응하고,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제14조【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
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신청 절차 및 효과 등에 대
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41-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
분히 숙지함으로써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절차참여
권을 적시에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68)또한 형사절
차에서 피해자에게 인격권의 보호와 일정한 절차의 참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을 기초로 정보권 보장이 요구된다.피해자에 있어서 정보제공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범죄피해로부터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의 경감을 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자

신이 자기가 당한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획득은 피해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 조
건이며,아울러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보 제공의 요구권은 정보제공이라는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한편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정보제공
의 희망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행할 것이 요청된다.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정보제공 요구권은 사회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69)따
라서 이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재피해의 방지를 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당

연히 정보제공의 청구를 포함한다고 하여야 한다.그러나 고소나 고발에 의하지 않은 범
죄도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고 또한 그 정보제공을 기초로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도 있
다.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
은 항상 존재한다.예컨대 스토커(Stalker)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의 성질상
범행반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70)이러한 경우 가해자측의 정보,특히 그 신병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얻을 수 있다면 일정범위에서는 그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범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피

해자가 그 회복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은 명백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가해자

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형사
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68)도중진,“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2002,pp.198-199면.
69)도중진,전게논문,200면.
70)장규원,전게논문,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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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형사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범죄에 의한 재산적 손해의
회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형사절차에 대한 감시 기능을 찾을 수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따라서 소송의 주체인 감사나 피고인 또는 법관 등에서 인정되
는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이러한 사실은 소송주체로서의 지
위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범죄사건이 적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이를
법적 권리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가이다.법적 근거가 없이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일반 정
보와는 달리 사건에 관한 개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내지
는 이익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의 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요구된다.그러한 권리 내지
이익으로서는 가해자나 사건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적절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판의 유지,가해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의 촉진 등이 거론될 수 있다.

(((222)))제제제222차차차 피피피해해해자자자화화화의의의 방방방지지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다(동규칙 제12조 제1항).이에 따라 피해자를 고
려한 시설의 이용은 경찰서 등에 설치된 피해자조사실을 이용하거나 분리하여 조사하
는 등 제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범죄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경과 및 상황의 파악에 있어 중요하다.따라서 진

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그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

여 조사장소․시기․시간․회수 등의 조사방법을 연구하거나 조사 사실에 대하여 비밀
을 엄수할 것이 요청된다.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제2차 피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잦은 조사 및 소환’,‘수사관의 중복질문,부적절한 질문,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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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찰수사가 피해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71)따라서 필요 이상의 중복을 피하는 조사,
불필요한 것을 질문하지 않는 조사가 조사담당자에게 기대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법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

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수사기관도 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
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2)범죄
피해자보호규칙에서도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형사보좌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나 또는 형사보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
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그 변호인의 출석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독일이나73)일본의 경우74)형사소송법의 개정
을 통하여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과 변호사의 참석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71)장규원,전게논문,22면.
72)「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18조【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제출
된 증거자료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
이나,영상물(CD,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
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
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2.문서위조죄 등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
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
가 있는 범죄 3.기타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한 적시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73)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의 목적이 저해되지 않
는 한 그가 신뢰하는 1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

74)증인 신문시 증인의 연령,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은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피고인 등의 의견을 들어
긴장 완화에 적당한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 경우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고,증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문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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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재재재피피피해해해방방방지지지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은 수사활동에의 피해자 협력의 확보,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 존중,피해자에의 정보제공,수사과정에서의 이차적 피해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관계기관과의 협조의무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해서는 아니 될 피해자보호대책으로는 재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을 생각할 수 있다.예컨대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일에 대해서 역으로 교도
소에서 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이른바 보복행위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피해 사건의 방지는 피해자에게 있어,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절실할 것이다.
이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
를 촉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서라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근

거로 하여,재피해 공포의 유무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재피해방지의 조치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컬어 ‘재피해방지대상사건’이라고 등록하고,경찰관의 신변 경
계와 주거지 주변의 경계 강화,긴급통보장치의 설치,방범도구 등의 대여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444)))신신신변변변안안안전전전조조조치치치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75)

7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16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가해자 또는 그 가
족,동료 등에 의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지원담
당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② 검사는 살인사건,
조직폭력사건 등 특정강력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 증언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심
하게 느끼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
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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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다음과 같다.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로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일정기간동안의 신병경호,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대상자의 주
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규정(동법 제13
조,동법시행령 제7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동법 제7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동법 제2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피해자나 증인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동법 제6조) 또한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
한규칙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경찰청훈령 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그
러나 법규는 완비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미
흡한 수준이며,특히 경찰의 예산확보를 통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555)))교교교육육육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제14조).76)

(((666)))관관관계계계기기기관관관 등등등과과과의의의 협협협조조조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제를 구축하여야 하며,피해자보호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
해자보호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5조).77)특히 검찰과 민간단체와의 협조 없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성폭력․가정폭력범죄,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76)「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7장 홍보 및 교육 제
31조【안내문구 게시】피해자전담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제32조【인터넷 활용】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
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방안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77)「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9.1)제5장 범죄피해자지원센
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조 제29조【민간단체 등과의 관계】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타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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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질적인 피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 된다.그 동안 범
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지역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상담과 의료,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표표 222---222〉〉〉 창창창원원원지지지방방방검검검찰찰찰청청청「「「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 지지지원원원센센센터터터」」」상상상담담담실실실적적적

○ 기간 :2004.12.10～ 2005.1.31.

성성성폭폭폭력력력 가가가정정정폭폭폭력력력 성성성매매매매매매 법법법률률률상상상담담담 인인인권권권지지지원원원 의의의료료료지지지원원원 합합합계계계
2 5 14 16 5 0 42

※ 출처:http://www.spo.go.kr,인권지원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 동행 건수.

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상담실적을 보면 상기 표와 같이 달포간에 45
건의 상담 실적을 보인 것은 매우 시사성이 크다 하겠다.78)

(((777)))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추추추진진진위위위원원원회회회 및및및 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대대대책책책관관관의의의 설설설치치치 운운운영영영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두

며,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
찰청 차장으로 하고,위원은 경무기획국장,생활안전국장,수사국장,공보관,감사관,외
사관리관,교통관리관,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동규칙 제4
조,제5조 제1항).동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관련 중요시책의 심의·의결,피해자 보호업
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지방청간 업무의 조정,피해자 보호업무의 분석 ·평가 및 발
전방향 협의,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의 임무
를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78)창원지방검찰청 주최 창원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김상진)는 2005.2.2.(수)
오후 3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로망스 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검찰청 보도자료 2005.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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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를 두며,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위원은 혁신기획
과장,생활안전과장,수사과장,범죄피해자대책실장,공보담당관,감찰담당관,외사3담
당관,교통기획담당관,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동
규칙 제8조).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대책

관을 두어 피해자 통지 등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체계 구축,유관기관 ·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피해자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기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79)

222)))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 보보보호호호 매매매뉴뉴뉴얼얼얼888000)))

(((111)))피피피해해해자자자의의의 심심심리리리

사람은 사전․사고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
아들이기까지 마음속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특히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
해 인위적으로 가해진 만큼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필
요하다.

79)「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검찰청 훈령 2006.)제6조【피해자지원담당관의 임
무】피해자지원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사건처리경
과,재판결과,가해자의 수형사실 및 출소 사실 통지 등)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및 관리
2.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의 상담 및 안내 6.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7.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홍보,조사연구,통계의 작성,
보고 8.기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및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등 규정하고 있다.

80)“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경찰청.2007.4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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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333〉〉〉 피피피해해해 후후후의의의 심심심리리리적적적 경경경과과과

충 격

부인 ․ 의문

분 노

체 념

수 용

(강한 충격을 입는다)

(믿을 수 없다.내 책임은 아닐까?)

(범인이 밉다.죽여 버리고 싶다)

(어쩔 수 없다.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실을 받아들인다.현실에 재적응한
다)

사건․사고시 심리상태 변화

※ 출처 :범죄피해자보호메뉴얼,경찰청.2007.10면

사건․사고 직후,조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은 감정의 마비,즉 강간의 피해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거나 남편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경우 등
은 이러한「감정의 마비」의 일례이다.그 다음 피해자는 범인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
격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분노는 때로「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사건․사
고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이미 안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시의 상황이 생
각나 무서움에 부르르 떠는 등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피해자 자신이 부
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또한 “어두운 밤길을 걸은 내 잘못이다”,“내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아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연속해서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강간 피해자 등에게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장기간 지속되는 심적 문제로는 심리학에서는 상해나 심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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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및 상처를 트라우마(Trauma)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과 같이 범죄나 재해를 당하거나 신체에 중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하
면 심적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또한 심적 외상(Trauma)으로 인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인 모든 증상을「PTSD」라고 하며,다양한 증상으로 몇 년
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컨대 미국 베트남전 참전 군인,대구지하철 방화사
건 피해자들이 공포스런 기억 재발․만성정신분열증 등이 후유증을 겪으며 범죄로 인
한 ‘심적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사고보다 4～ 6배
높았다.81)따라서 아래〈표 2-4>와 같이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보다 상담․대화
나 정신적 지원․위로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222---444〉〉〉 사사사건건건 후후후 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가가가 필필필요요요로로로 하하하는는는 서서서비비비스스스(((중중중복복복응응응답답답)))888222)))

피피피해해해자자자의의의 요요요구구구 %%%(((퍼퍼퍼센센센트트트)))
상담 ․ 대화 59.0

정신적 위로 ․ 지원 53.1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지원 46.2
경찰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 41.6

가족의 보살핌 35.3
신변보호 34.5

긴급경비의 지원 30.4
식사 제공 8.9
숙박 제공 8.7

언론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 8.5

또한 〈표 2-5〉와 같이 범죄피해자들 중 91.8%가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그
중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의 상담까지 받은 비율이 38%에 달한다.또한 초동조치 수
준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와 외부도움에 대한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피해자의
회복속도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81)Dr.Foa(U ofPennsylvania),2005.5.4,한국인지행동치료 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82)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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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555〉〉〉 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 후후후 정정정신신신과과과 의의의사사사나나나 카카카운운운슬슬슬러러러의의의 상상상담담담 경경경험험험 유유유무무무

상상상담담담 경경경험험험 유유유무무무 %%%(((퍼퍼퍼센센센트트트)))
현재도 받고 있다 10.7
받은 적이 있다 27.3
받은 적이 없다 62.0

(((222)))경경경찰찰찰의의의 피피피해해해자자자 보보보호호호 추추추진진진 체체체계계계
〈표 2-6〉와 같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는 피해자 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피해자 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교육․홍보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청․경찰서 수사지원팀장으로 피해자대책관을 설치하여 각 수사부서 피해자 지원
업무 종합․조정,피해자 보호 관련 교양 실시 및 이행상태 점검․지도 등을 하고 있
다.또한 민원실․지구대․112센터에서는 평소에 각종 피해자지원제도 숙지하여 상
담․안내시 활용,피해자 안내서 비치․교부 및 피해자에게 각종 제도․지원단체 안내,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시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등을 하고 있다.

〈〈〈표표표 222---666〉〉〉 지지지방방방청청청․․․경경경찰찰찰서서서피피피해해해자자자지지지원원원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 출처 :범죄피해자보호메뉴얼,경찰청.200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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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
장급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3)그간 형사사법의 관문인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았을 뿐 아니라,경찰내부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피
해자 보호 대책 추진을 위해 중간 관리층인 경찰서 과장급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었다.이에 경찰은 경찰서 형사과장(또는 수사과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
정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함으로써 그들이 피해를 빨리 회
복하여 피해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피해자보호관들의 주요
임무는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피해자와 직접 상담하여,사건처리절차를 안
내하고,전문적인 지원단체에게 연계함은 물론 피해자서포터가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
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 서포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평상시 형사활동 또는 지역

경찰 활동 등 기본임무 수행,1인 수사사건은 사건담당자가,1개팀 이상 전종사건은 지
정된 서포터가 활동,살인․강도․강간․방화․조직폭력 등 대상사건 발생시 일반인․
他경찰관의 무분별한 접근 및 중복된 질문을 차단,피해자 창구 일원화,피해자에게 명
함 및 피해자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상담기관․의료기관․형사절차 등 각종 정보제공,
피의자 검거 여부 등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고,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 등 발견시 지구
대 등과 협조 신변보호 조치,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통합피해자 안내시스템’활용,
피해자 지원제도․단체 검색하여 안내하고 피해유형별 안내서 출력 제공,지구대 서포터는
피해자 집․주변 등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 및 요구사항 청취,피해자서포터 활동내용 등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상에 전산화된 피해자지원카드에 기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

담․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 채용한 심리학 학위 및 임상경험자로,지방청
강력계에 배치하여 강력사건 등 발생시 초기 현장 출동하여 위기개입으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피해자 심리평가․상담 및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 등의 임무 및 평상시에는
기히 상담한 피해자 사후관리,일선 경찰관 교육․자문,지원단체와 연락체제 유지 등
의 업무 수행을 한다.

(((333)))범범범죄죄죄신신신고고고자자자 보보보호호호
범죄신고자란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기타 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

83)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경찰은 범죄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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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자
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범죄신고는 수사단서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84)
또한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의 보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목격자 또는 제3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미신고 사유를 조사한바,보복 또는 개인정보누설 등에 대한
우려가 56.3%를 차지85)하고 있으며,일반인 99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보상금을 많이 지급해도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
문에 826명(83.4%)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신고자 보호의 절대적 필요성’에 공감하
고 있다.86)다만,아래 〈표 2-7〉에 의하면 실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비율이 보복우려보다 높게 나왔다.

〈〈〈표표표 222---777〉〉〉 폭폭폭행행행․․․상상상해해해 피피피해해해자자자 미미미신신신고고고 사사사유유유

계계계
(((%%%)))

신신신고고고효효효과과과
기기기대대대곤곤곤란란란

피피피해해해
경경경미미미

증증증거거거가가가
없없없어어어서서서

자자자체체체
해해해결결결

보보보복복복
우우우려려려

비비비밀밀밀유유유
출출출우우우려려려

범범범 인인인 이이이
아아아는는는사사사람람람 기기기 타타타

100 30.8 23.2 5.6 5.4 3.8 1.4 19.0 10.8

※ 출처 :통계청.2005.

(((444)))관관관련련련 법법법령령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

치,비밀누설금지 및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478호)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비밀누설금지 및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06호)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신고자 동행시 유의사항 및 비밀누설금지 등 규정하고 있다.

84)경찰백서,2006.207면.
85)1998년 경찰청 주관 ‘치안행정 리서치’조사.
86)1999년 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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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여여여성성성․․․학학학교교교폭폭폭력력력 피피피해해해자자자 OOONNNEEE---SSSTTTOOOPPP지지지원원원센센센터터터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
료로 제공하며,지구대․수사․형사 등 사건담당자는 신고․고소장 접수 등 관련 사건 최
초 인지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게 ‘ONE-STOP지원센터 이용안내문’을 교부한다.또
한 피해자에게 ONE-STOP지원센터 이용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조치를 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666)))가가가정정정폭폭폭력력력의의의 NNNGGGOOO및및및 OOONNNEEE---SSSTTTOOOPPP지지지원원원센센센터터터와와와 연연연계계계 수수수사사사

일반 형사사건은 NGO와 관련이 적으나,가정폭력특별법은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는
NGO에 의해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각국의 법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피해자 조사시 NGO 동석 및 상담․치료를 위한 관내 NGO 연계활동이 매우 필요하
다.가정폭력피해자는 신고보다 NGO상담을 우선 하는 경향이 있어 NGO연계로 범죄
첩보 입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의료,수사,법률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

국 14개소에 설치된 ONE-STOP지원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90%가

전과가 없는 자로 여타 형사법규위반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다.가정
폭력은 주부가출,가정파탄 및 폭력성 세습화 등을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
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87)따라서 현장출동시 가
해자․피해자 격리 등 응급조치 및 수사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이 필요하
다.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여성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사건처리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조사에 의하면,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
는 여성들 82.6%가 “집안일이니 잘 해결해라.”,“나중에 고소해라.”등 경찰의 소극적
인 대응에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따라서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피해자 처벌의사 번복시에도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적극 설명

87)가정폭력은 질적으로 다르다.가정폭력시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10%)하거나
재물손괴(4.4%)를 수반하고,감금(0.2%)하는 등 강력범 형태를 띠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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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유도해야 한다.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즉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
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크다.따라서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
에도 보호사건 처리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부부싸움은
결혼초기 서로 적응하기 위한 ‘사랑싸움’이다.즉 결혼기간은 5년 미만(17.1%),5～10년
(26.2%),10～15년(29.6%),15～20년(18.1%)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
은 주로 아내(83.9%)로 일방적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부부가 살다보
면 안 싸우고 살 수 없다.88)따라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5년이상 누적돼 오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사건 처리시 과거의 폭력행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가정
폭력 현장조치시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다.즉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내 문제로 생각하
는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편견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폭력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등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하

되,「가특법」상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특별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第第第222節節節 搜搜搜査査査節節節次次次上上上 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ⅠⅠⅠ...槪槪槪念念念定定定義義義

111...被被被 害害害
에너지에 의한 피해자,산업에 의한 피해자,천재지변에 의해 생겨진 피해자까지도

앞으로 피해자학의 연구주제라며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회의 특별강연에서는 주장하
였다.89)이렇게 피해자학이 범죄학과는 별개의 독립한 분과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88)가정폭력 발생원인은 가정불화(45.4%),성격차이(14.3%),빈곤(8.7%)등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재발가능성 상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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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적어도 피해자학의 학문적 의의,즉 피해
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관하여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물론,범죄학과 구별되는 피해자학의 고유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계

속되고 있으며,피해자학에서 말하는 ‘피해’또는 ‘피해자’의 개념에 관하여도 많은 논
의가 되고 있다.피해개념에 대한 견해는 ‘피해’에 대하여 범죄를 포함한 위법행위의
피해에 한정할 것인가,아니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
체의 피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학의 대상을 범죄피해자에 한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90)
피해자학의 대상을 범죄의 피해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개념에 관한 논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종래 범죄학에서는 범죄개념을 법률상의 범죄행위에 한정할 것인가,아니
면 기타의 모든 사회적 일탈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이 있
어 왔다.91)멘델존(Mendelsohn)과 같은 학자는 교통사고,붕괴가정,타민족 살해행위
등의 피해까지도 문제로 삼아 가장 넓은 의미의 피해개념을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넓은 의미의 피해개념의 주장은 한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92)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피해’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의한 피해’로 한정93)하

89)諸澤英道,“犯罪被害者學から一般 被害者學へ”,ジユリスト991號,1991.12,113-118頁.
90)이 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명확하지는 않다.피해자학이 범죄학의 한 부분이라고 명시하였
거나 그러한 전제에서 논술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민건식,“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피해자
학 연구 창간호,1992,15-21면;정영식․신양균,「형사정책」,법문사,1996,267면 이하 등 참조.

91)즉 범죄개념을 법률상의 개념에 한정하면,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밝히고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는 형사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2003,
32면 :배종대,「형사정책」,홍문사,2006,20면 이하.

92)宮澤浩一編,「犯罪被害者-日本の被害者學」,成文堂,1970.121頁.
93)만일 범죄개념을 법률적 평가개념에 한정한다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밝히고 방지대책을 강
구한다는 범죄학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법률의 규정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얽매여서는 국민의식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가벌성 평가의 변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피해자학의 관심대상인 피해도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범죄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적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 전반을 관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즉,‘피해’개념을 범죄를 비롯한 일체의 사회적 일탈행위 또는 사회유해적
행위(soaialshdlicheHandlung)로부터의 피해를 포괄하는 규범학과 현상학의 의미로 보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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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가피하다.94)왜냐하면 피해자수사에 있어서의 ‘피해’란 원칙적으로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
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한다.왜냐하면,피해자 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피해자 수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
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95)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
‘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한다.96)다시 말하면 범죄

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며,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
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나 범죄의
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에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물론 피해를 입은 범죄로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97)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23조,제225조)에서도 직접적 피해자만을 ‘피해자’로 정의하

고 있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5호)에서도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범죄,실재하는 범죄의 현상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지광준,「현대사회와 피해자」,더썬,2006,34면.

94)H.Schneider는 좁은 의미의 피해와 넓은 의미의 피해와의 관계는 ‘범죄와 사회적 일
탈행위와의 관계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H.Schneider,HansJoachim,

.1975,Tubibgem,p.12.
95)1985년 11월 29일 UN총회에서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을 기치
로 내걸었는데,이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은 실정 형사법 체계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단순
한 조직 내부적 제재의 대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문제만
이 제기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한 경우만을
가정하기로 한다;GeneralAssembly,UnitedNationsDeclarationontheBasicPrinciplesof
JusticeforVictimsofCrimeandtheAbuseofPower:Resolution40/34of29,Nov,1985.

96)안황권․김상돈,「범죄 피해자학」,백산서당,2003,24면.
97)신동운,「형사소송법」,법문사,2007,93면;이재상,“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고시연구,
1988.8.,33면.이 경우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와 점유자가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강간을 당한 부녀의 남편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백형구,“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고시연구,1998.8,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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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98)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 피해자도 ‘피

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즉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
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은 간접적
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할 수 있어서 그들에 대한 보호활동도 필요한 것이며,사안에 따
라 중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력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23일 공포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서는 범죄자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있다.따라서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2항),
2004년 8월 경찰청 훈령 제428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2조에서도 피해자의
범주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러한 동향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를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으며,99)또한 미국 역시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범죄피

98)피해자 개념을 범죄피해자에 한정할 것인가,비범죄피해자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그 개
념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최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자의 상대편으로서의 피해자,다시 말하면 피침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둘째로,협의로
피해자를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범죄자의 상대편으로서의 피해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반드시 법률적인 관계만을 고집하지 않는다.이러한 입장에서 Hentig는 ‘객관적으로 보호 법익
을 침해받고,주관적으로 이러한 침해에 대해 불쾌와 고통을 느끼는 자가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다.셋째로,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범죄자 또는 가해자와
분리하여 논하려는 입장이다.이러한 견지에서 피해자를 파악한 경우로는 오스트리아의 H.Zipf
와 F.R.paasch가 있다.Zipf는 ‘범죄행위에 관계한 피해자 전부가 법익을 침해받은 자,혹은 소
송법상의 고소권을 부여받은 자로 간주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paasch는 ‘범죄
학에서 말한 피해자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받은 자를 나타내는데 대하여,피
해자학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몸이 바쳐진 자’라고 하고 있다.넷째로,피해자 개념을 최광의로
이해하는 견해는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학회에서 행한 Mendelsohn의 특별 강연에서 ‘에너지
에 의한 피해자,산업 재해에 의한 피해자,자연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도 포괄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노동재해,붕괴가정,민족모살 등에 의한 피해자도 포괄한다고 하
고,피해는 누구에 의하여 발생했는가를 묻지 않고 스스로 자초한 피해까지도 포괄하며,부주의
한 운전에 의하여 스스로 발생시킨 자상,그리고 자살까지도 피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태
도가 이 입장에 속한다.

99)2002.10.31.2002헌마453.



-58-

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100)
따라서 외견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입은 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

당한 이유가 있다면,그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면 직접적 피
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자 한다.101)
이는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민사영역이나 행정영역까지 피해수사가 확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위와 같이 형사법적 의미에서만 해석하면,피해자의 범위가 너

무 좁아져 형사법의 영역 밖에 있다하더라도 인간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유형들102)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보호활동을 하는 데
에는 분명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점으로 피해자를 정하다보면 자유롭게 변화하는 속

성을 지닌 피해자화의 과정을 간과할 수 있어 새로이 범죄로 규정해야 할 행위들을 제
대로 포착하기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으며,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비범죄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문제는 입법적 대응의 문제
로 유보하고 피해자수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형사법령에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와 그 직간접의 피해자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범죄를 피해자의 기준으로 볼 때,피해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할지라도 가해

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개념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도 존재하는가 하
면,“가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정할 수가 없는 피해”도 존재하고 “피해자가 동의

100)Wallace,Harvey.「Victimology」,2006,p.9.
101)단,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불과한 행
정질서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초동수사 종료 후 확인한 결과 외견상 피해자로
보였던 자가 먼저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로 밝혀지는 경우 등은 여기의 범죄피해자 개념에
서 제외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최초의 외견상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먼저 불법적
공격을 가한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판명이 된 때로부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
다고 보기 때문이다.

102)즉 기업 간 가격담합행위,불공정 상거래행위,신종기술로 인한 손해야기 행위,하자있
는 상품판매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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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여한 범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명확하
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존재여부 및 특징은 매
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103)
그러나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일탈행위104),범죄나 사회적 일탈행위에 기인하지 아

니한 피해는 피해자학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행정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법
률에서의 범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피해자를 반드시 인간만이
아니고 조직,도덕,법질서 등도 포함된다105)는 것을 전제하면,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
는 곳에서의 만취나 노출증,난폭운전,제한속도위반,동성애,흥분제 사용 등의 법률위
반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피해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다면,피해자의 정
의가 너무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의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이어
야 한다.10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그 작

위·부작위 등을 통하여 각국의 형사법령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고의·과실로 위
반함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때,그 침해를 입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보호
법익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로
한정하고자 한다.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搜搜搜査査査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搜搜搜査査査의의의 類類類型型型

피해자수사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먼저 피해자수사의
유형을 구분할 때 범죄가 ‘현장성’이 있는가 여부,다시 말하면 사건발생 초기에 즉각
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preliminaryinvestigation)와 계속수
사(follow-upinves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초동수사는 사건발생 초기에 현장출

103)諸澤英道,「被害者學入門」,成文堂,1998,40頁 이하 참조.
104)동의낙태,성매매,도박,장물의 수수 및 취득,13세 미만의 소녀와 동의간음,간통,근친
상간 등도 포함하지만,본래 의미의 피해자 없는 범죄는 총포나 도검류,폭발물의 불법소
지,마약 등의 불법사용,무면허운전,행사의 목적 없는 통화․유가증권․인장 위조 등이다.

105)이와 관련해 B.Mendelsohn는 1975년 국제피해자학연구회에서 주장한 바 있다.
106)諸澤英道,前揭書,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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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장임장․현장보존․현장관찰․현장감식․수사긴급배치 등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
으로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의 신속한 현장조치가 중요
한 의미를 갖는 수사 활동이다.
하지만 현장사건 중에는 사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사건 현장을 특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큰 의미가 없는 유형도
존재한다.107)이때에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수사의 방향을 설정
한 뒤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초동수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라도 현장조치가 종료된 후라면 이때에도 역시 수집된 증거나 수사
자료 등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분석․판단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범인의 신
원확인,범인검거,증거수집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초동수사 이후에 전개
되는 이러한 수사 활동 유형을 ‘계속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진행과정에 강제력의 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

누어 볼 수 있다.임의수사방법에는 출석요구,피의자신문,참고인수사,사실조회 등이
있다.한편,강제수사는 크게 구속․체포 등과 같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
제수사와 압수수색과 같이 수사대상자의 재산이나 재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자유로운 처분 및 사용을 제한하는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피해자수사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사유형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즉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건발생 직후 현장조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초동수사
혹은 계속수사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강제력 행사 유무에 따라 강
제수사 혹은 임의수사 방법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피해자수사에 어떠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탐문수사 등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법들을 이용하여 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搜搜搜査査査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槪槪槪念念念의의의 定定定立立立

(((111)))수수수사사사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수사(investigation,Ermittlun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최광의,광의,협의의 수사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해 보고자 한다.

107)예컨대 1년 전의 사기 피해사실을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동 수사 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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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의의 수사개념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한 모두 수사 활동을 파악하
는 입장이다.따라서 정식으로 형사입건 되기 이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첩보 수집활동,수사단서를 얻기 위한 활동,내사활동 등이 모두 수사의 개
념에 포함된다.이러한 최광의 개념은 형사입건을 하기 전의 내사단계에 있는 용의자
(피내사자)까지도 피의자신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체계 내에서
인권보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108)우리의 현행 수사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최광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법경찰관에게 독
자적인 내사종결 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범죄수사규
칙 제73조)은 사법경찰관이 사실상의 최종적 수사결정권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바.이
는 최종적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109)
광의의 수사개념은 최광의 수사개념 중 입건 전의 활동을 제외한 개념이다.110)즉,

‘수사기관이 입건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후의 활동인
이상 기소 전 절차에서 행하는 활동이건 공판절차 중에 행하는 활동이건 가리지 아니
하며,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는 물론 사실 행위적 소송행위와 그 수사과정에 부수되어
수행하는 순수한 사실행위까지를 포함한다.111)

108)‘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후단)와 같이 피내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
정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권리보호 규정이 미비하여 피내사자 인권보호가 취약하다고 보인
다.피내사자의 경우에도 헌법 제2조(신체의 자유),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와 같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의자처럼 변호인선임권 고지․가족에게의 통지 등
과 같은 일정한 인권보호 규정을 형사 관계법령 속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9)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입건(booking)전 용의자에 대한
직무질문(questioning)이나 일시적인 억류를 하게 된 용의자(temporarydetentionofsuspect)
에 대한 소지품검사(frisk)등의 행위를 체포 전 수사 활동(pre-arrestinvestigaton)이라고 하
여 수사의 개념을 매우 넓게 잡고 있다;WayneR.LaFave, ,Second
Edition,WestPublishingCo.1992.p.19.

110)이 때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내사나 불심검문,변사체검시 등은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동운,「형사소송법」,법문사,2007,pp.80-86면.

111)이 때 경찰수사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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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건과정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범인검거․증거
수집활동 뿐만 아니라 범인검거 및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활동은 수사목적
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따라서 비록
수사 활동에 부수된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목적과 부합되지 않거나 비수사기관의 행위
일 경우에는 수사 활동 개념에서 제외된다.이 부수적 수사 활동에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인질강도 발생의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

거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인질을 구출해내는 과정도 수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진출하여 상담시설에
인도하는 활동도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같은 이유로 성폭력 현장에
출동 하였을 때 범인이 도주하고 없었을지라도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도 수사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
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수사활동 지원행위는 수사에 협력하는 행위일 뿐 그

196조,경찰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경무
관 이하의 모든 경찰관은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은 비록 비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나 소속 상관
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이다.실제로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제검거령이 내려질 때에는 비수사부서인 경
무․경비․정보․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도 수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무적으로 경찰수사기관 이라함은 통상 경찰수사부서에
소속되어 소속 상관이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장들의 집합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따라서 본서에서는 경찰수
사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즉,‘경무관 이하의 경찰관 중에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수사의 업무에 전종하도록 명령이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의 집합체(이를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와 수사전종부서에 속하여 있지는 않더라도 수사목
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집합체’(이를 ‘사실상의 경찰수사기관’이라
고 명명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를 모두 경찰수사기관으로 보고자 한다.다만 ‘사실상 경찰수사기
관’의 경우에는 수사임무수행이 단발적이고 한시적이며 수사관련 임무종료와 동시에 경찰수사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입법론적․정책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종사할 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백히 하여 전문 수사요원화 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의 경찰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 중 일정한 인원을 경찰수사관 자격시험을 거쳐 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흡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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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수사에 속할 수 없다고 보며,예컨대 수사경찰이 야간 방범활동에 동원되
거나 행사장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것도 수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협의의 수사개념은 오로지 수사활동을 수사절차에만 국한시켜 정의하는 입장으로서

수사란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
이라고 보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를 수사의 개념에서 제외하게
되는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22)))피피피해해해자자자수수수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

피해자수사는 여러 가지 수사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러 유형의 수사
기법을 혼용하여 활용하거나 각종 수사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즉 피해자 수사 활동에는 피해자 진술청취를 위한 대인적 수사 활동이 있는가
하면 피해품의 확인 및 장물수배와 같은 대물적수사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범죄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범행 현장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등 초동수사과정에
서의 피해자수사가 있는가 하면 타살 혐의가 있는 변사체발견 시 피해자신원확인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타살 혐의가 있는 변사체 발견 시 피해자신원확인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계속수사과정으로서의 피해자수사도 있는 것이다.
또 피해자수사는 통상 임의수사 형태로 전개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절차에선 증인
신문 청구의 경우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한 참고인과 같이 강제수사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국가보안법 제18조).
피해자수사에 관한 정의를 내려 본다면,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즉,‘피

해자수사라 함은 수사기관이 발생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탐지하고 수집하기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어떤 범죄의 수사과정에 부수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수사의 주체는 수사전종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업무를 수행하

는 경찰관(‘본래적 경찰수사기관’에 소속된 경찰관)뿐만 아니라 비수사부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수사 활동에 참여하여 수사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찰관(‘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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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관’에 소속된 경찰관)을 모두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수사경찰의 피
해자지원경찰은 일반 조장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활동과는 달리 경찰수사
활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발시킬 수가 있고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경찰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그러
한 피해자지원활동을 단순한 행정적 서비스 활동이 아닌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
고자 하는 것이다.112)

(((333)))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 등등등

①①① 개개개념념념정정정리리리의의의 방방방향향향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호’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
위강화’라는 문제는 형법,형사소송법,범죄학 및 피해자학 등 모든 형사사법의 핵심
쟁점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우리나라도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꾸준한 입법적 노력
을 통하여 그 초석은 다졌다고 할 수 있으며,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나 피해자의
권리라는 개념은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헌법 등 각종 특별법을 제정 개정113)

112)경찰수사는 검사나 그 이외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같은 타 수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수
사활동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첫째는 범죄신고가 접수될 경우 1차적으로 현장
에 임장하게 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이다.둘째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현재 막 발생하여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일 경우 위기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
한다는 점이다.셋째 경찰인력은 약 9만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수사 인력만도 1만 5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과 가장 빈번하고도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경찰청,「경찰백서」,2006.438
면),넷째 경찰수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경찰의 타 기능들과 밀접하게 상관된다는 것이다.
즉 지구대(파출소)직원이 방범순찰을 하다가 불심검문을 하였는데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수사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범인검거를 위하여 생활안전․경비․교통부서 직원
이 함께 공조를 할 수도 있고,수사업무에 관한 협조를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지구
대(파출소)에 요청할 수 있는가 하면,지구대(파출소)에서는 초동수사를 마친 후 경찰서 수사
관에게 수사상황을 인계하는 등 경찰의 각 기능별로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113)사회적 약자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사구조의 확립이라는 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발
전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즉 피해자에게는 고소권,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고전치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재판정진술권(헌
법 제27조 5항,형소법 제294조의2제1항)이 인정되고,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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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또한 피해자보호의 기본법으
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도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자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그러나 아직도
각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소개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피해자학 관련 용어도 제대로 정
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피해자학과 피해자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향후
체계적인 입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관련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114)

333)))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지지지원원원과과과 피피피해해해자자자 대대대책책책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라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헌법
적 이념을 규범화 한 것이다.또한 제10조 제1문 후단은 행복추구권에 관한 조항으로
헌법 제11조에서 제 36조에 걸쳐 규정된 기본권은 물론이고,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존
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피해자보호․피해자지원 등 피해자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피해자보호’(Opferschutz)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

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범죄피해자

등에 관한 특별법),범죄피해구제제도(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법),보복 등에 대한 각종
보호제도(보석 등과 관련하여 규정한 형소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이 이미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입법도 다수 제정되고 있다.예컨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를 두어 성폭력피해부녀의 인격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직장내 성
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男女고용평등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그리고 1997년
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 가족 내의 범죄문제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문제에 개입하도록 입법조치 하였다.그리고 2004년에 (구)윤락방지법
의 대체 법률로서 제정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및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 범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성매매 여성을 이제는 피해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법조치를 강구하였다.

114)김용세․류병관,“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한국피해자학회,
200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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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
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을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력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victim service,victim support)이란 일반적으로 195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민간 자원봉사조직에 의해 시작되었던 피난처 제공,정신적·심리적 부
조,재활지원,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15)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한계에 달
했다는 인식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피해자 지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한정하여 이해할 이유
는 없을 것이다.피해자지원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활동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정신적․
심리적 부조 내지 법률구조 등의 모든 피해자대책을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피해자지원의 개념을 비롯하여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대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화 방지’는 제1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제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범죄예방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따라서 피
해자대책도 형사정책의 일부를 이루며 일반 사회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그러나 피
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범죄자,즉 가해자의 그것과
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대책은 범죄대책 또는 범죄자대책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115)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 ② 카운슬링 등의 정신적 지원 ③ 위기개입,
생활지원,법정동행 등의 간접적 지원 ④ 형사소송법,검찰심사회법,범죄피해자 등의 보호
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한 형사사법에서의 법
적지위의 향상의 4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편,지원활동은 여러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① 공적기관,특히 경찰 및 검찰 등의 형사사법기관,② 민
간기관,특히 피해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최근에는 ③ 피
해자유족자조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도미타 노부호,“민간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일본에 있어서 경찰과의 연계를 중심으로-”,경찰청발표 논문집,200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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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搜搜搜査査査節節節次次次上上上 地地地位位位

111...搜搜搜査査査開開開始始始 段段段階階階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된다.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참조).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이와 같이 범죄의 혐의를 두게 된 원인을 수
사의 단서라 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단서는 현행범의 체포,고소와 고발,자수,변사자

의 검시이다.116)고소 등이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친고죄의 고소는 범죄 피해자·피
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지정고소권자 등 고소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수사단서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단순한 수사단서 일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이 된다.따라서 친고죄는 범죄피해자
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또한 범죄피해자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고
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117)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따라서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데
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을 상당하다.
범죄수사규칙(개정 2005.10.6.훈령 제462호)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 ‘무고,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상된 사실의 유무’등의 사항에 주의하여 수사하
여야 한다는 주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65조 제1호),고소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관
할구역 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16)수사의 단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불심
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자동차 검문(도로교통법 제43조)이 있다.또한 풍문,피
해자나 제3자의 범죄 신고,진정,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하다.

117)반의사불벌죄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특한 제도로서,피해자에게 상당히 강력한 권
한의 부여와 친고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재상,이호
중,“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형사정책연구 제11권,199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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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搜搜搜査査査進進進行行行 段段段階階階
피해자는 범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다고 할 수 있고,범죄사건의 처음과 끝을

직접 체험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아는 사이라면 범행의 동기·목적
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이것은 신문 및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한 것이라 판단된다.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중요 참고인으로서 조사 대
상이 될 수 있다.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객관적 경과 및 상황의 파악,피해자·피고인
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 제1
항),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그 진술을 기
재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13조 제1항).
또한 피해자는 중요한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는 비디오중계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도입으로 귀결된다.즉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참고인조사에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
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그 진술과 다른 진술을
공판기일에 할 염려가 있고,그 진술이 범죄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는 기소 전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여기서 얻어진
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동법 제311조).

333...搜搜搜査査査終終終決決決 段段段階階階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한다(형사소
송법 제246조).현행법은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공소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참조).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소추·처벌을 원한다 하더라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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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결될 수 있다.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불기소처분·타관송치를 한 때
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한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118)역미란다원칙의 고지대상자로서의 지위라 볼 수
있다.119)이때 불기소처분 통고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에게 그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59조).
범죄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은 현행법상 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120),그리고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다.항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정신
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등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인정하
게 되었다(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개정 형소법 제60조 이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통제권이라 할 수
있으며,이 제도가 가지는 예방적·심리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여지는 대폭 줄

어든다.범죄피해자가 항상 가해자,즉 범죄자의 소추나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추가 행하여졌다 하더라고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그 소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범죄피해자의 의사는 기껏해야
정상으로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특히 약식절차는 일반적으로 형이 가벼워 피해
자의 불만이 많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약식절차에 대하여도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가

118)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처분의 취지는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독점주
의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2007,302면.

119)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우편으로 사건진행
사항을 통지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도 담당자가 없어 통화하기 어
렵거나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
찰청에서는 SMS자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0)재정신청제도의 개정을 위한 검찰청법의 개정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무분별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전히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없는
고발인을 위해 재항고제도를 존치시키되,「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
항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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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소제기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이는 국가소

추주의·기소독점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처벌 감정에 대
한 배려가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ⅢⅢ...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對對對策策策 實實實態態態

경찰의 피해자보호 실태파악을 위하여 2007년 6월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남지방경
찰청 소속 경찰관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내용으로 아래표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그러나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
피해자 서포터 여부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
가 있음을 지적한다.

〈〈〈표표표 222---888〉〉〉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기기기준준준표표표
(단위 :77명)

111...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對對對策策策에에에 대대대한한한 弘弘弘報報報成成成果果果 評評評價價價
그 동안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피해

자서포터제도를 시행하여 왔다.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 인식을 파악하여 앞으로 피해자

성성성 별별별 남남남 자자자 여여여 자자자
수 70 7

피피피해해해자자자 서서서포포포터터터여여여부부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수 34 43

계계계 급급급 순순순 경경경 경경경 장장장 경경경 사사사 경경경 위위위 경경경 감감감 경경경 정정정
수 3 23 33 1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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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항목은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홍보성과를 평
가하는 문항으로 경찰청 수사국에 피해자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사
실,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으로 범죄피
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정보제공․신변보호․초기상담․ 협
력체계구축 등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에 대한 인식정도,피해자서포터 제도와 지방
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내용이다.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關關關聯聯聯 專專專擔擔擔機機機構構構

〈〈〈표표표 222---999〉〉〉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관관관련련련 전전전담담담기기기구구구 설설설치치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단위 :명/%)

피해자보호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인식 항목은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
자(77명)의 90.9%(70명)가 경찰청 수사국에 피해자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
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몰랐다는 응답의 9.1%는 모두 4년이하의
지구대 근무 경찰관(순경)들이었다.따라서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구구 분분분
공공공문문문을을을
통통통해해해
보보보았았았다다다

직직직원원원들들들로로로
부부부터터터
들들들었었었다다다

기기기타타타
방방방법법법으으으로로로
알알알았았았다다다

몰몰몰 랐랐랐 다다다 합합합 계계계

피피피해해해자자자 전전전담담담기기기구구구 (((범범범
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대대대책책책실실실)))이이이
설설설치치치된된된 사사사실실실

56명(72.7%) 6명(7.8%) 8명(10.4%) 7명(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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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關關關聯聯聯 法法法規規規에에에 대대대한한한 認認認識識識

〈〈〈표표표 222---111000〉〉〉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관관관련련련 법법법규규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단위 :%)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으로「범죄
피해자보호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알고 있으며 읽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1.2%(24명)로 나타난 반면,알고는 있으나 관심 있게 읽은 적
은 없다는 답변과 법률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을 합하면 68.8%(53명)로 나타
나고 있어 기본교육과정에 법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표표 222---111111〉〉〉 피피피해해해자자자대대대책책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각각각종종종 제제제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단위 :%)

정보제공․신변보호․초기상담․협력체계구축 등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은 금년 9월부터 일정한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
자를 전담해서 상담․신변보호․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피해자서포터」제도를 운영

구구구분분분
알알알고고고 있있있으으으며며며
읽읽읽어어어 본본본
적적적이이이 있있있다다다...

알알알고고고는는는 있있있으으으나나나
관관관심심심 있있있게게게
읽읽읽은은은 적적적은은은
없없없다다다...

법법법률률률(((훈훈훈령령령)))이이이
제제제정정정된된된
사사사실실실을을을
몰몰몰랐랐랐다다다...

합합합계계계

「「「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법법법」」」과과과「「「범범범
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보보보호호호규규규칙칙칙」」」이이이 제제제정정정
되되되어어어 시시시행행행되되되고고고 있있있는는는지지지 여여여부부부

24명(31.2%) 46명(59.7%) 7명(9.1%) 100%

구구구 분분분
문문문서서서나나나 책책책자자자를를를
통통통해해해본본본적적적이이이있있있
으으으며며며 구구구체체체적적적으으으
로로로알알알고고고있있있다다다...

정정정확확확히히히는는는 아아아니니니
지지지만만만 교교교양양양을을을 통통통
해해해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는는는
알알알고고고있있있다다다...

무무무엇엇엇을을을 의의의미미미
하하하는는는지지지 잘잘잘
모모모르르르겠겠겠다다다...

별별별로로로 관관관심심심을을을
가가가져져져 본본본 적적적
이이이 없없없어어어 모모모
르르르고고고 있있있다다다...

합합합계계계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신신신변변변보보보호호호,,,
초초초기기기상상상담담담,,,협협협력력력
체체체계계계구구구축축축

20명(26%) 50명(64.9%) 4명(5.2%) 3명(3.9%) 100%

피피피해해해자자자 지지지원원원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19명(24.7%) 46명(59.7%) 10명(13%) 2명(2.6%) 100%
피피피해해해자자자

서서서포포포터터터제제제도도도 63명(81.8%) 1명(1.3%) 10명(13%) 3명(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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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러한「피해자서포터」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경찰은
지방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
십니까?라는 질문에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정확
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26%,24.7%,81.8%
로 나타났다.이는 피해자 피해자서포터제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경찰청의 범죄
피해자대책이나 각 지방청․경찰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對對對策策策에에에 대대대한한한 平平平素素素 認認認識識識
아래 항목은 위 표 〈표 2-8〉에 의한 조사내용이다.즉 피해자대책에 대한 경찰관

의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표시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서 그 개선책을 도출하
도록 하였다.

1)범죄피해자는 이론상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성가신
존재일 경우가 많다라는 질문에서 범죄피해자는 이론상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
로는 경찰에게 성가신 존재일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31.2%로 나타
나 이는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관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
은 결과라 할 수 있다.

2)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2.3%로
나타나 경찰이 민간단체의 피해자 보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경찰만의 몫으로는 부족하며 경찰 및 검찰,민간단체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경찰은 현재의 인력․예산․법제가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가능한 피해자
대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경찰은 현재의 인력․예산․법제
가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가능한 피해자 대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67.5%로 나타나 경찰관에 피해자 보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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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4)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는
질문에는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92.2%로 나타나 피해자 서포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5)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질문
에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단
계에서 가해자 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83.1%로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경찰업무의 특성상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중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이는
앞으로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
록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그러나 수사 현실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對對對策策策에에에 대대대한한한 實實實態態態와와와 方方方向向向 認認認識識識
아래 각 항목은 경찰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대

한 실태와 방향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아래 내용은 〈표 2-8〉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1)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 ․ 지원하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응답자(77명)의 49.3%(36명)가 범죄피해자에 대
하여 경제적․심리적․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50.7%는 충분히 보호․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앞으로 더욱더 피해자에 대
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피해자의 법적구제 제도에 대해
서 적극 안내를 해 주고,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민간인 자매결연 주
선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피해
자 서포터제도는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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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변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92.2%로 나타난 반면,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현실적으
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나 그 갭이
23.3%로 나타나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따
라서 앞으로 피해자 서포터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3)경찰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다라는 질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상
담기관 등 민간의 업무이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2.3%로 나타난 반면,경찰
과 상담기관 등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
변에서 59.7%로 나타났다.따라서 실제 경찰과 민간단체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협력
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88.3%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간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피해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히 해결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0명(26%),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9명(31.8%),경찰관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17명(11%),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
이 18명(11.7%),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0명(19.5%)이
었다. 따라서 피해자 대책으로 시급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전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앞으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① 수사
진행사항 통지 등 정보제공 확대되어야 한다가 36명(23.4%),신변안전보호가 필요하다
는 견해가 22명(14.3%),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28명
(18.2%),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22명(22.7%),관
련행정기관,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33명(21.4%)으로 답변 하였
다.따라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어느 한부분이 아니라 총제적인 대책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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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節節節 各各各國國國 警警警察察察의의의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動動動向向向

ⅠⅠⅠ...英英英 國國國

영국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경찰은 피해자를 자상하
게 보살피고,피해자의 요구에 잘 부응하며,피해자의 정서 상태에 민감하고,피해자의 입
장을 충분히 이해하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가 고립되고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형사절차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당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경찰에서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지원협의체(Victim SupportSchemes)’

를 각 경찰서 경정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간부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사간부가 자원봉사자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고 있다.일정한 범죄,예컨대
주거침입절도․폭행․강도․절도․방화․재물손괴 등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내용을 ‘피해자지원협의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성범죄나 가정폭력 및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이 단체에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121)
피해자지원협의체는 사건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

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주선해 주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여러 가지 정서적
지원․보험금 청구요령 안내․형사피해보상청구 안내․특정문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소개하게 된다.범죄로 인하여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나 강간 사
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때 경찰은 범
죄로 인한 정서적 충격 상황,피해 및 손실여부,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검찰․판사들의 사건관련 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122)
수사절차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는 있지만 최

121)경찰대학,「피해자학」,157면.
122)경찰대학,전게서,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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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영국의 형사실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
아지고 있다고 한다.123)또 영국의‘피해자헌장’에는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강
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과 관련이 깊은 것은,정보제공의
무․아동피해자수사시의 진술녹화․피해자신변보호 등을 들 수가 있다.124)

ⅡⅡⅡ...美美美 國國國

미국은 1970년대 전반부터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폴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시 경찰과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 경찰에
의해 경찰의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발족되었고,1975년에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시 경찰
에도 피해자지원반과 아동학대대책실이 설치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125)
전국보안관협회(NationalSheriff'sAssociation:NSA),전국경찰총수협의회(Intenational

AssociationofChiefsofPolice:IACP)및 경찰간부연구포럼 등 경찰관련 주요 법집행기관
들은 연방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고령자학대․위기개입 등 피해
자 문제에 관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연방법무부 범죄피해자대책실
(OVC)도 IACP․NOVA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미국은 대체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피
해자보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과는 달리 경찰조직 내에 아동학대․노인학대․
여성 성범죄관련 피해자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분야에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
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NOVA를 비롯한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와 긴밀하게 협
조하는 가운데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126)
연방이나 각 주의 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규정과 함께 경찰의 피해자보호의무 규정

도 입법해놓고 있으며 해당 주 경찰청에서는 지침형식으로 피해자보호 지침을 마련해

123)류병관,전게논문,62면.
124)경찰대학,전게서,120면.
125)로체스터 시경찰청 중앙수사국에는 현재 가족 및 피해자서비스과(FamilyandVictim Services
Section)산하에 피해자지원계(VictimAssistanceUnit)와 가정위기개입팀(FamilyCrisisIntervention
Team:FACIT)를 두고 있다;김용세,「피해자학」,형설출판사,2003,246면.

126)김용세,전게논문,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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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해당 경찰관은 연방이나 주법 및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와 관
련된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127)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법 집행과 수사절차

에 관한 통지,원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접촉으로부터 24～48
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범죄피해보상제도 등 피해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피해자의 권리 고지,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초동조치,응급의료
서비스,전문 상담자의 소개,피해의 반복차단 및 보복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이 있
다.특히 1998년 미국 법무성 피해자보호대책실(theOfficeforVictimsofCrime)에서
는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응대지침(New Directionsfrom theField
:Victims'RightsandServicesforthe21stCentury,1998)을 마련하여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구두와 문서로 고지
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와 연
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28)
그러나 미국 주정부나 지방정부,그리고 일부 경찰기관에 의해 이러한 피해자보호 프로

그램이나 피해자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상당수 미국의 경찰기관
들은 그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잠재력이 있음에도 이에 충분하게 부
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현재 미국에는 약 18,760개의 주경찰 및 지방경
찰기관이 있지만,129)PeggyM.Tobolowsky에 의하면 소수의 기관만이 범죄발생 후 적
극적인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130)
또한 1988년에 미국 내 경찰기관의 총수들을 상대로 수행된 한 조사에 의하면 통상적

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지원을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
찰관서가 총 51개 경찰관서 중 4개 관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주
어진 경찰력을 피해자지원활동에 투입하도록 경찰자원에 대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명의 경찰지휘관 중 45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것이다.다음은 그러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27)LauraJ.Moriarty, ,PrenticeHall,2002.p.18.
128)LauraJ.Moriarty, ,p.18.
129)SamuelWalker, ,2002.p.63.
130)PeggyM.Tobolowsky, ,AndersonPublishingCo.2001.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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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기관은 사회적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역할을 할 여력이 없다.
기존의 피해자관련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프로그램,알콜이나 약물중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버거울 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인력이나 예산지원도 없
는 상태이다.사람들은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일을 해주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몽상이다.많은 경찰지휘관들은 경찰활동이 경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고
사회 복지적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이 맡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우리 경찰
의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

PeggyM.Tobolowsky는 미국 경찰의 경우 피해자지원업무를 경찰의 전문성과 신
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기보다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추가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는 경찰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전문적 권
위를 갖는 직업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공동체에서 발생
하는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131)

ⅢⅢⅢ...獨獨獨 逸逸逸

독일에서 범죄피해자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 주의 법무성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독일 경찰도 1970년대 중반 이래 경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보
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 왔다.특히 독일 연방형사국(BKA)의 범죄연구소에
1976년도부터 피해자학 연구 분야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약 25년간을 다양한 피해자문
제를 다루어 옴으로써 독일 피해자보호정책 개발에 기여를 해왔다.
Bauermann과 Schadler는 연방형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

나 사법기관에서 다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경
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각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132)이러한 연
구들이 수행된 이후에 연방형사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강
연회 등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특히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
131)PeggyM.Tobolowsky. .pp.58-259.
132)MichaelC.BaurmannundWolframSchadler,DasOpfernachderStraftat-seineErwartungen
undPerspektiven.EineBefragungvomBetriffenenzuOpferschutzundOpferunterstuaungsowie
einBerichtubervergleichbareUntersuchen;RudolfBalB,MichaelC.Baurmann,

,Luchterhand,2001,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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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방형사국은 Hessen州의 법무부와 공동협력 하에 국립
으로 ‘범죄충격-위기관리센터(TraumaundKrisenzentrum)’을 건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다.133)
1995년 독일 연방형사국은 그 해를 ‘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와의 전쟁(Opferund

dieKriminalitasbekampfung)’의 원년으로 기치를 내걸고 범죄피해자를 수사하거나 기
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
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 바 있다.134)

『① 피해자의 권리는 헌법사 인간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
다.또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과연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책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다.그러므로 독일의 범죄예방 수준이 각국과 비교하여 타당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피해자로서의 증인,그 외의 일반 증인 등에 대한

보호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예컨대 그들과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
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감수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관련 정보를 잘
제공해주어야 하고,신뢰를 심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건진행과정에서는 물론,사무실의 구조나 설비도 피해자나

증인의 대리인에게 편안한 기분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경찰과 사법기관은 사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적정 시점에

피해자가 관련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⑥ 심각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피해자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증상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좋은 의료시설이 요망된다.

133)MichaelC.BaurmannundWolfram Schadler,
.In:

Kriminalistik,1998,52,3,pp.154-161.
134)MichaelC.BaurmannundWolfram Schadler, ,
1996,pp.87-89;RudolfBelB,MichaelC.Baurmann, ,
Luchterhand,2001,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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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해자-피해자 화해절차를 밟더라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를 물어서
요구가 있으면 그 절차진행에 들어가야지 그 의사에 반해서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

1998년 독일 Hessen주의 수도인 Darmstadt경찰본부(Polizeiprasidium)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Pro-Opfer’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통제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였다.이를 위하여 연
구 집단(Arbeitgruppen)과 통제집단(Kontrollgruppe)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가 하면,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로고(Logo)및 표어를 제
작하고 피해보상 법률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서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피해자에게 형사절차진행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내부와 외부에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강연과 인터

뷰를 하였으며,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였고,인터넷 홈페이지
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그 결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활
동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도 강화되었다고 잇달아 보도하였다.135)
또 이러한 피해자보호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피해자의 범죄 신고를 촉진함과 아울러 종
국적으로 ‘경찰행정의 협력자(Verwaltungsnahe)’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136)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산하 50개 지역경찰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피해

자보호위원(Opferschutzbeauftragte)제도를 시행하였는데,민간자원봉사자인 피해자보
호위원은 경찰이 전문적 피해자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
는 한편,쾰른대학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Victim’이라는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와 함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
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고 있으며,성범죄 피해자나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직
설립에도 경찰이 적극 관여하였다.대부분의 경찰서는 동영상 및 음향송수신장치에 의

135)“PolizeiverbessertprofessionelleUmgangim PrasidiumbereichmitOpfernundZeugen”,
Main-Echo25.8.1998;“Priject:BessererUmgangmitOpfernundZeugen-Vertauender
BevolkerungindiePolizeisollgestarktwerden,”OffenbachPost26.8.1998,p.138.

136)Hans-GeorgW.VoB, ,
Luchterhand,2001.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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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 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어린이 피해자 또는 증인을 위해 놀이방 처럼
꾸며진 조사실도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137)
독일의 경우 경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각 주간의 ‘공동지침’으로 각

기관의 권한의 분담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그 중에는 주거의 안전 확보나 이사 등
과 같은 생활환경 변경에 따른 부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증인보호를 위하여 개명과 같은 인적사항 변경까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
다.138)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독일 경찰과 검찰은 범죄발생 시나 범죄 신고
접수 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위험성을 예측하여 확정하는 활동을 중시한다.구체적인
위험상태의 평가에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는 범죄행위의 종류와 경중․행위자의 위험
성․행위자의 환경․증인의 인적사항․소송절차의 진행상황 등이라고 한다.139)
한편,독일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접촉 시 수행해야

할 임무와 활동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140)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우에 있어 상호공평하고 동등한 지위의 보장,② 적정하고
도 전문적인 개입,③ 투명한 사건처리,④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활동에 우호적으로 협
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그를 통한 사건의 실체 및 피의자 파악,⑤ 방범
계획 및 방범조치의 기초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일반
인에 대한 피해예방정보로 제공,⑥ 피해자지원을 통한 국민 경제적 손실의 감소,⑦
범죄를 통하여 야기된 피해와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⑧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2차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⑨ 이해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도움의 필요
성을 판단하여 개개인의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줄 것,⑩ 상담을 통하여 다른 전문
적인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적절하게 안내 및 연계를 시켜 줄 것,
⑪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보호법 등에 의한 제반 권리나 형사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
보를 고지하고 안내할 것.』

137)Innen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9.

138)안경옥,“독일의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형사정책 제11호,1999.pp.341-342면.
139)하태훈,“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피해자학연구,1995,한국피해자학회,115면.
140)경찰대학,전게서,pp.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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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日日日 本本本

일본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
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같은 해 5
월에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고 각종 정책의 기획․조사 외에,피해자
대책 전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책으로,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② 상

담 및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③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부담 경감,④ 피해자의 안
전 확보 등을 설정하고서 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보호시책을 펴고 있으며,피
해자들을 성범죄피해자,소년범죄피해자,악질상법 피해자,폭력단범죄 피해자,교통사
고 피해자,배우자의 폭력사안이나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대처하고 있
는 바,그 구체적인 활동상을 살펴본다.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情情情報報報提提提供供供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법률상 구제절차․피해자연락

제도․범죄피해급부제도․각종 상담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피해자 안내서’를 제
작하여 배포하고 있다.이러한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피해
자연락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의자를 검거한 장소․피의자의 성명․연령․기소 및 불기소 등의 처
분결과․기소된 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신고접수 후 약 2개월,뺑소니사건의 피해
자 등에 대해서는 약 3주 후에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상담은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141)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용원 지정

141)이 교번이나 주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도 피해의 회복이나 피해의 확대방
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범상의 지도연락,경찰에 대한 요망사항의 청취,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상담내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최선우,“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사
회과학연구 제11집,2001.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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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수사경찰관이 아닌 다른 지정된 경찰직원이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종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22...一一一般般般的的的 被被被害害害者者者 相相相談談談活活活動動動
중대사건의 발생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본 경찰은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기술
을 가지고 있는 전문 심리상담자를 배치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정신과의사와 민간상담
자를 연결하기도 한다.특히 1989년부터는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
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담전용전화(#9110)를 설치하고 전화에 의한 종합적 상담을 접
수하고 있는 바,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성범죄피해․소년문제․악질 상법범죄에 의한
피해․폭력단에 관한 피해․교통사고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등이다.142)
일반적으로 경찰서 상담실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응접세트를 갖추거나 조명이나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
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한편 피해자가 경찰서․지구대 등의 경
찰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저항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동식 피해자 진술청취실’이라
고 할 수 있는 피해자대책용 차량을 활용해서,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편한 시간대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333...女女女性性性 搜搜搜査査査警警警察察察官官官의의의 配配配置置置 活活活用用用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의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서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성별의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런 이유로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경찰본부의 성범죄 수사지도계나 경찰서의 성범죄 수
사담당부서에는 여성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수사에 임하도록 해오고 있다.특히 도도부
현 경찰본부에 ‘성범죄수사 지도관’및 ‘성범죄수사 지도계’를 설치해서 성범죄 수사의
지도․조정을 하고 있다.이러한 여성 수사관들의 주요 임무로는,피해자로부터의 사정
청취,증거채취,증거품의 수령,병원 진료 등에의 보조,수사상황의 연락 등이다.

142)최선우,전게논문,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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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신고 110’의 전
화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여성경찰관들이 상
담에 응하고 있다.특히 전국에 428개의 파출소를 여성상담 파출소로 지정하여 여성경
찰관이 성범죄 피해여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요망에 따라 가정
방문도 실시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도 돌아주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도경찰대에 ‘여성피해상담소’를 두고 치한 등의 성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을 상담하고 그 피해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철도경찰대의
여성피해상담소는 전국에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444...少少少年年年 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支支支援援援 活活活動動動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에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각 경찰서에 피해 소년의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상담이나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이 때 면접 장
소는 소년상담실 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타인의 접촉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상담 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년보도업
무 담당자인 직원에게,유관기관에 인계가 필요하면 유관기관에 각각 인계하여 보호활
동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피해 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소년 Support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타격을 입은 소년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호자와 협조하여 소년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가정을 포함한 주
위환경을 조정해주고 적절한 지도나 조언,카운슬링을 해주는 제도이다.이러한 ‘소년
SupportCenter’가 전국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되어 소년 보도직원이나 소년 상담 전문
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소년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143)

555...惡惡惡質質質 商商商法法法犯犯犯罪罪罪 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保保保護護護 活活活動動動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상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과

143)일본 경찰에서는 임상심리사,정신과 의사,카운슬러 등의 전문가를 vlgothtuss의 ‘카운슬링
어드바이져’(counselingadviser)로 위촉하고 있고,자원봉사자들을 ‘피해소년 서포터(supporter)’로
지정 피해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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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경찰본부에 ‘악질 상법범죄 피해신고 110번’등의
전용 상담전화나 상담 청구를 설치해,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상담내용으로는
해약제도에 관한 지도,피해회복에 관한 지도,피해방지 대책의 지도 등이다.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비자행정 담당과나 소비생활 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제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기 파악하여 수사활동에 반영하고 있다.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
거래 사기의 경우는 경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 상담을 행하고 있다.

666...交交交通通通事事事故故故 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保保保護護護 活活活動動動
교통사고로 인해서 종래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경제적의 피해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근래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도
도부현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서는 ‘교통상담계’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상
담에 응하고 있다.상담내용으로는,보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요 설명,피해
자 지원조직 및 카운슬링 기관의 소개,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그 밖의 일반적인 사
항 등이다.
또한 뺑소니 사건의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수사상황,검

거상황,처분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 따라서는 그 대상을 중상자
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의 교통수사 담당과 에서는 교통과에 수사 지도관을 배치

해 경찰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태 등으로 사정청취를 할
수 없는 사고나 당사자 간 상호 엇갈리는 진술이 있을 경우 진술의 정확성을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 수사를 전개하기도 한다.또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사정청취를 하는 경
우 상대방의 의향을 충분히 배려하는 형태의 수사를 하고 있다.

777...有有有關關關機機機關關關과과과의의의 NNNeeetttwwwooorrrkkk形形形成成成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 외에도 지방검찰청,변호사회,

의사회,임상심리사회,일반 행정기관의 상담기구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지원연락협의
회’가 1999년 2월말까지 전 도도부현에 설립되기에 이르렀다.이 연락 협의회의 구성으
로 인해 각 기관,단체 간 상호 제휴를 강화해,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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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긴밀한 제휴를 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

한 회복을 돕기 위해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 피해자원조단체가 전국에 2002년 현
재 2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 상호간 혹은 경찰과 이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1998년 ‘전국피해자 Network’가 구축되었다.
또한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공적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경찰본부
장등은 이렇게 지정된 단체에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해당 단체에 제공해주
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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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章章章 警警警察察察의의의 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에에에 대대대한한한 問問問題題題點點點

본 논문에서는 경찰 피해자보호는 곧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바,경찰
의 피해자수사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여보고자 한다.즉,피해
자수사의 문제를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의식과 행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으로서 수사경찰관의 인식상의 문제,수사경찰관의 수사방법상의
문제와 피해자 수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사환경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수사 환경상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은 경찰의 피해

자수사활동의 개선이 어느 한 가지 면만의 변화로는 어렵고,수사경찰의 의식․행태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과,각종 제도․법률과 같은 거시적인 부분 등이 총체적으로 개선
이 되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第第第111節節節 認認認識識識上上上의의의 問問問題題題

인식(consciousness)이란 사물을 깨닫는 마음의 작용이자 사물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뜻함과 동시에,일체의 정신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따라서 피해자보호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종래 수사활동에 있어서 다루어왔던 것처럼 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한 인격체이자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할 중요한 대상자로
볼 수 있는 理智․感性․意志를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그러므로 피해자 보호적 태도
를 지녔다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배려
하고자 하는 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보호의 문제는 우선 수사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존중정신이 미약하다는데

서 출발한다.수사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검거에 주력하는 나머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쉽고 심지어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기까지 한다.
그를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이자 범죄충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범죄해결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취급하기가 쉬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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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라는 존재를 범죄수사나 피고인의 유죄입증에 활용되는
보조수단으로만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를 자주적 권리 향유의 주체 내지는 인
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다.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절차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
아야 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 하였을 때 대부분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게 된다.따라서 현

장에 임장하는 경찰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와 접촉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최초 대응시의 충실한 피해자보호활동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범죄수사 시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
다.144)이에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어떠한
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현행 경찰 피해자수
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
기 때문에 개선이 요청된다고 보이는 부정적 측면을 차례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ⅠⅠⅠ...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一一一般般般的的的 認認認識識識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人人人權權權에에에 대대대한한한 認認認識識識未未未洽洽洽
국가 형벌권 실현의 목표로서 객관적 진실규명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절차

는 법공동체의 기본적 법적 확신인 기본권존중과 공평성의 요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145)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의 요청이 대립하는 경우 어느
선에서 이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인검거’와 ‘시민의 사생활보호’는 형사소송의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양대 이념의 표현인데,이념이 충돌할 경우 과연 어느 쪽에 무
게중심을 두고 수사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시민의 개념 속에 범죄피해자가
포함될 것인가와 더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그러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

144)BreeCook,FionDavidandAnnaGrant(eds),Victims'Needs,Victims'Rights,
PoliceandProgramsforVictimsofCromeinAustrailia,pp.46-47.

145)신동운,전게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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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피해자수사 시 피해자보호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고 생각되기에 경찰의 피해자수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보인다.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否否否定定定的的的 視視視覺覺覺
이 항목은 수사경찰이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여기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927명)의 90.1%(836명)가 ‘피해자의 처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고려하면
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이는 일반적 수사활동 시 수사경찰관이 피해
자보호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사경찰관들은 수사를 진행할
때에 피의자의 처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피해자의 처지에 신경을 쓴다고 답한 경찰관은 89.6% 이었는데 비해 피의자
의 처지에 신경을 쓴다고 답한 경찰관은 67.2% 정도에 그쳤다.

〈〈〈표표표 333---111〉〉〉 경경경찰찰찰의의의 피피피해해해자자자입입입장장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해해해
(단위 :%)

구구구 분분분 전전전혀혀혀
신신신경경경안안안씀씀씀

신신신경경경
안안안쓰쓰쓰는는는편편편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신신신경경경
쓰쓰쓰는는는편편편

많많많이이이
신신신경경경씀씀씀 합합합 계계계

피피피해해해자자자의의의 처처처지지지 0.7 1.7 8.0 57.4 32.2 100.0

피피피의의의자자자의의의 처처처지지지 2.7 7.0 23.1 52.9 14.3 100.0
※ 출처:이정수,“수사경찰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2003.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처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곧 경찰수사에 대한 피해자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찰의 피해자수사는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의식이나
태도,행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수사관행,법률,제도와 같은 외부적
수사환경의 영향을 아울러 받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은 위 표의 ‘범인검거 시 참고인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라든가,수사행태에 관한 문제점에서 언급될
것인데,‘경찰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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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搜搜搜査査査節節節次次次上上上 警警警察察察의의의 認認認識識識

111...犯犯犯人人人檢檢檢擧擧擧를를를 優優優先先先하하하는는는 姿姿姿勢勢勢
수사경찰관의 참고인 등에 대한 인권의식을 ‘참고인 등이 받는 불이익’과 ‘범인검거’라고

하는 두개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범인의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고인 등이 다소 불이익을 당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설문에 응답한 수사경찰관(183명)이 53%(97명)
에 이르렀다.이들은 전통적인 범죄 통제적 형사사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범인검
거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고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거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인 32.2%(59명)보다 20.8%나 높게
나타났다(아래 표 3-2참조).146)
그러나 2007년 6월 〈표 2-8〉조사에 의하면 경찰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인의 검거를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55.8%로 나타난 반
면,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4.2%로 나타나 피해자보호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
다.따라서 종래 경찰관이 피해자 인권보호보다는 여전히 범인검거라는 응보적 관점
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147)

〈〈〈표표표 333---222〉〉〉 수수수사사사경경경찰찰찰의의의 의의의식식식ⅠⅠⅠ
(단위 :%)

구구구 분분분 전전전혀혀혀
동동동의의의없없없음음음

동동동의의의
않않않는는는편편편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동동동의의의
하하하는는는 편편편

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함함함 합합합 계계계

총총총 계계계 8.7 23.5 14.8 47.5 5.5 100.0

※ 출처 :박우현,“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1997.47면.

146)경찰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전 자료를 참고
하였다;박우현,“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1997,pp.46-47면.

147)그러나 조사 대상,인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997년 연구 결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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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犯犯犯罪罪罪誘誘誘發發發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범죄유발

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는 수사경찰관들은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선입견(prejudice)나
고정관념(stereotyping)을 가지기 쉽다.이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수사에 있어서 제2
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범행결과에 대한 유책성 여부를 안일하게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범죄 종류별로 전통적으로 답습하여 내려온 ‘신화적 고정관념’을 버리고서,148)피해당
시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범행당시의 상황과 여건,범행의 동기 등을 토대로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범행 관련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범행을 유발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삼가야 피해
자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노인을 상대로 피해자조사를 하는 경우에 수사경찰관
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실시된 연구결과에서는 피해자 유책성을

부정하는 답변이 28.2%인 반면,이를 긍정하는 답변의 아래 표〈표 3-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55.8%에 이르고 있다.149)
이는 수사경찰관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범죄피해 결과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엇인

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148)예컨대 강간죄의 피해자는 보통 행실이 나쁜 여성이라고 본다든지,혹은 전혀 책임감이 없는
부녀자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서 이와 같은 획일적 사고는 일종의 ‘강간신화’에 해당하
므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M.Amir,PatternsinforcibleRape,1971:宮
澤浩一,“被害者學 硏究”,장규원(역),수사연구,1997년,79면 :장규원,“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34호),1998,여름호,78면.

149)박우현,전게논문,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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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333〉〉〉 수수수사사사경경경찰찰찰의의의 의의의식식식ⅡⅡⅡ
(단위 :%)

구구구 분분분 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부부부동동동의의의

동동동의의의
않않않는는는 편편편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동동동의의의
하하하는는는 편편편

전전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동동동의의의함함함 합합합 계계계

경경경제제제범범범죄죄죄피피피해해해자자자들들들은은은
스스스스스스로로로 피피피해해해를를를
자자자초초초한한한 자자자이이이다다다

5.0 23.2 16.0 48.6 7.2 100

※ 출처 :박우현,“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1997.45면.

이러한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유책성 인식은 강간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경찰
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이정수의 1991년 연구결과
에 따르면 범죄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책성을 긍정하는 답변이 강력사건의 경우에
는 전체응답자(934명)의 23%,강간사건의 경우에는 57.8%에 이르렀다고 한다.150)
이러한 수사경찰관들의 의식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적어도 수사경찰관이 성폭력사범수사 시에 선입견을 가지
고서 피해자에 대해 유책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
다.수사경찰의 현장수사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추정에 신빙성을 더
해 준다.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사경찰이 다음과 같은 행동한 것을 그 예로 들어볼
수 있다.즉,피해자가 여관에 따라간 경우에는 사정이 어떠하건 간에 피해자가 강간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례,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나머지,“혹 범인이 강간을 할 때 피해자
가 좋아서 응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사례,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므로 和
姦일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하는 사례 등과 같은 것이다.151)
그러나 2007년 6월 〈표 2-8〉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피해자들

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자이다라는 질문에 35%는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그렇지 않
다는 견해가 65%를 답변하여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30% 더 많았다. 따
라서 1997년 이후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유책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50)이정수,“수사경찰관의 의식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1991.60면.
151)정현미,“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2차적 피해”,한국피해자학회 제8호,1999.pp.180-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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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國國國民民民의의의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申申申告告告 忌忌忌避避避
경찰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범죄신고와 적극적 피해진술과 같은 국민의 협력

은 매우 중요하다.수사개시의 원인 중 수사기관 외의 타인의 체험에 의한 범죄사실
신고행위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는 비중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이 넘는 까닭이다.
범죄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민의 협력이 없으면 수사가 곤란해지

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수사의 개시전후를 막론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고자 하는 노력
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05년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고발․진정․타인신고․

피해자신고까지를 망라한 광의의 범죄신고152)의 비중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발생범죄의 51.9%에 이르고 있다.이는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절반가량은 피해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그 중 현행범 체포형태로 수사단서
를 포착한 것이 37.4%이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수사의 단서를 얻은 것이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분석한 이러한 범죄신고율 분석은 경찰에서 접수․처리한 총 범죄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 처리된 사건 및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였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암수범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2005년 발생한 범죄 중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를 살펴보면,전체 범죄의

59.5%,형법범의 71.0%가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52)여기서 피해자신고와 고소가 구분이 되고 있는 바,전자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
히 피해사실만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인 반면,후자의 경우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특정하
여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또 여기
서 미신고라 함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
우 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이를 인지(認知)하여 입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포
착되지 못한 많은 다른 범죄피해행위는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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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444〉〉〉 발발발생생생범범범죄죄죄의의의 수수수사사사단단단서서서별별별 현현현황황황
구구구 분분분 총총총 범범범 죄죄죄 형형형 법법법 범범범 특특특 별별별 법법법 범범범
계계계 1,733,122(100.0) 790,847(100.0) 942,275(100.0)

현현현 행행행 범범범 481,338(27.8) 168,821(21.3) 312,517(33.2)

신신신
고고고

소소소 계계계 1,030,460(59.5) 561,615(71.0) 468,845(49.8)
피피피해해해자자자신신신고고고 511,754(29.5) 262,887(33.2) 248,867(26.4)
고고고 소소소 276,536(16.0) 255,702(32.3) 20,834(2.2)
고고고 발발발 142,178(8.2) 4,809(0.6) 137,369(14.6)
자자자 수수수 5,947(0.3) 1,057(0.1) 4,890(0.5)
진진진정정정탄탄탄원원원 18,197(1.0) 14,148(1.8) 4,049(0.4)
타타타인인인신신신고고고 75,848(4.4) 23,012(2.9) 52,836(5.6)

미미미
신신신
고고고

소소소 계계계 221,324(12.8) 60,411(7.6) 160,613(17.1)
불불불심심심검검검문문문 106,875(6.2) 5,094(0.6) 101,781(10.8)
피피피해해해품품품발발발견견견 723(0.0) 708(0.1) 15(0.0)
변변변사사사체체체 649(0.0) 509(0.1) 140(0.0)
탐탐탐문문문정정정보보보 39,037(2.3) 20,167(2.6) 18,870(2.0)
여여여 죄죄죄 27,979(1.6) 15,908(2.0) 12,071(1.3)
기기기 타타타 46,061(2.7) 18,025(2.3) 28,036(3.0)

※ 출처:경찰청,경찰백서,2006.214면.

〈〈〈표표표 333---555〉〉〉 중중중요요요 강강강력력력범범범죄죄죄 피피피해해해자자자의의의 범범범죄죄죄신신신고고고 현현현황황황
(단위 :건)

구구구 분분분 강강강 도도도 강강강 간간간 절절절 도도도 폭폭폭 력력력
발발발 생생생 건건건 수수수 5,170 7,316 188,780 285,363
피피피해해해자자자신신신고고고 3,259 2,689 138,442 102,305
신신신 고고고 율율율 63.0% 36.8% 73.3% 35.9%
※ 출처:경찰청,경찰백서,2006.215면.

그러나,강간범죄(36.8%)나 폭력범죄(35.9%)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
격자의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암수범죄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으로는,① 피해자의 법률상식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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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의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염려 ③ 경찰의 정밀조사로 인한 자신의 범행노출의
염려 ④ 보복의 우려153)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154)⑥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
신155)등이 제시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보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266명 중 자신의 피해사실을 미신고한 181명의 미신고 사유를 조사해 보
니,59명(32.6%)이 ‘피해가 경미해서’라고 답하였고,29명(16.0%)이 ‘신고절차가 불편해
서’라고 답하였으며,‘보복이 두려워서’,‘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같은 수사인 24명(13.3%)이었으며,나머지 23명(12.7%)은 ‘수사기관을 믿
을 수 없어서’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56)
또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조사해 본 결과,‘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

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라는 설문에 46.6%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53.4%
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조사결과가 있어서 시민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7)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 하는 데는 피해자를 보복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함께 수사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친절과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
자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신고자들이 보
복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제공해주는 조치들도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第第第222節節節 方方方法法法論論論上上上의의의 問問問題題題

행태(behavioralpatterns)라 함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특정한 행동의 성향을 말한다.
태도(Attitude)와 행태와의 차이점은 전자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심적 성향임에 비하여
153)R.Quinney, ,NewYork,DoddMeadlCompany,1973,pp.121-122.
154)P.H.Ennis, ,theSociologyifCrime&Delinquency,1970.p.78.
155)G.M.Sykes, ,HarcourtBraceJovanovich,Ind.1978.p.76.
156)형사정책연구원,“범죄신고보상제도 연구”,연구보고서,99-18,1999.135면.
157)최인섭 외2,전게논문,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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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일상생활에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나타나는 개인의 구체적 행동방식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피해자보
호적 관점과 증거수집 활동의 관점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수사행태는 범죄신고의 대응,정보제공,현장보존,현장에서의 위기개입,신변안전조치,압
수수색 행위 등을 들 수 있겠는 바,각 단계별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증거수집 차원의 피해자수사 행태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상호교감 문제,피해

자진술의 진실성판단,피해자진술의 정확성판단,피해자 기억의 망각에 대한 대처,비
협조적인 피해자에 대한 대처 등이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ⅠⅠⅠ...搜搜搜査査査節節節次次次上上上의의의 一一一般般般的的的 問問問題題題

111...情情情報報報提提提供供供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제258조,제259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제1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5조 4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등에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범죄수사규칙(제66
조)․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18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과 동법규명령이나 행정
규칙 등에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예를
들어 경찰수사관서에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따라 처리지연 및 사건이
송에 따른 중간통지,최종 처리결과에 관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경찰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민원인은 해당 경찰관서 및 그 감독

관청인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동 시행령 제35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동 시행령 제50조).이러한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
고(동 시행령 제58조)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이 있다면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또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구제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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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민원처리사항
에 대하여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모를뿐더러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권
이 있음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어 결국 수사경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있기에,158)결국 경찰관들이 이러한 통
보의무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
리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명백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

청권(형사소송법 제133내지 134조,제333조)이 있다는 것도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중의 하나라고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이나 범죄수사규칙 등의 규정에는 압수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피해자가 압수물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압수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
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피해자의 신원․사생활의 비밀보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1조 제1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제2항),수사
및 재판 시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이 가능하다는 내용(특정범죄신
고자등보호법 제6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2,아동복지법 제28조),재판 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수사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제대로 권리고지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제도,범죄피해자구조제도,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도

와 같은 범죄피해보상을 위한 제반 제도의 운영도 수사절차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
루어질 때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은 이러한 제
도의 취지의 보상의 요건,내용,한계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안내를 해

158)안영길,“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세미나 자료집,법무부,1999;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2001.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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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159)
이처럼 경찰의 빈약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게 되는 피해자들은 사후에 경

찰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수사경찰관들의 적극
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또한 범
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가해자의 수사결과,
② 공판기일,③ 형집행,④ 보호관찰집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22...現現現場場場 危危危機機機對對對策策策 未未未洽洽洽
최근 절도나 단순강도 범죄의 경우 인질강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검거 과정에

서 인질범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검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보호에 있어 취약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근래의 인질강도 사건의 발생추세를 보면,2006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데,그 증가율이 연평균 74.4%라고 한다.160)근래에는 히로뽕 등 마약 중
독자나 정신병자,경제파탄이나 인간관계파탄에 의한 우발적 인질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인
다.161)미국 CIA에서는 인질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질협상팀을 구성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협상팀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음 현장에 임하는
수사관이 현장상황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육훈련이 우선 요청된
다고 보인다.

159)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5회 이상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이 중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① 취업․진로․경제문제,② 정서
문제,③ 법률문제(이혼,호적),④ 보호,신변안전문제,⑤ 의료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법률문제나 신변안전문제 기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적절한 법률정
보와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됨을 의미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정폭력범
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2001.184면.

160)2000년 한 해 동안 인질강도 사건은 총 73건이 발생했으며,그 중 74명이 검거되었고,약취
유인사범은 352건이 발생해서 368명이 검거되었다;경찰청,인질범죄 대응요령,2001.5면.

161)경찰청,전게서,pp.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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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666〉〉〉 555대대대 강강강력력력범범범죄죄죄 사사사건건건추추추이이이

구구구 분분분 111999999888 111999999999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222000000555

계계계 발발발생생생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640 487,690
검검검거거거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369 354,121

살살살인인인 발발발생생생 963 976 941 1,051 957 998 1,083 1,061
검검검거거거 975 993 955 1,076 994 1,038 1,041 1,023

강강강도도도 발발발생생생 5,516 4,972 5,461 5,692 5,906 7,292 5,832 5,170
검검검거거거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4,937 4,022

강강강간간간 발발발생생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0 7,316
검검검거거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1 6,441

절절절도도도 발발발생생생 91,438 89,395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11 188,780
검검검거거거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55 80,725

폭폭폭력력력 발발발생생생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464 285,363
검검검거거거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15 261,910

※ 출처:경찰청,경찰백서,2006.211면.

한편,범죄현장에서 범인을 격리․체포함으로써 지속적․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정폭력범죄(domesticviolence)를 들 수 있다.가정폭력
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경우인데 이 중에서 경찰에
대한 보호요청과 관련하여 미묘한 입장에 있는 것이 배우자 폭행에 의한 가정폭력사건
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7호)과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5436호)을 제정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제지․격리 조치,관련보호시설에 인도,임시조치신청 권고 등의 초
동조치를 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권발동의 한계이론과 관련된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시민들의 사적인 영역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은 순수한 가정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심지어 미국의 결혼과 가정문
제에 관한 전문적 간행물에서조차 1971년까지 배우자 폭행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다.162)

162)미국의 가정문제에 관한 간행물인 JournalofMarriageandtheFamily등에서는 1971년까
지 공식적으로 이러한 배우자 폭행을 다루지 않아왔으나 1970년대 중반에 페미니스트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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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많은 경찰기관은 가
정폭력에 따른 신고를 받게 되면 출동 및 개입에 신중을 기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
는 상대방 배우자의 체포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이에
경찰은 신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적 가정폭력을 경미한 범죄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
였던 것이다.우리나라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거나 수사를 중단해주기를 바라는 사례도 있었다.163)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권행사와 관련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폭행을

행한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은,피해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해자격리나 배우자간 상호화해․권고 등도 아니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었다고 한
다.164)가정폭력사건에의 경찰 개입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자의 체포가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음
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주들이 배우자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
해 영장 없는 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것은 곧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의 즉각적 대응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도 가정폭력사건에 비교적 안일하게 대처하는 성향이 있어왔

다.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도 경찰관이 신속히 개입하여야 할 일종의 위기상황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평소의 위기개입훈련을 통하여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身身身邊邊邊
199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형사정책연구

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범죄신고의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피해자보호대책을 주창하고 입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HarveyWallace, ,CalifoniaStateUniversity,1998.
p.157:JohnE.O'Brien. ,33JournalofMarriage
andtheFamily,pp.362-398.

163)2000년도에,전남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해자인 부인에 의해 가정폭력사
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한 남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거칠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164)ThePoliceFoundationandtheMinneapolicePoliceDepartment의 조사에 의하면 체포되
었던 가정폭력 피의자의 재범율은 10%였던 반면,가정으로부터 격리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24%,그리고 화해가 권고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19%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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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범죄신고자에게
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피해자신변보호조치와 관련
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연구조사의 설문에 응했던 시민의 83.4%가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

흡하면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범죄신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문
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165)범죄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면 그 중에 무엇보다도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즉,명예나 사생활 보호(18.0%),생계 보장(5.7%),직장 문제(5.5%)보다도 보
복피해를 당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66.5%)가 압도적인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현재 수사기관에서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0.7%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응답자의 51.8%는 부정적
으로 답하였으며 ‘범죄신고자가 보복의 위협을 느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가?’라는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38%인데 비
하여,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58.9%에 달하였다.166)
이를 토대로 볼 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렵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
족함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
다.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피해자를 포함한 것으
로 한다)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특정범죄에 대하여 신고․진정․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에 제공하거나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 및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시고자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신변보호조치를 현재

의 경찰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그보다 중요한 사건이 빈발할
때 경찰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협박사건의 경우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소홀히 생각하기 쉽고 우선 당면한 일에 집착하기 쉽고 결국 늑장

165)형사정책연구원,“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1999.170면.
166)위 설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답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① 적당히 보호해 주
는 시늉만 할 것이다(38.3%)② 업무가 바쁘다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13.7%)③ 도리어
짜증을 내며 신고자를 원망할 것이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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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이어져 적정한 보호의시기를 놓치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명적인 해를 입
을 수 있는 것이다.

444...押押押收收收 ···搜搜搜索索索의의의 濫濫濫用用用
피해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도 범죄의 증거물로 될 경우에는 압수의 대

상이 된다.예를 들면 강도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서
범인이 유류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할 수가 있고,절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는 것이다.이 때 수사경찰은 수
사상 목적만을 의식한 채 압수수색이 끝난 후 현장 정리도 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수
사경찰관의 행동요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압수물의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고,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주도
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통지는 압수가 행해진 다음 상당시간이 흐른 후의 일어어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이러한 가환부 신청권 등을 고
지해주는 제도의 마련이 요망된다.

ⅡⅡⅡ...初初初動動動搜搜搜査査査過過過程程程의의의 問問問題題題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결과의 수사경찰의 대응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만
족도(victim satisfaction)결정 변수로는 경찰대응의 신속성 여부(expectationofresponse
time),수사경찰의 의지와 노력정도(investigativeeffort),경찰의 전문성(professionalism)등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67)즉 범죄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자세와 전문성이 피해자인

167) Steven G.Bran이 and Frank Horvath,"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Performance",JournalofCriminalJusticeVol.19.pp.109-115;이 연구결
과에 따르면,피해자의 교육수준․성별․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은 범죄피해자의 만족도
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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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수사서비스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StevenG.Bran이 과 FrankHorvath는 경찰관의 출동이 피해자 예상시간과
같거나 느렸을 경우에는 각각 만족도가 63%,22%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이
것은 경찰이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며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표는
우리나라 경찰이 범죄신고에 대응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표표 333---777〉〉〉111111222접접접수수수 도도도착착착시시시간간간현현현황황황
(단위 :건수,%)

연연연도도도 222000000000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222000000555
총총총 건건건수수수 2,937,212 3,143,484 3,332,025 3,755,008 4,389,349 4,617,985
555분분분 이이이내내내
(((비비비율율율%%%)))

2,704,498
(92.0)

2,915,805
(92.8)

3,053,468
(94.1)

3,192,814
(85.0)

3,527,632
(80.1)

3,780,591
(81.9)

111000분분분 이이이내내내
(((비비비율율율%%%)))

2,904,864
(98.9)

3,101,470
(98.7)

3,219,551
(99.3)

3,648,488
(97.2)

4,171,444
(96.6)

4,503,099
(97.5)

※ 출처 :경찰청,경찰백서,2006.142면.

우리나라 경찰의 2002년 범죄현장 출동시간을 보면,출동건수 중 3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67.4%,5분 이내에 도착한 건수가 94.2%에 해당하였다.현장출동의 신속성 측면
에서 보면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168)이러한 경찰의 높은 대응력은 ‘차량컴
퓨터단말기(MDT :MobilDataTerminal)’나 ‘차량위치자동표시시스템(AVL:Automatic
VehicleLocation)’과 같은 첨단 장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69)
최인섭 등이 실시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태도조사에서도‘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할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그런 편이

168)미국은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친 조사결과 구조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6분 안에 현장
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약 90%에 달했다고 한다;장규원,“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제8호,248면.

169)MDT는 이동 중에 현장에서 사람,차량,운전면허 등에 대한 신속한 조회를 가능하게 하
고,출동현장약도와 같은 자료도 확인이 가능한 장비로서 차량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AVL은 NDT와 연계하여 112신고센터에 설치된 전자상황판에 112순찰차의 위치 및 이동경
로 등이 표시되어 사건발생시 신고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112순찰차를 출동시키
는 등 보다 효과적인 지휘통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경찰청,「경찰백서」2006,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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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67.3%에 이르러,부정적인 답변 28.7%와 대조를 이루고 있
는 것을 볼 때에,범죄신고 시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긍정
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0)

그러나 일정한 준비 없이 현장에 신속한 접근을 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
져온 것은 아니기에 현장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고정관념에 따른 각종 오판에도 유념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이러한 사
전 분석과 전략이 없으면 신속한 현장임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와 같은 초동수사를 전개할 경우에 피해자를 배려하는 수사 활동
을 전개하여야만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하여 얻은 국민의 신뢰를 지속시키고 강화시
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12신고범죄 이용이 늘어나면서 허위․장난신고 등이 접수되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
고 진실한 피해자에 대한 적시의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경찰에서는 112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위치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신고자전화번호 판독장치(ANI:AutomaticNumberIdentification)’및 ‘위치자동판독장치(ALI:
AutomaticLocationIdentification)’를 전국 주요도시 총 1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171)

〈〈〈표표표 333---888〉〉〉허허허위위위(((장장장난난난)))ㆍㆍㆍ오오오인인인 신신신고고고현현현황황황
(단위 :건수,%)

연연연 도도도 222000000111 222000000222 222000000333 222000000444 222000000555
총총총 신신신고고고 3,396,749 3,522,583 4,078,925 4,763,996 5,012,017
허허허위위위ㆍㆍㆍ오오오인인인 220,749 193,933 223,536 230,587 223,975
비비비율율율(((%%%))) 6.5 5.5 5.5 4.8 4.5

※ 출처 :경찰청,경찰백서,2006.143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장난신고의 비중이 2001년 6.5% 이었던 데에 비해서
2005년에는 4.5%로서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것은 경찰이

170)최인섭외 2,전게논문,112면.
171)경찰청,경찰백서,2006,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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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나 ALI와 같이 첨단장비를 활용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인다.이렇게 허위․
장난신고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에게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다.

ⅢⅢⅢ...證證證據據據蒐蒐蒐集集集過過過程程程의의의 問問問題題題

범죄현장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범행 목격진술이 범죄수
사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진술증거의
수집은 면담 후 진술조서작성을 위한 조사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 단계 모두 나름대
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파악의 어려움,
피해자의 방어적 자세,기억의 상실,부정확한 진술,허위 진술 등과 같은 문제에 부딪
힐 수 있으며,조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금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피해자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으

려면 면담 및 조사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수사기법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
지만 우리 경찰 수사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172)이하 진술증거 수집과 관련
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해 본다.

111...第第第二二二次次次 被被被害害害者者者化化化
2차 피해자화라 함은 범죄행위 자체로 인한 일차적 피해에 뒤이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나 사법기관,병원,언론기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차적 피해에 대하여 잘못 반응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
를 의미한다.173)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기관을 접촉하면서 범죄로 인한 충격에 뒤이어

172)경찰 수사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피해자면접방법 등을 다루는 피해자수사기법이 단일
교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다만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형사전문화과정에 탐문수사(4시
간)와 폭력피해자 및 불량청소년 상담기법(3시간),조사기법 및 수사서류작성(10시간)등의 교
과목만이 편성되어 있어 동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통해 피해자수사에 대한 간접 교육을 수행
하고 있다;경찰청,경찰교육훈련계획,2003,98면.

173)정현미,“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피해자학연구 제8호,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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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진행을 통하여 새로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수사절차뿐만이
아니고 공판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수사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가 진행

될 수 있는데,첫째 피해자에 대한 잦은 소환,둘째 조사과정에서 중복질문이나 부적절
한 질문 혹은 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방법의 사용이나 범죄사실 증면과 무관한 조사방
식의 활용,셋째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구체적 질문,넷째 피해자의 범죄유발행위 등
에 대한 질문,다섯째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의자 지목행위,여섯째 지나친 비속어의 사
용 등이 그 것이다.
앞서 수사경찰관의 의식․태도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었지만 이러한 그릇된 수사경찰
관의 의식․태도는 부정적 수사행태로 표출되기 마련이다.이와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
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경찰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면서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례가 있었던 바,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모
멸감,불안감,자괴감,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피진정인인 수사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다음은 위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정사실 판단 요지이다.174)

『성폭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보호 내지 배려가 없을 때에는
수치심 등 제2의 고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진지하고 정중하며 엄정중립
의 자세로 수사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해야 함은 물론이
고,당사자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피진정인은 성폭행 피해자인 진정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경우 그 원인
을 살펴,의료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
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고,진정인이 논리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옷을 벗고 덤볐다.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서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갖게 하고 나
아가 향후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 인하여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 주었
으며,진정인에게 ‘동공이 열렸네,약 먹었냐,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
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위 경
찰서의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동석시켜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
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74)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3호,2003.6.16.pp.111-117면.



-108-

이렇듯 피해자의 감정과 구체적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행되는 진술증거 수
집의 수사행태는 피해자에게 제2차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하여 반감과 불신을 갖게 만든다.그 결과 수사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실제로 많은
수의 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암수범죄로 되는 것이다.175)

222...陳陳陳述述述의의의 判判判斷斷斷
우리 형법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형법 제152조 제1항,단

순위증죄),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죄),법률에 의하
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는 경우(형법 제
154조,허위 감정․통역․번역죄)를 처벌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3의 증인을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는 목적은 ① 가해자가 중한 죄로 기소되게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우월한 지
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진실을 얘기할 경우 피의자의 범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도
드러날 수 있는 경우 ③ 폭력조직 등의 보복위협 때문에 허위의 진술의 하는 경우 ④ 교통
사고 피해자와 같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수사상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이를
규제할 만한 충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176)이러한 피해자의 수사절차에
서의 허위진술은 법정의 허위증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177)실제적 진실발
견을 어렵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

175) JeanReynolds& JajorMaryMariani, ,PrenticeHall,2002.p.47.
176)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릇되더라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84조 혹은 제221조의 2에 의해 증거
보전 청구나 증인심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증인의 신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의 법정에서의 허
위 증언은 위증죄를 구성하게 된다.

177)1970년대 전반에 전국 검찰에서 처리한 위증관련 사건이 800～1,100건이었던 것이 1990년대 중
반부터는 연간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최상진․강지원 편저,「법심리학의 문
제」,2003.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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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상호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 기억이 진실하다고 믿고 진술을 하지만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
하지만 이러한 기억의 왜곡현상 내지는 부정확한 진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를
든다면,① 오보효과 ② 무기효과 ③ 고정관념 ④ 사건의 복잡성 ⑤ 각성수준과 인지
의 효율성 ⑥ 정보저장 기간 등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오보효과(misinformationeffect)라는 것은 목격된 정보의 저장기간 동안에 그 기억의

왜곡을 초래할 만한 다른 정보가 개입하여 최초의 정보가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오보효과는 암시성(suggestibility)이 있거나 유도성이 있는 질문(leadingquestion)에 의
해서 발생할 수 있다.
무기효과(weaponeffect)라는 것은 목격자의 주의를 특별히 혼란하게 하는 특정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올바르게 관찰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이러한 무기효과는 Maass와 Kohnken등이 행한 모의실험에서 입증이 되었는데
예컨대 범인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총기에 너무 집착하느라 범인의 얼굴
을 기억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178)
고정관념(stereotype)에 의해서도 진술의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다.나이․인종․성별․

직업․개인의 특수한 경험의 영향을 받아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또
목격자의 그릇된 기대(expectation)에 의해서도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또래의 청년들이
이상한 복장으로 늘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본 목격자는 그와 유사한 복장의 사람들이 범
행을 하였을 때 이전에 자신이 목격한 그 자들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성(complexity)을 가질 때에도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예컨대

가옥에 침입한 범인이 3명일 때보다도 5명일 때의 기억이 더 부정확하며,상황이 폭력
적일수록 더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각성수준과 인지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핵심단서(centralcue)와 주변단서(peripheral

cue)개념으로 설명된다.전자는 위험상황에서 각성수준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하며 후자는 핵심단서 이외의 주변적 요소가 되는 단서를 말한다.핵심
단서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고 효율적인데 반해 주변단서에 관하여는 비효율적이고 부
정확하다고 한다.한편,긴장수준이 높은 상황에서의 핵심단서 기억은 긴장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179)

178)Maass.A.& Kohnken,G., ",
LawandHumanBehavior,13.1989.pp.3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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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단서와 주변단서이론은 ‘무기효과’와 ‘복잡성’에 따른 진술의 부정확성 문제와
도 관련된다.다수의 범인에 의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행 내에 많은 직원
이 있었으면서도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는 핵심단서에만 집중하는 ‘무기효과’와 다수의 범인의 활동으로 인한 사건의 ‘복잡성’
때문으로 보인다.이러한 경우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기 구역 범위 내에 있는 범인들만의 인상착의에 주목하라는 형태로 사전교
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의도적으로 무기효과나 복잡성을 감쇄시킴으로써 기
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180)
이러한 모든 이론들이 진술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정작 경

찰관들이 피해자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술왜곡 내지는 부정확성에 대해 심각
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피해자의 진술을 맹신한 채,그 진술을 검증하지 않
고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새로운 법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피
해자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반 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각국의 경우 아동진술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CBCA(Criteria-BasedContent

Analysis)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저장기간에 따른 진술의 부정확성 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초 기억의 자취가 소멸되고 새로운 다른 정보와 혼동되기 때문에 초래된다는 오보효
과(misinformationeffect)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목격
진술을 통한 몽타주(Montage)의 작성은 가급적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그러나 목격자의 구체적 정황을 무시한 채 목격진술을 받는 것에만 집착하다보
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그로 인하여 그 기억능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찰
수사에 반감마저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79)ChristiansonS.&Loftus,E.F. .AppliedCognitivePsychology,112.
pp.284-309.

180)CharlesR.Swanson,NeilC.ChamelinandLeonardRerrito. ,McGraw
Hill.2000.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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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節節節 環環環境境境上上上의의의 問問問題題題

ⅠⅠⅠ...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環環環境境境造造造成成成 未未未洽洽洽

피해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경찰서 출두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때에는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는 경찰서 조사실의 구조는 다
른 일반 조사실과는 달리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즉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
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2004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출범하여 각 경찰서에 영상녹화시

설을 구비하고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 이러한 환경을 모
든 경찰서에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선 수사과 사무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명예감정

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드문
시정이다.경찰서 사정에 따라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갖추어 놓은 경우도 있지만 특별
히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대기실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의료적 조치도
가능한 의무실이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시설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ⅡⅡⅡ...被被被害害害者者者 人人人權權權保保保護護護機機機構構構의의의 未未未洽洽洽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82년에 ‘피해자및증인보호법’이,1984년에 ‘범죄피해자
법’이 각각 제정되는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격적인 지원활동이
개시됨과 동시에 연방정부에 ‘범죄피해자보호실(OfficeforVictimsofCrime:OVC)’이
창설되어 지금까지도 연방정부의 중요한 피해자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181)
특히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1996년 2월 경시청에서 “피해자대책사강”이 제정되어 각

181)PeggyM.Tobolowsky, ,CarolinaAcademicPress,
2001.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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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에 시달되었고,그 해 5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것을 시작
으로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피해자지원담당계 혹은 범죄피해자대책실 등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또 수사․형사부서의 서무담당자들을 피해자 연락관으로 임
명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피해자 연
락제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182)

ⅢⅢⅢ...警警警察察察과과과 關關關係係係機機機關關關의의의 協協協力力力不不不足足足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이들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
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어느 한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는 피해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경찰․검찰․상담소․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등과 연대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하에서는 가정폭력범
죄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검찰,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경찰은 종래 가정폭력
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제는 피해자보호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
다.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폭력피해여성이 문제해
결을 위해서 경찰로부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백분율로 표시
한 것이다.183)

182)김용세,「피해자학」,2003,111면.
183)보건복지부,“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2000.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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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999〉〉〉 폭폭폭력력력피피피해해해여여여성성성의의의 경경경찰찰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서서서비비비스스스평평평가가가
(단위 :명,%)

경경경찰찰찰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내내내용용용 인인인 원원원 비비비 율율율
소 득 지 원 13 6.8

법률지원 서비스 31 16.2
직업훈련 및 알선 20 10.5
주거제공 서비스 24 12.6

신변안전보장 서비스 31 16.2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정 병원 소개 11 5.8

정신질환치료 관리 서비스 9 4.7
약물치료 서비스 3 1.6

폭력피해여성 전문의료 재활 서비스 14 7.3
진단 및 치료에 의료보호 적용 여부 문의 11 5.8

가해자 상담 교육 19 9.9
합합합 계계계 111999111 111000000

※ 출처 :보건복지부,“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모델 개발”,2000.144면.

가장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 폭력피해여성 의료 서비스(25.2%)184)② 법률
지원 서비스(16.2%)와 신변안전보장 서비스(16.2%)③ 주거제공 서비스(12.6%)④ 직
업훈련 서비스(10.5%)⑤ 가해자 상담,교육서비스(9.9%)순이다.
이 중에서 신변안전보장 서비스는 경찰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

분 법률구조공단이나 쉼터,시․군․구청,의료기관,여성의 전화 1366등과 같은 타 공
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업무에 속한다.이는 다시 말하면 범죄발생 당시 피해자가 최
초에 경찰의 고유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발생 당시 피해자가 최초에
경찰의 고유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며 따라서 평상시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고서 대처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84)이것은 ①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지정병원 ② 정신질환치료 관리 서비스 ③ 약물치료 서비
스 ④ 폭력피해여성 전문의료 재활 서비스 ⑤ 진단 및 치료에 의료보호 적용 등과 같이 제반
의료서비스들을 모두 합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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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를 면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가동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특히 경찰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가정폭력의 사회적 개입 필
요성에 대한 인식부족,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미흡,경찰들의 소극
적․방관적․비협조적 자세,경찰들의 권위주의적․가부장적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
다.185)
법률구조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무료번호의 혜택이 너무 적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법조계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법조계 실무자들
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법조계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학교 측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비밀전학 절차에 있어서의 학교 측의 비협조
적 태도,학교장 및 교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비밀전학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비밀보장 미흡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정폭력업무 처리 시 타 기관과의 연계성 구축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다

른 기관 실무자와 정보교환을 하는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54.8%로서 병원․변호사․사회복지관(51.6%),여성전화1366(45.2%),보건소(35.5%),검
찰(19.4%),보호관찰소(22.6%),사회복지전문요원(16.1%),법원(3.2%)등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지만 상담소나 쉼터(80.6%),그리고 구청 여성복지 담당자(64.5%)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186)
그러나 다른 기관과 문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느냐는 조사에서는 검찰(35.5%)보다

경찰(9.7%)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전화로 타 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찰이
51.6%로서 쉼터(80.6%)나 병원(61.3%)보다는 낮았지만 법원(25.8%)이나 검찰(22.6%)보
다는 높게 나타났다.그 외에 실무자와의 의견교환 여부에는 경찰이 17.2%로 나타났으
나 실무자간 정기적인 모임여부,타 기관과의 공동운영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에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187)
위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왜 기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에 대하여도 분석을 시도한 부분이 있다.경찰의 경우 그러한 협력곤란의 사유로서,공

185)경기개발연구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연구보고서,2002-13.143면.
186)보건복지부,전게서,pp.109-110면.
187)보건복지부,전게서,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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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8.8%),기존 업무처리가 너무 벅차서(19.0%),관
련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19.0%),경찰기관의 입장을 타 기관이 잘 이
해를 못해서(9.5%)등이 제시되고 있다.188)이를 보더라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ⅣⅣ...被被被害害害者者者對對對面面面技技技法法法의의의 未未未洽洽洽

현재 경찰청은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를 두고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사국장 아
래에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를 운영하고 있다.이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로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범죄피해자를 피해자대책관이 전담하
여 심리치료전문가,검찰 등 정부기관,상담지원 단체,의료기관,법률사무소,사회복지
사회 등과 연계하여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범죄피해자대책계)에서 피해자관

련 치안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고 피해자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교육과 홍보
를 담당한다.
피해자대책관(지방청․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은 각 수사부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종

합․조정하고 피해자보호 관련 교양실시 및 이행상태 점검․지도와 피해자안내서 제
작․비치․배부상태를 점검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조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민원실․지구대․112센터 등에서 피해자

대책관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지시를 받게 되는데 조사자(면담자)의 마음가짐에 대
해서는 ① 피해자 내방 시,먼저 조사관의 소속․계급․성명을 소개하고,피해자가 내
방한 것에 대해 격려 ② 음료수와 편안한 의자 준비 및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
③ 피해자가 우는 경우를 대비해 휴지를 준비하고,피해자의 진술사항 기재를 위해 필
기도구 비치 ④ 피해자에게 공감적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⑤ 피해자에게 실제적
조언,법적 충고,피해자의 권리,도움의 가능성,범인으로 부터의 안전과 정부로부터의
보상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⑥ 상담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
의 ⑦ 상담의 결과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의사소통기법에 대해서는 ① 적절한 언어선택 ② 먼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

188)보건복지부,전게서,pp.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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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피해원인 추궁은 비난으로 인식한다 ④ 훈계식 표현은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다 ⑤ 안일한 격려는 효과 없다.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은 “성폭행 사건을 재연해봐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성추행한 수사경찰과의 자질문제189)와 상충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지속적인 수사경찰의 교육과 교양을 반복해 업무실적위주의 수사방식에 젖어
있는 경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189)“성폭행 사건을 재연해봐야 한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경찰관에게 실형
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찰관 임모(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4월 A씨가 고소한 성폭행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행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A씨 자택을 찾아갔다.임씨는 A씨의 옷을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는 척 하면서 2～3시간 동안 A씨를 추행했다.임씨는 수치심 탓
에 상황 재연을 꺼리던 A씨에게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
면 불리하다”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범행현장 검증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가 A씨의 고소로 구속됐다;한국일보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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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444章章章 警警警察察察의의의 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경찰실무와 학계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수많은 학문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
해 그동안 마련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0)
첫째,경찰서 민원실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사관들로 민원상담관을 구성하여 고

소․고발하려는 범죄 피해자들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피해자보호
는 물론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피해자가 경찰수사
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실이나 청문관,경찰감찰을 통해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
사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이미 일선 경찰서에는 오래 전에 구축하
였다.그밖에도 여성․청소년범죄와 가정범죄의 전담반 및 여성수사관 확보에 지속적
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나 의료기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를 유지하여 왔다.
둘째,피해자서포터 제도를 들 수 있다.피해자서포터는 살인,강도,강간 및 경찰서

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범죄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구호나 안전 확보에 관한 업
무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경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단일청구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뜻한다.191)
셋째,형사기동대 차량을 아담하게 개조,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을 운영하여 신분이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나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는 14개 지방청별로 1개 경찰서에만 해당 차량이 보급되어 있다.
넷째,전자식 영상장비를 갖춘 비대면 대질 및 범인식별이 가능한 화상대질조사실을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장물범죄나 재산범죄의 피해품 회수 실적을 형사활동의 평가에 적극 반영한

다.더불어 아무리 피해액이 적은 절도사건이라도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2007년 5월 1일부터는 절도 특별수사팀(TSI;ThiefSpecialInvestigation)을 전국 일

190)피해자서포터,경찰수사연수원,2006.pp.144-146면 ;경찰수사혁신 비전과 로드맵,
경찰청,2006.22면.

191)범죄서포터제도는 2004년 9.1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2004년 8.17일 시행된
경찰청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9조는 서포터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피해
자대책관’을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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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경찰서와 광역수사대 등 139곳에서 8백여명 규모로 운영하면서 고액 절도나 외국인
절도 그리고 신종 절도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형사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실현함으로써 범

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그러나 국가의 범죄진압이 시민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목적으로 한다면,국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권
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
들을 마련하였으며,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특히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은 피해자론 중에
서 가장 능동적인 것이지만,그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피해

자와 형사사법 실무가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더욱이 피해자의 절차관여
에 관해서는 경찰,검찰 등과 같은 사법기관 내에서도 커다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이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시급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우선적으로
기존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고,다음으로 현재 외국
에서 실행되고 있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가해자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
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192)

192)김성돈,“범죄신고율 향상과 신고자 보호방안 연구”,치안논총 제20집,2004.pp.175-176
면의 연구에 의하면,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한다.이 제도는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주선하여 화해가 성립되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프로그램이다.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정식 사법절차 이외의 비영리 단체가 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설사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보겠다.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음성
적으로 타협을 가장한 거래를 공식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일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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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처럼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이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두 이념의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되는 ‘수사의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작은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종래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죄사실의 규명과 범인검거를 최종적 목적으로 삼고 진행

되어 왔음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
고 있는 것 같다.
이에 ‘피해자수사라는 것이 단지 범인검거를 위해 전개되는 여러 수사활동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강
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피해자수사야말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며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도 수사경찰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의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전통적인 수사활동이 범죄피해자의 처지나 피해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왔고,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키고 냉대함으로써 수사
기관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형편
과 처지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등의 수사행태
를 보여주기도 하였고,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에 필요한 진술
증거 수집에 곤란을 겪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관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위한 감수성훈련과 피해자 기억인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
등과 같이 피해자수사의 개선을 위해 심리학이론의 응용이 필요함을 본 논문에서는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또 이러한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경찰이 겪는 어려움은 피해자
의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찰 개개인의 의식․태도․행태의 문제이기도 하
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보호정책과 이에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
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피해자수사에 접근해
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JeanReynold등은 경찰관의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skill)이 현대사회

와 같이 복잡한 경찰의 수사환경 속에서 불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됨과
동시에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93)
독일의 학자 Hans-Georg도 수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잘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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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전문적 의사소통기술의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사
소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적 의사표현 능력의 구비를 넘어서서
그 밖의 환경적 조건의 구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전문적 의사소통기술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① 순수한 의사소통기술 영역

(Kommunikation)② 개인의 태도와 신념,성격특성,지식 등과 같은 개인적 역량과 관련
된 영역(Person)③ 개인을 둘러싼 조직문화,조직구조,조직의 이념,조직의 개방성 영역
(Organisation)④ 사회문화,정치적 환경,가치관,법률 등과 같은 복합적 사회환경 영역
(Kontext)등 다방면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94)Hans-Georg는 이러한 피해
자보호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개인의 역량 외에도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피해자보호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피해자수사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경찰관 개인의 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수사행태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만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그러한 개인
적인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수사의 환경적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수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점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
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第第第111節節節 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認認認識識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改改改善善善

수사경찰이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얻으려면 제반 수사여건(환경)의 개선과 함께 수
사경찰의 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만족(CS :CustomerSatisfaction)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수사활동을 전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과거 수사경찰이 ‘수동적 법집행자’나 ‘범죄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해 왔다면 오늘날 수사경찰에서는 ‘문제해결자’혹은 ‘사회봉사자’로서의 태도가 요청되
고 있다.195)

193)JeanReynolds& MaryMariani, ,PrenticeHall.2002.pp.1-3.
194)Hans-GeorgW.VoB, ,
Luchterhand,2001.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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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민과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형성 즉 交感을 전제로 한다.수사경찰은 피의
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하면서도 사건해결을 위해 시민과 활발히 교감하는 가운
데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196)이를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고질적인 병
폐로 지적되고 있는 위압적인 수사관행․불친절․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수
사행태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개선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경찰관으로서 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는 일일 것이다.

ⅠⅠⅠ...先先先入入入見見見․․․固固固定定定觀觀觀念念念의의의 排排排除除除

수사경찰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prejudice)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
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강력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197)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고정관념은 수사경
찰관으로 하여금 행태적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CharlesR.Swanson등은 출동하는 경찰관의 전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범인 검거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바로 단절 시
키지 못하는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데,신체적(physical),행위
적(actional),상황적(situational)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행위적 고정관념(actionalstereotyping)에 관한 예에 따르면 출동하는 경찰관은 범죄

현장에서 급히 뛰어나오거나 도망하는 자는 모두 범인이라고 보기 쉬워서 이때는 피해

195)경찰대학,「지역사회경찰론」,2003.2면.
196)수사경찰이 익혀야 할 이러한 ‘상호교감’의 기술은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여주며,각종 우발적인
위해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이러한 교감을 통한 수사권 행사는 communicating
authority로 표현할 수 있다.JeanReynolds는 효과적인 교감형성을 위해서는 ① 말의 위력에 대
한 철저한 이해 ② 공포,분노,열등감을 자극하는 언행의 자제가 필요하고 ③ bodylanguage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하며 ④ 긴장상황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상
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먼저 구해야 하고 ⑤ 문제해결 수단으로 적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
련과 ⑥ 수사진행절차에 관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의가 필요하며 ⑦ 경찰관으로서
성급한 행동이나 과잉반응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다;JeanReynolds&MaryMariani,PoliceTalk,PrenticeHall,2002.pp.4-7.

197)CharlesR.Swanson,NeilC.ChamelinandLeonardRerritp, ,
NcGrawHill,2000.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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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미국 어느 경찰서에서,편의점 강도가 검거
된 후 자백하였던 내용에 따르면,자신이 범행을 하였을 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
나 서두르지 않고 평범한 태도로 유유히 걸어 나가자 전혀 자신을 검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른 사례에서는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도망하자 범인으로 알고 발포하였는데 이들은 범
인이 아니라 목격자나 범죄피해자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러한 전형적 고정관념 때문에 범인을 검

거 못하거나 잘못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되거나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진
행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모 지방경찰청 소속 파출소 직원이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각목을 들고 있었던 한 시민
을 범인으로 잘못알고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198)
이러한 제2차 피해자화 현상은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경찰관의 고정관념으로 인

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릇된 ‘피해자 신화’(mythsabout
victims)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대하는 경우이다.즉,“폭행당한 부녀자는 반드시 상대
방을 처벌하기를 원한다.남자라면 매력적인 여성에게 이끌리기 마련이어서 이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여성이 순순히 응했다면 이것은 강간이 아니다.여성은 은근히 얻
어맞는 것을 즐긴다.가정 내에서의 폭행은 사랑싸움이다.오직 저소득층에서만 가정폭
력이 존재한다.”등과 같은 것들이다.199)이를 토대로 살피건대 제2차적 피해자화에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사건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정관념이나 선입
견에 의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사례 등을 많이 발굴하여 그 해악성을 충분히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ⅡⅡⅡ...被被被害害害者者者 人人人權權權保保保障障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敎敎敎育育育 强强强化化化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은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조).인간(Mensch)은 시민적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 존
엄성에 기초한 자신의 권리를 영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격(Person)으로 불리어질

198)“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총격”,경향신문,2002.11.4.
199)JeanReynolds& JajorMaryMariani, ,PrenticeHall,2002.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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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어느 인간이건 타인에 의해 조정되며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닌 각자의 자주성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는 고유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를 행하는 경찰관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200)
한편,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 항목으로 분류된 것이 총 2,833건이었는데 그 중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총
839건 92.6%로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1,113건,39.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01)아래의 표는 항목별 경찰의 인권침해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표표 444---111〉〉〉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인인인권권권침침침해해해 유유유형형형

인인인권권권침침침해해해 유유유형형형 진진진정정정건건건수수수(((건건건))) 비비비율율율(((%%%)))
편편편파파파수수수사사사,,,사사사건건건조조조작작작 203 28.2
신신신체체체의의의 자자자유유유침침침해해해 148 20.6

욕욕욕설설설 등등등 인인인격격격권권권 침침침해해해 56 7.8
도도도청청청 등등등 사사사생생생활활활 자자자유유유침침침해해해 52 7.2
범범범죄죄죄사사사실실실 미미미수수수사사사 44 6.2

진진진술술술강강강요요요 등등등 적적적법법법절절절차차차위위위반반반 34 4.8
수수수사사사권권권 남남남용용용 28 3.9

피피피해해해자자자가가가 가가가해해해자자자로로로 됨됨됨 27 3.8
범범범인인인으으으로로로 잘잘잘못못못 지지지목목목됨됨됨 20 2.8
개개개인인인정정정보보보 유유유축축축 10 1.4
알알알권권권리리리 침침침해해해 8 1.1
불불불 심심심 검검검 문문문 8 1.1
기기기 타타타 80 11.1
계계계 777111888 11100000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02.99면.

인권침해의 내용 중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① 편파수사․사건조작 ② 폭

200)김철수,“인권과 기본권의 근본으로서의 인간존엄성(상)”,사법행정(98년 4월호),32면.
201)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0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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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박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 욕설․모욕 등 인격권 침해 ④ 사생활의 자유침해 ⑤
범죄사실 미수사 등 직무유기 ⑥ 진술강요 ⑦ 위압적 수사 ⑧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로 처리됨 ⑨ 범인으로 잘못 지목됨 ⑩ 개인정보 유출 ⑪ 사건처리과정 불고지 등 알
권리 침해 등이었다.
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정부기관으로는 경찰(51.0%)이었으며 검찰(16.7%),구금시설(8.1%)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202)
이러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행정이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인권존중이라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203)

第第第222節節節 搜搜搜査査査方方方法法法의의의 改改改善善善

범죄가 발생했을 때,그 발생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취하는 하나하
나의 행동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수사경찰관이 던지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후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
어줄 수 있다.204)따라서 수사경찰관이 바람직한 수사행태를 갖추도록 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하여 수사경찰이 형사사건 취급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의사소통기술
(communicationskill)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술한 바와 같다.특히 피해자수

202)국가인권위원회,전게서,98면.
20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행정분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29일,법조
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강사단 45명을 위촉하여 각 경찰기관에 나
가서 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 강사 워크숍자료,
2003.pp.3-4면.

204)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자세로 긴급조치를 취했느냐하는 것,곧 초동조치의 질(quality)
의 정도가 사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외부 도움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며,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BreeCook,

,AustralianInstituteofCriminologyResearchandPublicPolicySeries,No.
19.1999.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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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감수성과 상대방에 대
한 배려의 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수사현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경찰의 행태가 무엇인지 실

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사경찰관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고 이러한
바람직한 행태를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수사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사행태에 대한 기본지침(guideline)의 개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그런 연후에 체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 철저히 습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교육훈련과 적용에 있어서 심리학적 이
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ⅠⅠ...一一一般般般的的的인인인 搜搜搜査査査方方方法法法 改改改善善善

111...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를를를 相相相對對對로로로 한한한 實實實態態態調調調査査査의의의 必必必要要要性性性
경찰의 피해자수사 행태를 개선하려면 바람직한 경찰의 수사행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범죄피해자를 상대
로 수사경찰관의 피해자 관련 수사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영국에서는 1972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시민의 피해조사를 시발로 피해자 대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1980년 이후에는 ‘영국범죄조사기구(BritishCrimeSurvey
:BSC)’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조사를 통하여 경찰수사 행태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이를 토대로 경찰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하였다.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 특별위원회(thePresident'sTaskForceonVictimsofCrime)’
가 구성되어 피해자나 피해자보호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청취를 통
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행동지침을 개발하게 되었다.일본의 경우 역시 ‘범죄피
해자실태조사연구회’가 결성되어 1992년부터 3년여에 걸쳐 행한 피해자 조사활동의 영
향을 받아,1995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205)

205)최인섭외 2,“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추세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박순진외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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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범죄피해조사는 열악한 연구 환경,낮은 사회적 관심,적은 연구예산,
짧은 연구기간,연구의 연속성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를 한국 사회의 범
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며 탐색
적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06)
또 현재의 범죄피해조사는 범죄과정 및 피해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범죄이론을 검증한

다든가 범죄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으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으나,수사경찰관의
피해자관련 수사 행태의 분석과 방향제시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경찰관의
행동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피해자조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의 공동협력 속에 대대적
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행동모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22...搜搜搜査査査警警警察察察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敎敎敎育育育訓訓訓練練練强强强化化化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성,재량성,긴급성,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빈번

히 맞이하기에 그런 상황에 준비 없이 맞닥치면 당황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동을 하
기보다 개인의 습성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행위를 하기 쉽다.207) Kimberly Ann
Lonsway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훈련과정에서 강간 피해자의 역할연기를 해본 신임경찰
관은 그렇지 않은 경찰관보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태도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208)이와 같이 피해자보호적 차원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전의 철저
한 훈련과 교육은 수사경찰의 행태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사경찰의 교육제도의 예를 들어보면,주법(code

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장준오,“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45면

206)최인섭외 2,전게논문,pp.145-146면.
207)강도사건이 발생한 범죄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각목을 들고 있는 시민을 강도로 오인
하여 발포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은 초동수사에 있어서 수사경찰관의 고
정관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208)KimberlyAnnLonsway,"PoliceTraininginSexualAssaultResponse:Comparisonof
Approaches",Urbana,Illinois,1996.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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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regulation)에 의해 설립된 ‘경찰관 직무표준 훈련위원회’(POST)가 수사경찰관으로
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 교육기준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전문조사관 기본교
육’(specializesinvestigators'basiccourse)와 ‘수사전문화 교육’(specialtytraining)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전문조사관 기본교육에서는 약 6시간에 걸쳐서 피해자학이
론과 위기대응교육을 받게 하고,진행 중인 범죄에 개입하는 요령에 관하여 16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결과를 평가할 때 10시간에 걸쳐 현장상황 재연을 통한 시험을 거
치게 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사전문화 교육과정 중 핵심코스(corecourse)에서는 대역에 의한 역할연기 학

습,가상범죄 설정을 통한 현장수색 요령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건 현장에서 탁월
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209)
요컨대,경찰의 피해자수사에 대한 행태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으려면 제반 수사환경

의 개선과 함께,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사행태를 위한 훈련프
로그램이나 행동모형을 개발하여 수사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학습 및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333...搜搜搜査査査節節節次次次上上上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를 받아야 한다.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데,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해악을 가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직접적인 형사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나 범행현장을 목격

한 증인 기타 친족 및 동거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의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고,그 다른 하나는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구속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석방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사
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후자는 신체구속의 본질 내지 목
적에 비추어 그 적극적인 활용에 제한이 있다.

209)경찰대학,“미국․일본 경찰의 수사교육제도”,연구보고서,2003.pp.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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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身身身邊邊邊保保保護護護措措措置置置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
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접촉할 기회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범죄자나 그 동료들이 피해자
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범죄자가 이미 피해자를 잘 아는
혹은 알게 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특정범죄210)의 범죄신고자 등211)을 보호하
고 있다.조직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
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모든 범죄피해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11)))피피피해해해자자자와와와 대대대면면면차차차단단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피해자의 대면차단은 신변안전조치로서의 의미와 함께 피해자
의 심리적 불안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요구된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대기장소의 분
리가 요구된다.수사관서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대기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 있지만 실무상 장소설치에만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사시간의
별도 배정 등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둘째,대질신문의 제한이 필요하다.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참고인과

의 대질을 통하여 그 진술내용의 모순을 규명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자백을 유도
하는데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대질은 적어도 피해자,신고자 등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범인인지절차가 선행된 이후의 보충적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다만,수사․공판

210)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호).가.특정강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나.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2항의 범죄,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동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211)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신고자등”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하며
(제2조 제3호),“범죄신고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의 제공,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
다(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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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질신문을 실시하여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없는 경
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신고자 등이 대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22)))인인인적적적사사사항항항의의의 기기기재재재생생생략략략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와 같은 수사기록은 검사에 의하여 증거서류로

제출되고 피고인(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항)이나 피고인의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5조)은
증거서류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수사기록에는 피해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직업․주거․본적․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자가 손쉽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무기평등과 증
거조사단계에서 증거동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허용하
되,일정한 경우 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관리카드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

타 서류(이하 “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212)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13)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
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1항),조서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는 것으로 허용하며(제7조 제4항),이 경
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신원
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도록(제7조 제3항)규정하고 있다.또한
동법은 이 신원관리카드를 검사가 관리하되(제7조 제7항),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

212)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
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21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
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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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333)))인인인적적적사사사항항항의의의 공공공개개개금금금지지지
수사기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그 기억 속에서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 점은 피
해자의 신변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명예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이에 따라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
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
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
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제21조),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를 두어 성폭력피해부녀의 인격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3조,제
25조).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공
개금지의무를 일반에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하
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면서(제8조)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제17조)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
방조치를 강화하였다.

(((444)))신신신변변변안안안전전전조조조치치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제3조)범죄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제13조 제1
항),재판장 또는 판사의 요청(제13조 제2항)또는 범죄신고자 등,그 대리인 또는 친
족 등의 요청(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에는 일정기간동안

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가 있다(제7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즉,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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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
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범죄신고
자 등,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
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
치와 관련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도록 하여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555)))신신신변변변변변변경경경(((대대대체체체신신신분분분)))
우리나라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신변안전조치로 독일에

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분 또는 성명의 변경조치가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조직범죄의 증인에 대해서 성명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명,주민등록의 변경을 통하여 신변보호
를 철저히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명,주민등록의 변경,호적의 변경 등은
국토의 협소함,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
워 보인다.

222)))間間間接接接的的的인인인 被被被疑疑疑者者者 身身身體體體拘拘拘束束束을을을 통통통한한한 接接接近近近遮遮遮斷斷斷

피해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복우려가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석방의 제한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
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
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
유(제95조 제6호)214),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제102조 제1항 제4호),구속된 피

214)1995년의 형사소송법 제8차 개정에서는 피해자보호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범죄피
해자나 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상 보석(보증금납입 조
건부 피의자석방)및 공판 절차상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그리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
지의 취소사유로 각각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95조 제6항,제102조 제1항 제4호 및 제214조의 2제4항 제2호).이는 조직범죄 특히
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증인을
위해하여 증언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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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예외사유(제214조의2제3항 제2호)로 하
고 있다.이는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된 내용들이다.
한편 보복의 우려를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보석제도의 부당함에 따른 개선책으로 예방적 구금이 논의되었다.즉,보석

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피고인이 공판대기 중에도 다른 불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
하여 보석에 의한 석방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지적한다.적법절차의 반영과 관련된 범죄통
계 논쟁으로서 예방적 구금이 제안되었고,판사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경
우에는 보석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자유론자들은 예방적 구금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이러한 방법은 1970년 컬럼비아주 법원개혁 및 형사절차법과 1984년 광범위
한 범죄통제법에서 인정되었다.1984년 입법에서 연방법관은 피고인을 공판 전에 석방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위험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도주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거나 범죄가
중대범죄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하고 목격자나 배심원을 위협하고
해할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구속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유도라는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므로 배상명령제도의 적극활용 및 민
사소송,강제집행의 정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으로 해결해야 한다.아울러 구속
사유로서의 보복우려는 대부분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및 인신
구속의 제한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

ⅡⅡⅡ...初初初動動動搜搜搜査査査 過過過程程程의의의 具具具體體體的的的 改改改善善善

111...犯犯犯罪罪罪申申申告告告 接接接受受受
범죄신고자는 신고 당시 당황하거나 놀란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허위신고나 그릇된 신고여부를 분별해야 한다.진정한 신고를 허위신
고로 오판하거나 중대한 사건 사고를 경미한 신고로 오판하여 늑장대처 하는 경우 심
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른 바,신고의 묵살(unfounding)과 신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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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판단의 하자(defounding)로 인해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미국 경찰의 경우 일
부 형사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압박 대문에 철저히 확인을 하지 못한 채,진실한 신
고임에도 허위신고로 판단하거나 중요한 사건 신고임에도 경미한 사건으로 해석하여
적시에 요청되는 도움을 무시하는 수가 있다고 Karmen은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미국
시카고 경찰의 경우 약 21%를 사실무근인 것으로 누락시켰고,실제 발생한 절도사건
의 40%가 신고 되었음에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도 범죄발생에 관한 경찰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215)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

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지령을 내리
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하여야 함은 물론,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
보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16)

222...現現現場場場初初初動動動措措措置置置
111)))現現現場場場出出出動動動 過過過程程程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현장 대응훈련을 중
심으로 충실시할 필요가 있다.현장상황에 따라서 경찰차량이 경광등과 경적을 울리면
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복경찰관보다는 사복경찰관이 자가용
으로 은밀하게 출동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경찰관 자신과 현장
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한 접근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217)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출동방식은 범죄피해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들에게 제2차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215)Karmen,A. ,BelmontWedsworth
PublishingCompany,1995;장규원,“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
호,1999.254면.

216)가해자의 흉기소지여부,음주 및 약물복용여부,공범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217)현장분석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접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찰관과 시민들이 피
해를 당하는 예가 종종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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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때는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자를 동행하도록 하고,현장으로 가는 중
에 불심검문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또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으로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범죄발생이 이루어지지 안했다 하더
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222)))危危危機機機介介介入入入 訓訓訓練練練의의의 實實實施施施

범죄현장에 도착하였지만 범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문
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보아 사전 위기관리 및 위기개입 훈련
(crisisinterventiontraining)을 통하여 치밀하게 상황을 전개시켜나가야 한다.먼저 이
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경찰관은 범인과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 때 범인을 자극하면 돌발 상
황이 발생하거나 인질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만일 안에 있는 범
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부 수사관들은 방안 내부의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적합한
실력행사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
아 만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진입을 시도하되218)이때는
수사관의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방화사건 현

장,폭발사고 현장,가정폭력 현장 등이 있을 수 있는 바,유형별로 각각의 특수한 상
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해 놓고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을 비
롯한 전 외근경찰관들에게 ‘위기관리기법’(thetechniquesofcrisismanagement)내지는
‘위기개입훈련’(crisisinterventiontraining)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현장대응형
교육에는 역할연기와 같은 감정이입 훈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19)또 이러

218)강제력을 행사하여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경찰관직무
집행법 제6조 내지 7조 등이 제시된다.

219)KimberlyAnnLonsway,
,ThesissubmittedinfulfillmentoftherequirementsforthedegreeofDoctor

ofPhilosophyinpsychologyintheGraduateCollegeoftheUniversityofIllinoisat
Urbana-Champaign,1996.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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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건현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상황
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220)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身身身邊邊邊安安安全全全措措措置置置 强强强化化化

이미 발생된 범죄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기타 범죄
신고에 관여했던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신변위협이 있음을 호소해 올 때 수사경찰은
제반 정보를 통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즉 피해를 입었던 범죄의 종류와 경중,가해자의
전과관계,가해자의 위험성 정도,행위가해자의 환경,수사 및 공판의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신변위협에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21)신변보
호요청을 과소평가하여 피해자가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과대평가하
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일단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되면 통
신수사․수법수사․미행 및 잠복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협
박을 하거나 신변위협을 하는 자의 소재를 탐지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
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ⅢⅢⅢ...證證證據據據蒐蒐蒐集集集過過過程程程의의의 改改改善善善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때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
(Interview)을 진행할 수 있다.그 이후에 증거수집 차원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과
정이 전개되는데 이렇게 조서작성과 관련된 면담을 그 이전의 면담행위와 구별하여 ‘조
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이하에서 각 항목별로 그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11...被被被害害害者者者 面面面談談談技技技法法法開開開發發發
경찰이 현장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가 빈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220)홍콩 경찰대학(TacticalTrainingCentre)에서는 모의 현장실습장을 대규모로 축조하여 두고
서 현장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21)하태훈,“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피해자학연구,1995.115면;안경옥,“독일 형사
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형사정책 제11호,1999.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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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가 많다.수사경찰관이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려면 상대
방의 감정과 정서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하며,그 정서적 상황에 맞
는 면담기술을 발휘해야만 한다.222)비협조적인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필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인 것이다.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해자 면담을 통해 수사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다.223)특히 초동수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정한 면담을 행하는 것
은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피해자에 대한 면담이 중요하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

니고,범죄현장의 유일한 목격자가 목격상황을 잘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억을 되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수사활동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응용한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본다.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사교육기관에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에 관한 정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할 필요
가 있을 것인 바,여기서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111)))現現現場場場臨臨臨場場場時時時 被被被害害害者者者 面面面談談談方方方法法法의의의 改改改善善善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피해자,범행목격자,사건관계자 기타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직후에 그들의 진술을 청취해두는 것 또한 요청된다.
범죄통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종래의 수사활동은 피해자를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객
체로만 인식하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여 수
사기관에 의한 소위 ‘2차 피해자화’사례를 많이 발생시켰다.그러나 오늘날은 피해자
에 대한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담방법의 선택․면담시간과 장소의 결정 등에 있어
222)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 중 직접 진술을 청취하는 활동을 이른 바 면담(interview)이라고 할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라 함은 대부분 면담을 통한 진술청취를 의미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탐문수사’와 ‘피해자 면담’을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수사경찰관은 다양한 피해
자를 접촉하면서 그 대상자의 성격․심리적 상황․지능․연령․성별 등을 고려하면서 그 구체적
상황에 타당한 면담기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피해자의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
는 천편일률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피해자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정확하고 진실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여기에 경찰 피해자수사에 있어서 심리학을 접목시켜야할 이유가 있다.

223)Evans는 “오늘날 경찰활동의 핵심이 수사라면 수사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사관
의 면담능력이다”라고 하였다,EvansG.& Webb, ,Leicester:
BritichPsychologicalSociety,1993.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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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현재의 심리적․신체적 상황 등을 고려해주어야 하고,224)피해자가 피
해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담당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어떤 유형의 사건현장에 임장을 하건,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범
인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획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225)
따라서 신임 경찰관이나 재직하고 있는 경찰관의 보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건
현장 임장시에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법 구사 훈련’이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피해자에게는 사건 초기
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수사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배려와
친절한 행동이,범인을 신속히 추적해 들어가는 것보다 심리적 충격의 상쇄라는 측면
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2)))認認認知知知心心心理理理學學學的的的 面面面談談談技技技法法法의의의 活活活用用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cognitiveinterview :CI)은 보다 정확한 기억을 인출해내기
위해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응용한 면담방법이다.범행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에 대
한 인상착의와 범행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수사에 차질이 올 수가 있다.이
럴 경우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기억을 인출해내기 위해 개발
된 기법이 바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인 것이다.226)진술증거수집의 과학화를 위해
서는 우리 경찰도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은 미국의 두 심리학자인 Fisher와 Geiselman에 의해 1980년

에 개발되었다.그들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이 다른 면
담방법보다 회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종
래 경찰의 면담이 사회심리학에서 중시하고 있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224)경찰은 현재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생업에 차질이
있는 자에 대하여 E-mail이나 Fax,우편조사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25)Breecook,FionaDavidandAnnaGrant(eds),
,Australian InstituteifCriminology

ResearchandPublicPolicySeriesNo.19.1999.pp.46-47.
226)RebeccaMilne& RayBull, ,Wiley,2001.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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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서 새로운 면담기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종래 경찰의 목격자 면담에서 발견된
결점인 ‘질문 순서의 무질서함’을 수정하여 ‘향상된 인지면담기법(enhancedcognitive
interview)’을 마련하였다고 한다.227)
영국의 RayBull은 수사상 면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영국 정부의 ‘형사

절차상 최상의 증거확보방법 :어린이를 포함하여 취약한 목격자 혹은 위협받고 있는
목격자를 위한 지침’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의 하
나가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효율적 활용이었다.1999년에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RayBull등은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억회상의 정확도가
85%에 이르렀음을 밝힘으로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기법에는 ① 상황재구성 원칙 ② 완전성 원칙 ③ 역순상

기의 원칙 ④ 입장전환의 원칙 ⑤ 집중검색의 원칙 ⑥ 확장검색의 원칙 ⑦ 개별질문의
원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재구성의 원칙’(mentalcontextreinstatment)은 조사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피

해자나 목격자가 당한 상황에 유사할수록 기억이 더 잘 난다는 점에 착안된 것이다.
이는 기억이론 중 ‘정교화 이론’,‘인출실패론’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예를 들면 수사
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현장,날씨,냄새와 같이 그날 그 시간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
보세요.”라는 형태로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완전성의 원칙’(reporteverything)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이야기 해보라고 요구하는 방법이다.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미처 생각하지 않
았던 세부정보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모
두 이야기 해 보세요.”라는 형태로 수사관은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순상기의 원칙’(changeorder)은 사건을 발생시간의 역순으로 상기해보도록 하는

것이다.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상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지식의 영향을
받아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편집하기가 쉽다.이러한 재구성은 부정확한 진술
을 초래한다.따라서 도식적 사고를 깨고 자유롭게 역순으로 기억을 되살리다 보면 의
외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인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입장전환의 원칙’(changeperspective)은 자신의 시각으로는 기억해 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억해낼 수도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이것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기억을 간섭하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후 기억을
227)한국법심리학회․한림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발제자료,“목격자 진술-법과 심리학
의 만남”,20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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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키려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집중검색의 원칙’은 수사관이 피해자가 기억을 위해 집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확장검색의 원칙’은 피해자가 특별한 장면을 검색하려고 시도하려면 할수
록 많은 정보가 상기되므로 최대한 많은 검색이 시도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별질문의 원칙’은 수사관이 형식적이고 경직된 질문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피해자 입
장과 처지에 맞는 질문방법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술을 이끌어 낸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 면담을 하

는 것이 좋다.‘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구사를 위한 면담절차는 ① 상호인사와 신뢰
관계의 형성(establishrapport)② 면담의 목적 설명(explaintheaimsoftheinterview)
③ 자유로운 진술의 개시(initiateafreereport)④ 질문(questioning)⑤ 다양하고도 확
장된 인출기법의 구사(variedandextensiveretrival)등의 순서로 전개된다.228)
여기서 ‘라포’(rapport)기법이란 수사요원과 상대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써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고 상호교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이끌
어 낼 수 있다는데 착안한 기법이다.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을 많이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무조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라포’(rapport)가 형성되거나 정확한 진술
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장 중요한 점은,친절한 자세로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
히 들어주고,대화의 속도나 방법을 면담대상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229)
이러한 절차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한 바,이러한 ‘인지심

리학적 면담기법’의 창시자인 Fisher는 2일에 걸친 6단계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실무에 반드시 적용하는 경험을 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230)

228)RebeccaMilne& RayBull, ,p.40.
229)ClareWilson& MartinePowell, ,Routldge,2001.
pp.47-48.

230)6단계 훈련절차로서,제1단계 ① 신뢰관계의 형성(establishrapport)② 경청(activelistening)
을,2단계 ③ 통제권한의 이전(transfercontrol)④ 개방형 질문(askopen-endedquestions)⑤
응답 후 휴식(pauseafterresponses)⑥ 간섭의 배제(donotinterrupt)를,3단계에서 ⑦ 모든 사
항을 보고하게 하고(reporteverything),4단계 ⑧ 정신집중을 독려하며(encourageconcentration)
⑨ 상상력을 활용하고(use of imagery) ⑩ 내용을 다시 진술해보게끔 하고(context
reinstatement),제5단계에서 ⑪ 감정이입을 하게하며(empathy)⑫ 질문에 상응하는 목격자(목격
진술)인지를 알아보고(witnesscompatiblequestioning),6단계 ⑬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
(sequenceoftheCI)을 추천한다;RebeccaMilne&RayBull,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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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사관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333)))對對對話話話管管管理理理技技技法法法의의의 活活活用用用

대화관리기법(ConversationManagement:CM)이란 수사관과 피해자간에 이뤄지는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관리를 말한다.‘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과 ‘대화관리기법’
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면담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다.‘인지심리학적 면담기
법’에서는 피해자가 주도권을 쥔다면,‘대화관리기법’에서는 수사경찰간이 주도권을 쥐
고 면담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적정
한 대화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
렵다.따라서 효과적인 대화관리 기법을 터득하는 것 또한 수사관에게 있어서는 중요
한 일인 것이다.
대화관리의 중요 요소로는 수사관과 피해자간 상호접촉,얻고자 하는 정보의 취득,대화

의 수행,신뢰성,적절한 통제 등을 들 수 있다.231)수사경찰은 탐문수사나 조사를 위한
면담을 함에 있어서 기억회상을 위한‘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의 활용과 함께 수사관이 주
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skill)을 터득
하여 양자를 실무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RebeccaMilne와 RayBull은 면담 중 대화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3단계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즉 ① 면담 전 준비행동(기초자료를 수집하고,평가하고,기초
조사를 하는 작업)② 면담 중 행동으로 G(인사,Greeting),E(설명,Explanation),
MA(상호간의 대화,Mutualactivity),C(종결,Close)③ 면담 후 행동(인터뷰를 요약
하고 분석)등의 순서로 대화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면담 중 행동요령
으로서의 대화기법을 예를 다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안정된 분위기의 앉을 장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든가 제공받아 앉는다.②
주변 이야기로 긴장을 풀게 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③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면담취지를 설명한다.④
비밀의 약속․정보․친절 제공 등을 통해 다시 마음을 열게 한다.⑤ 자연스럽게 상대
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⑥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면 필요한 내용을 언어에 조
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⑦ 상대에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231)RebeccaMilne& RayBull, ,Wiley,2001.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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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이야기하게 한다.⑧ 이야기의 요점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복창해서 확인하고 의
문이 생기면 확인한다.⑨ 약속한 것과 비밀은 꼭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사의 뜻
을 반드시 표한다.⑩ 상대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상담 등에 응하는 인간적인 친절함
을 보이며 종결한다.』

한편,독일의 Hans-Geong는 경찰이 피해자수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발전모델을 제시하였
다.232)이 모델은 경찰과 피해자간의 사회적 인지작용(SozialeKognitinen)및 상호작
용(Interaktion)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즉,① 상황의 인지단계
(WharnehmungderSituation)② 행동단계(Handlung)③ 비교과정을 통한 평가단계
(Ergebnis)④ 결과 산출단계(Folgen)등이 그 것이다.수사경찰은 ③의 행동단계에서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고,피해자의 심정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Einfurung)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충격 때문에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 또한 위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경찰관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피해자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게 되면 수사경찰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추가적인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피해자는 정서적 안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심리적 상처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피해회복이 순조로워 질 수 있다고 한다.

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陳陳陳述述述調調調書書書 作作作成成成方方方法法法改改改善善善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 방법이나 수사

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다.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
는 질문을 하는 것,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것,피해자 유책성
발언을 하는 것,수사의 효율성만을 의식한 채 단 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고자 면접을
강행하는 수사관의 태도 등이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제2피
해자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수사관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사내용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질문이나

232) Hans-GeongW.VoB, ,
Luchterhand,2001.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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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은 절대 금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만 할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업무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의 수사행태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따라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할연기나 워크샵 등 수사경찰을 상대로 한 특
별 교육과정을 개설,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꺼려하는 수도 있다.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피해자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관할 파출소(지구대)와 협조하여 피해
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한 다음 그 내용을 설명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
피해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예감정 때문

인지,성적 수치심 때문인지,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인지를 잘 분석한 후에
꾸준한 설득,여경수사관의 투입,범인과의 관계 청산 유도 등을 통하여 조사에 응하도
록 해야 한다.
범인과 이해가 상반된 처지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사안임에도 형사사건

으로 고소를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수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하
고,항상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233)

第第第333節節節 搜搜搜査査査環環環境境境의의의 改改改善善善方方方案案案

ⅠⅠⅠ...調調調査査査環環環境境境改改改善善善

우리나라 경찰서도 성폭력피해자,아동학대 피해자 등과 같이 특별히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서 조사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2004년 범죄피해자대책

233)“피해자는 71세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당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며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해
줄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1983.2.8.82도297.



-143-

실을 출범시켜 진행중에 있다.그러한 수사과 조사실의 물리적 구조는 일본 사이타마
현 소가(草加)경찰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234)
일본 소가(草加)경찰서의 조사실은 약 10평(30㎡)정도의 원룸 주택형 구조라고 하

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의무실은 학교 양호실과 같은 분위기로 간단한
진료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조사실 벽에는 일반 주택처럼 그림이 걸려있고 채광과 조
명은 물론 냉난방 및 환기시설도 완벽하게 설치하여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피해자로부터 충실한 수사상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심
리적․신체적 충격 속에 있는 피해자를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사실에는 CCTV를 설치하여 조사 전 과정을 녹취․녹화하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현실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3.11.
21.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피
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에 의하여 그 진술과
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안 제21조의 2),영상물에 의한 녹화를 신청할 수 있
음을 그 신청권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개정안 제21조의 2후단)영
상물에 의한 녹화장치 시설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판단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증인의 사생활이나 명예감정 기타 피고인과의 대

면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사이 또는 증
인과 방청석사이에 차폐조치를 취하는 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증인
으로 신문할 경우에 ‘비디오 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
다고 본다(이 또한 2008년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된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2조의 4에서는 성
폭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법정에 이러한 장비의 설치 역시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234)김용세,“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2002.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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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 對對對策策策室室室 設設設置置置

일본의 경우 1996년 5월에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
고,뒤이어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
자 대책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각급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대책반을 각
각 두고 피해자보호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범죄피해자 대책을 경찰이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무부 사법제도실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NationalOrganization

VictimsofCrime:NOVC)이 설치되어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Organizationof
Victim ofAssistance:NOVA)와 같은 피해자 지원 목적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또한 많은 주 경찰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찰내부
에서의 피해자 처우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4년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VS)

를 창설하였는데 이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
담이나 법적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조언을 행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다.또 내무성(HomeOffice)형사국 산하에 사법제도 및 피해자반(JusticeandVictims
Unit)을 두고 피해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경찰이 피해자보호 대책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서비스 기

능을 강화하고 있고,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 피해자보호대
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수사․정보 등의
보안을 유지하려는 우리 수사경찰의 전통적인 체질에 비추어 보아 수사를 직접 담당하
지 않는 경무기획국에서 범죄피해자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235)피해자대책
의 전담부서를 현재와 같이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인권보호센타 피해자대책계에서 전
담하는 것보다는 인사,재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무기획국
산하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36)
즉 경찰이 모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경무기획국

(지방경찰청 경무부,경무과)산하에 피해자보호대책실을 두되,총괄조정관에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지방경찰청은 경무부장․경무과장)을 임명하여 수사․생활안전․교통 등

235)황정익,“범죄피해자 중시(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2007.pp.7-9면.
236)김용세․김재민,“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형사정책 제18권 1호,2006.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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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 관련업무를 조정․지도․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다.각 급 경찰서 단위에도 경무과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는 피해자종합대책반을 두되
이 또한 단기능간 중복되는 사항만을 조정해주거나 각 기능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한 사
항만을 다루도록 하고,그 외에는 수사․형사․교통․생활안전 등 각 기능별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수사담당자들은 인력,예산 등의 어
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ⅢⅢⅢ...有有有關關關團團團體體體와와와의의의 協協協力力力體體體制制制 構構構築築築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현장에는 수사경찰관만이 항상 먼저 출동하는 것이
아니다.때로는 피해자 가족이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는가 하면 소방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하기도 한다.그러나 수사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호조
치를 할 때는 현장을 훼손하기가 쉽다.따라서 최소한 의료관계자나 긴급구호관서에 근
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조치 요령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또한 유사
시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라인을 개설하는 등 평상시에 긴밀한 협
력체재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평상시에 경찰서․소방관서․의
료기관 등 각 기관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 구호 시 현장보존 요령․응급복구 시
수사상 유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공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이에 관한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지향하여야 한다.따라
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위기에 개입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잘 들어서 가정보호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의견제시를 함과 동시에(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9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에 인도하거나,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형태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
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동법 제5조).237)

237)일본의 경우에는 2002년 공안위원회 고시 제5호를 통하여 ‘경찰본부장등에 의한 범죄피
해자등에 대한 원조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
본부장 등에게 하달함으로써 피해자원조의 실질을 도모하고 있다.이 지침에는 일본 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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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도 2002년도에 성폭력․아동폭력범죄․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및 ‘아동학대긴급전화 1391’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한 바 있
고,각 시․도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현황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시
설 현황을 파악,동 자료를 메뉴얼화 하여 전국경찰에 배포함으로써 피해발생시 효과
적인 연계가 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238)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기관 실무자와 상호정보를 교

환한 실적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었고,실무자간 정기적인 모임여부와 타 기관과의
공동운영프로그램 보유 여부 등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실무 현장에서는 타 기
관과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

우도 전국 경찰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업무처리지침’이나 ‘피해자보호법’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각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피해자보호시책을 논의할 수 있는‘피해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 지정제

도’를 운영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자지원단체를 심사를 통하여 공식인증을
해준 뒤,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피해사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찰과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로 보여 진다.
앞으로 우리 경찰도 각 피해자지원단체의 건실성을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경찰청장이 공식기관으로 인증을 해주어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지원
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찰관들이 피해자원조에의 경찰역할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아
울러 피해자원조의 의미,피해자등의 심리,피해자원조에 관한 시책의 내용과 그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철저한 지도 교양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구조를 행하는 공적기
관이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경찰공론」,2002.5,pp.10-19면.

238)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는 7개소,전담의료기관은 235개소이고,각
시도별 여성긴급전화(1366)는 16개소인 바,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 대응하면서 적극 안
내해 주도록 하고 있다;경찰청,“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메뉴얼”,2006.pp.108-120면.



-147-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 영역도 과거
보다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그러나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그러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단순
한 목표만을 지향하지 않는다.물론 그러한 목표달성도 형사사법기관이 지향해야 할
부분의 하나이나 오히려 오늘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안전하고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형사사법기관이 다른 사
회구성원과 활발한 협력을 해나가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239)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 되어 감에 따라 범죄문제 및 범죄피해문제

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 단독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이는
소위 범죄문제 해결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과 타 조직이나 기구와의 ‘상호의존성�

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240)이제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를 통제함에 있
어서 더 이상 최고권력적 지위를 향유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른 사회조직이나 단체들과 적극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안전 확보의 공동창출자’(co-producer)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

다.그러나 회복적 사법이라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파급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피해자보호 문제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역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활동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
의 향상은 경찰,검찰,법원 어느 한 기관의 단독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각 기관 간
그리고 기관과 시민간의 활발한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111...地地地域域域社社社會會會警警警察察察活活活動動動과과과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 保保保護護護

111)))地地地域域域社社社會會會警警警察察察活活活動動動의의의 槪槪槪念念念과과과 發發發展展展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만의 작용으로는

범죄투쟁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그래서 미국의 많은 형사사법

239)PeterNeyground& AlanBeckley, ,William
Publishing,2001.p.26.

240)PeterNeyground& AlanBeckley,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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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사자들과 형사사법문제 연구가들은 종국적인 범죄통제의 책임을 지역공동체와
그 공동체 내의 문제해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과정(socialprocess)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다.
2000년에 시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 자치도시 경찰기관의 50% 이상이 다양한 지역
사회 경찰활동 계획을 입안하고 발전시켜 왔는바,이 활동이 일어나 큰 비중을 차지하
는지를 짐작케 한다.24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policing)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경찰과 지역주민이 공동 파트너가 되어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창의적
으로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경찰행정의 새로운 모형으로서,인격적 봉사와 민경협력 그
리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이 강조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
동의 개념은 1960년도 영국에서 시작하여 지난 20년간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242)

222)))地地地域域域社社社會會會協協協力力力을을을 통통통한한한 犯犯犯罪罪罪被被被害害害者者者 保保保護護護

지역사회활동은 기본적으로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고객중심체제로의 전환,지역
주민과의 협력의식(partnership)의 형성,문제해결을 위한 일치된 노력 등이 그것이다.243)
이 중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경찰과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의식의 개발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말할 수 있다.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서 범죄피해자 보호문제를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경찰이 질서유지 작용,문제해결 작용,시민

241)Sampson,R,& Scott,M.S.
CaseStudiesinProblem-Solving.Washington,DC,1999.

242)경남 창원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김상진)는 2005.2.2.(수)오후 3시 창원 인
터내셔널호텔 로망스 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
고,지역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상담과 의료,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을 마련을 위한 방안마련을 하였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역 내 일반 시민들의 범죄피해
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알림으로써 많은 범죄 피해자
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http://www.spo.go.kr

243)MerryMorash& Ford,"DirectingtheFutureofCommunityPolicing",TheMoveto
CommunityPolicing,Sage,2002.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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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임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시민과 경찰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44)이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들이 총체적으로 가동되어지는 형식의 경찰활동
이 종래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범인체포 지향적 경찰작용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245)
경찰기관이 타 사회복지기관,피해자보호단체,인권운동가 기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단체와 협력의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경찰이 ‘법집행작용의 선도자’라는 전

통적 역할모델은 수정되어야 한다.오히려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공통문제를 함께 해결하
기 위해 협력의식을 갖는 ‘공공안전의 공동창출자(co-producerofpublicsafety)'의 역할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246)
즉,지역공동체와의 협력 하에 피해자 보호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경

찰관 개개인이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
서 있는 파트너(partner)라는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들과 긴밀한 협력의식을 개
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경찰이 만일 “선도자(leader)의식”을 갖게
되면 피해자보호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권단체
나 상담전문가로부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으로 인하여 원활한 협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47)

333)))被被被害害害者者者保保保護護護를를를 위위위한한한 共共共同同同體體體的的的 協協協力力力의의의 事事事例例例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범죄문제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지역공동
체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동체의 협력대응�

(coordinatedcommunityresponse)개념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이
러한 현상을 미국 미시간 주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활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해보고자 한다.

(((111)))MMMCCCAAADDDSSSVVV의의의 활활활동동동
244)Goldsten,H. .New York;McGraw-Hill.1990.
245)Buzawa,E.,& Buzawa,C.G. .
ThousandOaks,CA:Sage.2003.p.158.

246)Morash& Ford, .p.184.
247)Morash& Ford,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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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 하에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78년 미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협의체
(MichiganCoalitionAgainstDomesticandSexualViolence,MCADSV)를 창설하였
다.여기서는 70여개 이상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피해자 재활,기타 서비스 제공
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이상의 협력단체 나 개인을 회원으로 두고
서 가정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 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곤 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경찰도 참가하고 있으며,피해자지원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가정폭
력․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보호방안에 대한 훈련도 수행하고 있고,가정폭력․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센터(Michigan
ResourceCenteronDomesticandSexualViolence)'를 두고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248)

(((222)))MMMCCCOOOLLLEEESSS의의의 활활활동동동
미시간 주의 가정폭력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공동체적 협력대응의 또 다른 한 예로

미시간 법집행표준화위원회(Michigan Commissionon Law EnforcementStandards,
이하 MCOLES)의 정책조율을 위한 최근 모임 중의 하나가 2004년 7월 28일 랜싱 오
케모스(LansingOkemos)에서 미시간 주 정부의 ‘가정폭력대응 5개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2005년도 가정폭력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관련 회의였다.이 회의는 배정된
175,000달러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였는데 MCOLES
소속의 경찰관 2명,주 정부 산하 가정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DVPTB)간부 1명,미
시간 가정폭력자료센터(MichiganResourceCenteronDomesticViolence)대표자 1명,
미시간 검사협회(Prosecutor'sAssociation)관계자 1명,미시간 주 경찰청 범죄예방과
(MichiganStatePolicePreventionServiceSection)소속 경찰관 1명 도합 6명이 참석
하여 의견을 조율하며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다.

(((333)))CCC...AAA...RRR...EEE...TTTeeeaaammm의의의 활활활동동동
미시간 랜싱지역에서 경찰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 보

호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C.A.R.E(CapitalArea
ResponseEffort)라는 기구이다.이 C.A.R.E팀은 가정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성된

248)http://www.mcadsv.org및 http://www.mcadsv.org/mrcdsv/index.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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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의 연합체인 CapitalAreaFamilyViolenceCoordinatingCouncil(CAFVCC)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서,Ingham County에 소재한 랜싱경찰서 건물 내에 위치해 있으
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 주거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과 연결을 지어주고 또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내어 피해자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이래 이들이 지원해 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약 1,6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

다.C.A.R.E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상근직 혹은 임시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임시직 자원봉사자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
육을 약 40시간 정도 받은 후 근무를 할 수 있고 매달 C.A.R.E 활동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대체로 자원봉사자 개개인은 약 6주에 한번 꼴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
동하게 되는데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249)
C.A.R.E팀이 준수하고 있는 대 원칙은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라야 비로소
C.A.R.E 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C.A.R.E 팀은 가해자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은
받은 후 30분 이내에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피해자가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가해자에 의한 추가적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이른바 ‘치명적 위험성에 대해
판단’(theassessmentofthelethality)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수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 C.A.R.E 팀은 위험성 판단표지를 항목화한 ‘위험수준평가서’(C.A.R.E assessment
form)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데,주요 판단표지로는 가해자의 과거 폭행 전력․피해
자의 치료경력․마약이나 알콜의 사용․무기사용․애완동물의 폭행․과거 체포된 경력
이나 기소된 횟수․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C.A.R.E팀은 이러한 위험성 판단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계획(safetyplan)

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돕게 된다.이들은 ‘피해자 신변안전계획서’(personalized
safetyplan)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들로서는 ① 위기를 위한 대비
사항들(beingreadyforacrisis)② 떠나기 위한 계획(planningtoleave)③ 떠날 때
가져가야 할 것들(itemstotakewhen leaving)④ 떠난 후 해야 할 것들(afterI
leave)⑤ 직장에서와 공공장소에서의 문제들(atworkandinpublic)⑥ 신변안전보호
조치(PPO)와 관련된 안전계획(safetywithapersonalprotectionorder)⑦ 알콜 또는

249)http://www.lansingpolice.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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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물 사용과 안전계획(safetyandalcohol/orderdruguse)등이다.
이러한 신변안전계획서의 서식은 미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에서

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신변안전계획서를 비롯해서 C.A.R.E팀의 활동과정에서 입
수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경찰을 비롯한 타기관에 넘겨줄
수 없게 하고 있기에 경찰기관이 필요한 피해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C.A.R.E팀에
서 미리 준비해 놓은 ‘개인정보기관통보동의서’(authorizationforrelease/exchange
ofinformation)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놓도록 해야만 한다.
이 C.A.R.E팀의 운용을 위한 재정은 ‘미시간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MichiganVictim
ServiceCommission)에서 랜싱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범죄피해자지원 연구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 법무성(U.S.DepartmentofJustice)의 사법임무지원국
(theBureauofJusticeAssistance)에서 하달한 연구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444)))DDD...AAA...RRR...TTT TTTeeeaaammm의의의 활활활동동동
미시간 잉햄(Ingham)카운티에서는 2002년 2월,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

하여 D.A.R.T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CAFVCC(CapitalAreaFamilyViolenceCoordinatingCouncil)의 멤버들과 C.A.R.E

팀의 팀장이 만나 D.A.R.T 팀에 관한 기본 윤곽을 설정한 뒤 보다 구체적 논의를 위
해 경찰서 수사부서,검찰 관계자,인권보호단체,보호관찰소 관계자,법원 관계자 등으
로 부속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던 중 미 연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아 2001년 11월 D.A.R.T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D.A.R.T.프로
그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공동대응
프로그램인 것이다.
뒤이어 2002년 3월 25일 미시간의 잉햄 카운티의 검사 StuartDunningsIII와 랜싱

경찰서장 MarkAlley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기소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의 충실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D.A.R.T.(DomesticAssaultResponseTeam)의 지속적 운영에 관
한 견해를 발표하였다.이를 위하여 미 연방 법무성으로부터 180,000달러의 기금이 지
원되었는데 이는 연간 1,800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관,PPO관
련 인권보호 종사자,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종사자,검사 등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
이었다.250)
D.A.R.T.팀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추가적 피해를 창출하지 않는

250)StateNews,March2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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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victimlessprosecution)였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노출이 됨으로써 다시 심적 고
통을 당하는 등 제2차적 피해를 입기 쉽고 가해자로부터 보복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에,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이나 협조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이 D.A.R.T.의 출범에 관여하였던 미 연방 상원의
원 DebbieStabenow는 이러한 D.A.R.T.팀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
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고,이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것인 바.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
면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1)랜싱경찰서에서 가
정폭력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BrianBakos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재범을 하게
되는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D.A.R.T.팀의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D.A.R.T.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경찰,인권보호단체,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PPO사무소,252)보호관찰소,법원 등 지역사회 내의 민관조직(民官組織)이 공동으
로 참여하고 있는데 각 구성단체나 조직별로 가해자 기소의 충실과 철저한 피해자 보
호를 위해서 각기 기본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예컨대 잉햄 카운티의 D.A.R.T.
구성멤버 중 하나인 랜싱경찰서의 역할과 책임은 가정폭력 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들의
활동을 감독하고,D.A.R.T.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
251)StateNews,March26,2002.
252)PPO(personalprotectionorder)는 미시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가족구성원간 폭력,
교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폭력(datingviolence),스토킹(stalking)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
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이러한 PPO는 이 명령의 수명자에게 ① 피해자의 구저기에 진입
하는 것을 금하고 ②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③ 피해자에게
법적 감독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를 금하고 ④ 피해자의 직장에서의 방해 행위를 금
하며 ⑤ 피해자의 아이나 사적 물건을 옮겨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⑥ 전화로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금하며 ⑦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하고 ⑧ 무기를 구입하거나 소지
하는 행위를 금하는 등의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이러한 PPO에 위반하면 93일 이하의 구금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PPO의 종류에는 제한명령으로서의 PPO(restrain
PPO),스토킹 PPO(stalkingPPO),외국인신변보호조치로서의 PPO등이 있다(RevisedJudicature
Actof1961,600.2950a.,6002950.h).피해자가 PPO신청을 위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PPO조정
관을 우선 접촉하여야 하고,그 후 피해자진술서와 PPO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하며,여기에 사건일
시ㆍ장소ㆍ사건개요ㆍ상해부위ㆍ목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이러한 것을 갖추게 되
면 법원 사무실(순회재판소 사무실,circuitcourtclerk'soffice)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판사가 검
토하여 서명하고 송달함으로써 발효가 된다;http://www.meridian.mi.us/POLICE/p_ppo.ht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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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을 철저히 하며,그들에게 컴퓨터 기술지원을 하고 관련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가정폭력처리반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5)))SSSeeerrrvvviiiccceeePPPrrrooovvviiidddeeerrrMMMeeeeeetttiiinnnggg의의의 정정정기기기적적적 개개개최최최
미시간 주는 가정폭력 문제에 지역공동체가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매월

1회 가정폭력관련 관계자 모임(domesticviolenceserviceprovidermeeting)을 정기적
으로 갖고 있다.랜싱지역의 경우 피해자 상담요원,여성인권 보호단체 종사요원
(advocates),수사경찰관,보호관찰 담당관,검사(혹은 검사협의회 소속 직원),판사(혹
은 법원소속 직원)등이 시내에 위치한 ‘심신건강교육센터(totalhealth education
center)에서 함께 모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곤 하는데 심
리학자를 초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실무진들이 이
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

(((666)))WWWooorrrkkkssshhhoooppp의의의 개개개최최최
미시간 주에서는 가정폭력문제를 지역공동체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목표 아래 각 기관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는데,1999년 미시간 지역사회경찰활동연구소(MichiganRegionalCommunity
PolicingInstitute)에서 지원을 받아 개최한 워크샵이 그 한 예이다.
여기에는 피해자보호단체 대표,경찰관,법원관계자,범죄에 관심을 갖는 시민 등

이 참여하는 각 기관 간 상호협력(partnership)의 증진이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범
죄를 감소 시켜 주는가 하는 것과 그러한 협력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즉,가정폭력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policing)이 매우 필요하고,피해자에 대하여 인권옹호적 대응(theadvocacy
responsetodomesticviolence)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가정폭력 역학관계와
가정폭력관련 법률 및 이에 대한 경찰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

적인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방식의 수동적인 경찰활동형태에서 탈피하여 사회속의 문
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고(Scanning),이 문제의
성격과 한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분석하고(Analysis),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력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고(Response),이러한 대응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Assessment)방식의 ‘문제해결형 경찰활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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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problem solving model),이른바 SARA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253)

222...社社社會會會的的的 資資資本本本의의의 形形形成成成
사회적 자본(socialcapital)이라 함은 신뢰(trustworthiness)와 의무(obligations)를 기초

로 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말로서,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곧 경찰업무
에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형사사법 활동에 있어서 중시되어야 할 영역
으로 파악되고 있다.254)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형사사법기관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형성이
양호하면 형사사법기관은 그 만큼 해당 지역사회와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자본(local

socialcapital)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자본(publicsocialcapital)이 그 것이다.전자는
가족이나 친족구성원 사이와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발견되며 신뢰와 상호
이익(reciprocity)과 비공식적 책임감이 핵심요소이다.후자는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
즉 다양한 정부조직이나 교회,학교,자원봉사조직과 개인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영향력과 접근성을 인식하고 그 구성원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다.255)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자본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 자본은 시민과 경찰사이

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구성원 혹은
관련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위 2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평소
에 형성시켜 놓아야 한다.미국의 Putnam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자본이 하락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초래된다고 말하였다.256)특히 그는 1980년도부터 1995년도 까
지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진 주(州)들은 낮은 살인 율을 보였다는

253)Morash& Ford, ,pp.185-195.
254)WesleySkogan&KathleenFrydl(ed.), ,The
NationalAcademies,2003.p.229.

255)WesleySkogan&KathleenFrydl(ed.), ,p.230.
256)WesleySkogan&KathleenFrydl(ed.),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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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찰이 위와 같은 사회적 자본형성에 성공하게 되면 경찰은 시민,민간단체,타 정부

조직 등과의 원활한 협력 속에 피해자보호라는 중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ⅣⅣ...搜搜搜査査査硏硏硏修修修過過過程程程에에에 心心心理理理學學學科科科目目目 開開開設設設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 활동에 심리학을 응용할 수 있는 여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
이다.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수사에서는 심리학적 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탄탄한 심리학적 이론의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체계화도 되어 있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교육과정에 수사실무와 심리학을 접목시킨 ‘경찰수사심리
학’(policeinvestigativepsychology)교육과정을 만들어 심리학이론 응용을 통해 개발
된 각종 수사기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비단 인지심리학적 면담기법이나 최면수사
와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수사 영역뿐만 아니라,행동관찰 면담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피의자 수사영역에서도 심리학이론의 응용기능성과 유익성은 매
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리버풀 대학이 ‘수사심리학센터’를 설치하여 경찰을 비롯한 수사

관에게 ‘수사기법’(investigative technique), ‘수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detective
decisionmaking),‘면담조사’(investigativeinterviewing)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나257)
중국 인민공안대학이 대학원 과정에 응용심리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세부전공으로
‘경찰심리학’과 ‘범죄심리측정기술학’을 두고서 수사심리학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수사심리학 교재를 출
간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경찰수사의 발전방향을 가늠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258)

257)김종률,수사심리학,2003.17면.
258)중국인민공안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고 있는 수사심리학 교재들로서는,‘실용 수사심
리학’,‘수사심리’,‘수사신문실무’,‘수사신문학’,‘수사심리공격’,‘신문심리언어연구’등이
있다;경찰대학,중국 경찰학 교재 목록집,중국인민공안대학 연수결과보고서 부록,
2003.pp.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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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555章章章 結結結 論論論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주요 피해자가 국가라고 이해하였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기능만이 강조된 나머지 정작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의
입장은 간과되어 왔다.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범죄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사법환경 하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순한 조력자이자 ‘수단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학’의 발전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활

발해지면서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부응하
기 위해서는 ‘회복적 형사사법’을 통해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
가 아니라 형사절차 속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주체이자 중요 당사자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는 뒤로 미루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적절한 지원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하는 주요 흐름이 된 것만은 분명
하다.따라서 중요한 법집행기관 중의 하나인 경찰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
자보호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해주고 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한편,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피
해자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진술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본 논문은 이처럼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두 이념의 긴
장관계를 해소하고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두 이념의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되는 ‘수사의
딜레마’를 극복해나가는 하나의 작은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피해

자와 형사사법 실무가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더욱이 피해자의 절차관여
에 관해서는 경찰,검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 내에서도 커다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그럼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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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시급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다만 범죄수사의 실태
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우선적으로 기존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
고,형사절차상 피해자자의 권익보호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피
해자와 방지를 위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함에도 무시함으로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

다.그러므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
가 신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경찰청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수사국장 산하에 피해자보호업무

를 총괄하는 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피해자대책실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평가 그리고 환류(feedback)를 통하여 피해자보호
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작
업을 통하여 각종 피해자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
시하는 것도 주요 업무 대상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

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 2는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수사를 할 때는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라’,‘피해자 조사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 하고 있다.이러
한 선언적 규정에 입각하여 각종 경찰교육기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정식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정
을 잘 이해하고 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따라서 수사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수
사심리학’이 필수과목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우수한 교수확보의 노력도 병행하여 심리학
이 수사에 적극 반영되어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도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성폭력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상담실설치,가정

폭력상담관 및 관련단체와의 Co-Worker운영,성폭력피해아동 전담조사관(여청계1,
형사2)및 진술녹화실(현재 23개)운영 등을 하고 있고,피해자를 위한 수사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중간처리상황 및 이송상황의 통지,가정폭력 출동시
명함 크기의 “가정폭력피해자 안내카드”의 교부,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범죄피해자 편의제공 및 홍보의 차원에서는 고소인 당일조사제 및 방문조사제,
Fax·E-mail조사제,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다.또한 경찰청에서는 SMS자
동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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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에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여성 아동대책 자문위원회’등 관
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성폭력(한국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학교폭력 등 개별범죄의 피해자 상
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그
러나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다소 소극적이고 단발적인 행사중심으로 운용됨으
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하다.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를 위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최근 통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하고,1년에 약 7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부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의 인
권에 충실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ublicDefendent제도 도입시 경찰
의 피해자 수사 단계에서 모든 피해자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선 변호인을 배정하여 실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나 일선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찾

아가는 피해자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년ㆍ소녀가장
이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유족 등 자녀들을 발굴하여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
계하여 후견인 맺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정

보제공 확대,신변 안전보호,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 회복,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계 정비,관련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강화 등이 있다.그러나 효과적
인 피해자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확충,충분한 예산의 확보,경찰관
개개인의 의식 변화,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가 시급
히 해결 되어야 한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경찰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마침내는 수사의 고질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하
나의 길을 또한 열어줄 것이라고 본다.경찰이 이처럼 피해자보호 영역에서 인권보장
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양대 이념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면 그때야말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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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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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 조사용 조사용 조사용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 범죄피해자보호대책 범죄피해자보호대책 범죄피해자보호대책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일련번호 :           :           :           :           ))))

(1) (1) (1) (1)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수사국 수사국 수사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에 인권보호센터에 인권보호센터에 인권보호센터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전담기구 전담기구 전담기구 전담기구 ((((범죄피해자대책실범죄피해자대책실범죄피해자대책실범죄피해자대책실))))이 이 이 이 설설설설

치된 치된 치된 치된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 ? ? ? -- -- -- -- (   (   (   (   ))))

 ① 공문을 통해 보았다.

 ②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③ 기타 방법으로 알았다.

 ④ 몰랐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과 범죄피해자대책과 범죄피해자대책과 범죄피해자대책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하고 실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응답은 응답은 응답은 응답은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처리되기 처리되기 처리되기 처리되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일체 일체 일체 일체 공개되지 공개되지 공개되지 공개되지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 , , ,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의 범죄피해자대책의 범죄피해자대책의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을 발전을 발전을 발전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자료로만 자료로만 자료로만 자료로만 활용될 활용될 활용될 활용될 것이오니 것이오니 것이오니 것이오니 부디 부디 부디 부디 

한 한 한 한 문항도 문항도 문항도 문항도 빠뜨리지 빠뜨리지 빠뜨리지 빠뜨리지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 . .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 . 

2007.  2007.  2007.  2007.  6.        6.        6.        6.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임병락임병락임병락임병락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범죄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홍보성과를 홍보성과를 홍보성과를 홍보성과를 평가하는 평가하는 평가하는 평가하는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    ))))안안안안에 에 에 에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번호를 번호를 번호를 번호를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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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이라 기본법이라 기본법이라 기본법이라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는있는있는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이 이 이 이 제정되어 제정되어 제정되어 제정되어 시시시시

행되고 행되고 행되고 행되고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있는지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

 ① 알고 있으며 읽어 본 적이 있다.

 ② 알고는 있으나 관심 있게 읽은 적은 없다.

 ③ 법률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

(3) (3) (3) (3)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훈령으로훈령으로훈령으로훈령으로「「「「범죄피해자보호규칙범죄피해자보호규칙범죄피해자보호규칙범죄피해자보호규칙」」」」이 이 이 이 제정된 제정된 제정된 제정된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신계신계신계신

가요가요가요가요? ? ? ? -- -- -- -- (   (   (   (   ))))

 ① 알고 있으며 읽어본 적도 있다.

 ② 알고는 있으나 관심있게 읽은 적은 없다.

 ③ 규칙이 제정된 사실을 몰랐다.

(4) (4) (4) (4)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    신변보호 신변보호 신변보호 신변보호 ․․․․    초기상담 초기상담 초기상담 초기상담 ․․․․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구축 등 등 등 등 경찰청의 경찰청의 경찰청의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범죄피해자대범죄피해자대범죄피해자대

책이 책이 책이 책이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인지 것인지 것인지 것인지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 ? ? -- -- -- -- (   (   (   (   ))))

 ①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5) (5) (5) (5)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성폭력성폭력성폭력성폭력, , , , 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 , , ,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강력사건의 강력사건의 강력사건의 강력사건의 경우 경우 경우 경우 피해자를 피해자를 피해자를 피해자를 전담해서 전담해서 전담해서 전담해서 상담 상담 상담 상담 ․․․․    신신신신

변보호 변보호 변보호 변보호 ․․․․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등을 등을 등을 등을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제도를 제도를 제도를 제도를 운영하고 운영하고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 . 귀귀귀귀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피해자서포터」」」」제도에 제도에 제도에 제도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계신가요? ? ? ? -- -- -- -- (   (   (   (   ))))

 ① 공문을 통해 보았다.               ②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③ 기타 방법으로 알았다.             ④ 몰랐다.

(6)(6)(6)(6)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금년에 금년에 금년에 금년에 범죄피해자대책을 범죄피해자대책을 범죄피해자대책을 범죄피해자대책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추진한 추진한 추진한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직원들의 직원들의 직원들의 직원들의 직무수직무수직무수직무수

행에 행에 행에 행에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과거보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보호에 보호에 보호에 보호에 관심을 관심을 관심을 관심을 가지게 가지게 가지게 가지게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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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피해자지원 피해자지원 피해자지원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를 를 를 를 구성하여 구성하여 구성하여 구성하여 시행하고 시행하고 시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사실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① 문서나 책자를 통해 본 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 정확히는 아니지만 교양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피해자지원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④ 별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어 모르고 있다.

※※※※    <<<<응답요령응답요령응답요령응답요령>>>>

제시된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해당 숫자 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까울수록 ①에 가깝게, ‘매우 그렇다’에 동의할수록 ⑦에 

가깝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예시예시예시예시> > > >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에 에 에 에 표시할 표시할 표시할 표시할 경우경우경우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1) (1) (1)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호보다는 보호보다는 보호보다는 범인의 범인의 범인의 범인의 검거를 검거를 검거를 검거를 우선시하여야 우선시하여야 우선시하여야 우선시하여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2) (2) (2) (2)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는 이론상 이론상 이론상 이론상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협력자이지만 협력자이지만 협력자이지만 협력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경찰에게 경찰에게 경찰에게 경찰에게 성가신 성가신 성가신 성가신 존재일 존재일 존재일 존재일 

경우가 경우가 경우가 경우가 많다많다많다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평소 평소 평소 평소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묻는 묻는 묻는 묻는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각 각 각 각 문항문항문항문항

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의 동의 동의 동의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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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피해자에 피해자에 피해자에 피해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보호 보호 보호 보호 ․․․․    지원은 지원은 지원은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업무라기보다는 업무라기보다는 업무라기보다는 업무라기보다는 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기관 등 등 등 등 민민민민

간의 간의 간의 간의 업무이다업무이다업무이다업무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4) (4) (4) (4)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인력 인력 인력 인력 ․․․․    예산 예산 예산 예산 ․․․․    법제가 법제가 법제가 법제가 미흡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미흡하더라도 현재로서 현재로서 현재로서 현재로서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대책을 대책을 대책을 대책을 

찾아서 찾아서 찾아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추진해야 추진해야 추진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5)(5)(5)(5)「「「「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서포터서포터서포터서포터」」」」제도는 제도는 제도는 제도는 피해자보호에 피해자보호에 피해자보호에 피해자보호에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역할을 역할을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것이라고 것이라고 본다본다본다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6) (6) (6) (6) 민사불개입의 민사불개입의 민사불개입의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원칙을 원칙을 원칙을 고수하기 고수하기 고수하기 고수하기 보다는보다는보다는보다는, , , ,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자의 조속한 조속한 조속한 조속한 피해회복을 피해회복을 피해회복을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위해 위해 경찰단경찰단경찰단경찰단

계에서 계에서 계에서 계에서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 ․․․․    피해자간의 피해자간의 피해자간의 피해자간의 합의중재를 합의중재를 합의중재를 합의중재를 양성화하는 양성화하는 양성화하는 양성화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이 시스템이 시스템이 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1) (1) (1)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범죄피해자에 범죄피해자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    형사절차적으로 형사절차적으로 형사절차적으로 형사절차적으로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보호 보호 보호 보호 ․․․․    

지원하고 지원하고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피해자대책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실태와 실태와 실태와 실태와 방향에 방향에 방향에 방향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묻는 묻는 묻는 묻는 질문입질문입질문입질문입

니다니다니다니다. . . . 각 각 각 각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의정도를 동의정도를 동의정도를 동의정도를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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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서포터서포터서포터서포터」」」」제도는 제도는 제도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잘 잘 잘 운영되고 운영되고 운영되고 운영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3) (3) (3) (3) 경찰과 경찰과 경찰과 경찰과 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기관 등 등 등 등 민간 민간 민간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피해자지원단체와의 협력은 협력은 협력은 협력은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4) (4) (4) (4)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에 등에 등에 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중간통지가 중간통지가 중간통지가 중간통지가 잘 잘 잘 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5) (5) (5) (5) 성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피해를 피해를 피해를 피해를 자초한 자초한 자초한 자초한 자이다자이다자이다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6) (6) (6) (6) 위 위 위 위 질문에서 질문에서 질문에서 질문에서 피해자대책이 피해자대책이 피해자대책이 피해자대책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위해서는 위해서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을 부분을 부분을 부분을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시급히 시급히 시급히 시급히 

해결하여야 해결하여야 해결하여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세 세 세 세 가지만 가지만 가지만 가지만 선택하여 선택하여 선택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 ), ), ), (  (  (  (  ))))

 ①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전담 인력의 확충    ③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변화

 ④ 피해자 관련법령의 정비   ⑤ 사회전반의 피해자지원체제 정비

(7) (7) (7) (7)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보호를 보호를 보호를 보호를 위해 위해 위해 위해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역점을 역점을 역점을 역점을 두어야 두어야 두어야 두어야 할 할 할 할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세가지만 세가지만 세가지만 세가지만 선택하선택하선택하선택하

여 여 여 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   .---(   .---(   ), ), ), ), (   (   (   (   ))))

 ① 관련행정기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②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체제 정비

 ③ 신변안전보호                         ④ 피해품 환수 등 조속한 피해회복     

 ⑤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정보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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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성별성별성별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2) (2) (2) 계급계급계급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이상

(3) (3) (3) (3) 경찰 경찰 경찰 경찰 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근무경력  (    년 근무)

(4) (4) (4) (4) 근무지 근무지 근무지 근무지 ․․․․    근무분야근무분야근무분야근무분야  (               ,                   )

(5) (5) (5) (5)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서포터여부서포터여부서포터여부서포터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설문내용을 설문내용을 설문내용을 설문내용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데 정리하는데 정리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사항들입니다사항들입니다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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